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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정약용의 賦稅에 관한 주된 이론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정전법의 井耡論이다. 그는 정전법

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제」12편을 저술하였는데, 귀향전후에 걸쳐서 또 「賦貢制」7편을 

저술하여, 부세는 田稅가 하나요 賦貢이 또 하나라는 田賦論을 전개하였다. 그는 부세가 전

세와 부공으로 구성되어야 할 經傳的 근거로서 『尙書』의 「禹貢」과 『周禮』의 九職을 

제시했는데, 前者에서는 부세로서는 전세와 부공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後者에서는 九職

으로의 分業論에 입각하여 전세가 三農에 대한 부세라고 한다면 부공은 기타의 八職에 대한 

부세라고 함으로써 부세로서는 전세와 부공이 雙立해야 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부세가 전세와 부공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전세가 부세의 主宗이요, 부공은 雜稅라 

보았다. 1 그리고 그는, 부세에는 八職에 대한 부세이외에 일반인민의 夫家, 田宅 및 職業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夫布, 里布 및 屋粟 등이 있는데, 이것들도 부공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가 

부공을 잡세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중세사회가 농업사회이기때문에, 농업이 

부세부과의 주요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리고 그는, 

부공제에 관하여 「賦貢制」7편, 「均役事目追議」2편 및 『尙書古訓』의 「禹貢」과같은 

방대한 저술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賦貢制度를 수립하는데까지

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정약용의 賦稅論에 대한 검토는 그의 井耡論을 중심으로 행하

고, 부공제에 대한 검토는 이 글의 말미에서 附隨的으로 행하는 것이 좋겠다. 

정전이 9분의 1세의 模楷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같다. 정전법이 실시되어 私田八畉의 

농민들이 公田一畉를 경작하여 그 소출을 국가에 바치면, 자연히 9분의 1세가 실현되는 것

이다. 이때에, 국가가 租稅로서 받아들이는 井耡는 私田의 농민들이 경작하여 거두어들인 公

田의 생산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세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토지생산력의 안정성이 

높아져서 실제로 전세가 부세의 主宗이 되고 국가재정이 주로 전세수입에 의하여 운용될 수 

있는 歷史的 條件의 성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의 賦稅制度史를 회고해보면, 조선전기까

지의 賦稅體系는 租庸調로서, 부세중에서는 田稅보다 貢物과 徭役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

으로 높았다. 그렇기때문에 정약용은, 조용조체제는 정전법과는 논리적으로 整合的이 아니라

는 것을 의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판적이었을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조차 

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세제도에 대한 그의 주된 관심은 임진왜란이후 大同法과 均役法 등

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부세가 田稅化된 이후의 시기에 집중된다. 그런데 貢物과 身役의 전세

화과정은 역사적으로 二重的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恣意的 수탈에 가까

웠던 공물과 요역 중심의 貢納制度가 어느정도 조세수취의 제도적 체계를 갖추게 되는 田稅

制度로 전환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납제도의 恣意性이 전세제도에까지 傳承되어 田稅 그 

자체가 문란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조선후기의 田政紊亂의 실상인

데, 정약용은 이러한 역사적 동향을 기반으로 정전제로의 개혁을 통하여 이 전정문란을 극복

하려고했던 것이다. 

                                           
1「今詳此諸文, 蓋賦者, 雜稅也. 今略擧其目, 一曰人口據閭師縣師遂人里宰, 二曰屋宅, 三曰園圃, 四曰六畜, 五

曰車輦, 六曰菜田, 七曰閒粟, 而山澤關市斥幣之等, 尤其大者也. 及其斂之也, 不唯泉貨是徵, 亦小民易得之布粟

是徵, 若所謂里布屋粟是也.」(『全書』二 - 尙書古訓三 - 六 前面, 禹貢) 



 

 

조선후기의 田政紊亂에 관해서는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에서 제시된 자료보다 더 

자세한 자료는 없다. 이 자료에 의하면, 조선후기의 전정문란은 위에서도 말한 바와같이 貢

物, 軍布 및 還穀의 부담이 무질서하게 전세화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조선후기에는 大同法과 均役法의 실시로 貢物과 軍布가 大同米와 結米 혹은 結錢

이라는 이름으로 田結의 부담으로 전환되어갔다. 그런데, 대동미와 결미는, 1결당 미12두 및 

미3두로서 전세미4두에 비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었으나, 그러나 자의적으로 收奪되던 

공물과 군포의 給代財源이 되기에는 불충분했다. 그래서 雉鷄柴炭價米4두, 進上價米 및 各種

主人의 役價米와 民庫租30~40두가 田結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징수되기에 이르고, 또 19

세기로 들어오면, 1결당 還穀租2~3석까지도 전결의 부담으로 돌려졌다. 그리고, 위와같은 무

절제한 전결부담의 증가에 便乘하여 전세수취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지만, 이러한 

현상은 자의적으로 수탈되던 부세들이 그 징수기준을 일정하게 갖추게 되는 전세로 전환하

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이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기준도 없이 징수되던 공물, 군포 

및 환곡이 전세화됨으로써, 정전제로의 전세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 마련되어갔던 것이

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정약용의 부세개혁론을 해명하기 위한 검토과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가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첫째는 조선후기의 전정문란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서는 조선전기까지의 부세에서 공물과 전세가 차지하는 위치, 貢物과 身役의 전세화과정

에서 빚어지는 부세제도의 혼란, 과중한 전세부담의 실상 및 전세를 둘러싼 부정부패의 실태

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 여기서는, 貢物과 身役이 전세로 전환하는 과정은 안정적인 부세제

도의 성립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선전기의 공물제도의 자의

성이 조선후기의 전정문란에서 재현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기로한다. 

둘째는 정전법의 실시에 의한 井耡制度의 확립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서는 정전법의 실

시와 井耡收取를 위한 田等의 설정, 결부제에서의 전세수입과 井耡收入의 비교 및 정약용의 

賦貢論과 조선후기의 경제사정과의 관련 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이러한 부세제도의 개혁이 

한국의 부세사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음미해보고자 한다. 정전제의 실

시에 의한 井耡收取라는 전세제도의 構想은, 조선전기까지의 공물중심의 공납제와 조선후기

의 전정문란을 극복하고, 한국사상 처음있는 명확한 제도적 틀을 갖춘 부세제도의 정립방안

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2 

 

1. 朝鮮後期의 田政紊亂 

1) 貢物과 田稅 

우리나라의 歷代賦稅體系는 租庸調體制로 알려져왔다. 다시 말하면, 賦稅는 전세, 공물 

및 身役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賦稅史에 관한 기존연구를 

回顧해보면, 조선전기까지의 연구에 있어서는 田稅, 貢物 및 身役이 有機的 關聯下에서 

연구되어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부세체계가 租庸調였다고 말하고 있는 

정약용마저도 「土貢法에 대해서는 오늘날 詳考할 수 없다」 3 고 말할 정도였다. 그가, 

우리나라의 부세체계가 조용조이며, 전세와 비교할 때 공물과 신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田柴科나 科田法에서 전세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규정이라도 있었으나, 

공물과 신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규정이 없었기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鄭道傳은 

『朝鮮經國典』에서 그러한 사정을 다음과같이 말하고 있다. 

     

                                           
2 선행연구로서는 鄭允炯, 「茶山의 財政改革論」(『茶山學의 探求』民音社, 1990), 김태영, 「茶山의 井田制

論」(『다산정약용연구』사람의무늬, 2012)과 拙稿, 「茶山의 田賦改革論」(前揭書)을 참고했다. 
3 「臣謹案 土貢之法, 今不可詳. 然五禮所用之外, 其猥雜諸物, 多起於燕山荒淫之時, 非皆祖宗之舊定也. 

凡上納之物, 雖米豆絹布之屬, 猶患其斥退徵索, 況魚鰒組綸皮革藥草之屬, 曰大曰小曰鮮曰陳, 其胥吏之操縱行詐, 

容有極乎. 諺, 曰貢以串輸, 賂用馱驅. 此蓋土貢上納之時, 輿人之誦也, 其弊可勝言哉.」(『全書』五 - 經世遺表

十一 – 二十七 後面, 賦貢制七 邦賦考) 



 

 

「殿下께서 일찍이 부세가 무거워서 우리 백성들이 곤궁하게 될 것을 念慮하시고, 이에 

有司에 명령하여, 田賦를 개정하고 常徭와 雜貢을 詳定하되 中正한 도리에 맞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田租는 전지의 開墾과 陳荒을 조사해서 所出의 숫자를 밝힐 수 있으나, 

常徭와 雜貢은 다만 官府가 (상급관청에 ··· 필자)납부해야 할 숫자만 정하고, 戶口가 있으면 

어떠한 물품을 내어서 調로 삼으며, 人身이 있으면 어떠한 물품을 내어서 庸으로 삼는다고 

나누어 말하지 않아서, 胥吏는 이로 인해 濫徵과 橫斂을 자행하고, 豪富한 집은 다방면으로 

부세의 포탈을 도모하니, 오히려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여 

부세를 정하려는 뜻을 밑에서 받들어 講究하지 못한 것은 有司의 책임입니다. 행여 큰 일이 

없고 시간이 날 때에 이를 강구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4 

 

그러면 전시과와 과전법에서는 전세에 관해서 어떠한 규정이 있었던 것인가. 주지하는 

바와같이,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는 전시과와 과전법에서의 대표적인 전세자료로서 다음의 

것이 들어지고 있다. 이 자료들의 史料的 性格에 대해서는 이 방면의 전공자가 아닌 

필자로서 깊이 容喙하기 어려우나, 조선후기의 전세에 관한 연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자료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다소 異見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전시과와 과전법에서 전세규정으로 제시되어있는 收租率 10 분의 1 과 1 結當 

田稅米 2 石과같은 것은 부세수취의 理念과 目標일뿐이며, 현실적으로 징수되는 수조율과 

전세미는 이것보다 훨씬 낮거나 적었던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 제시되는 

전시과와 과전법에서의 田稅規定은 다음과같다. 

 

「신근안 辛禑 14 년(1388) 7 월에 大司憲 趙浚 등이 上書했다. (고려의 ··· 필자)태조가 

龍興해서 즉위한 지 34 日만에 群臣을 맞이여 개탄해서 말하기를 ‘근세에 거두어들이기를 

포악하게 해서 1 頃에서 田租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6 石에나 이르러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없으니, 나는 이를 심히 불쌍하게 여긴다. 지금으로부터는 10 분의 1 법을 써서, 田結 1 負에 

田租 3 升을 내도록 하라’고 했다. ··· 祖宗이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은 10 분의 

1 뿐인데, 지금 私家에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은 10 이나 1,000 에 

이른다.」 5 (1 負에서 3 升을 거두면, 1 結에 30 斗이니, 이것은 2 石이다. 여기서의 

「田租 3升」은 田稅米 3升으로 읽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恭讓王 3년(1391) 5월에 都評議使司가 上書해서 科田法을 제정하고 과전을 지급하기를 

청하니, 이에 따랐다. ··· 무릇 公私田의 田租는 水田 1 결은 糙米 30 두요 旱田 1 결은 

雜穀 30두이니, 이 이외의 횡렴을 행하는 자는 贓律로써 논한다.」6 

 

    고려의 태조와 공양왕간에는 4 백여년의 時差가 있고, 위의 두 史料에서 나오는 1 頃과 

1 結의 면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경과 1 결의 田租는 각각 2 石이고 

收租率은 10 분의 1 이라는 것이다. 7  이것은, 부세수취의 理念과 目標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전세는 이것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시과에서의 

                                           
4「殿下尙慮賦稅之重, 有以困我民, 爰命有司, 改正田賦, 詳定常徭雜貢, 庶幾得中正之道. 然租則驗其田地開荒, 

所出之數可稽, 其常徭雜貢者, 但定其官府所納之數, 不分言, 其有戶則出某物爲調, 有身則出某物爲庸, 

吏因緣爲姦, 濫徵橫斂, 而民益困, 豪富之家, 多方規避, 而用反不足. 殿下愛民定賦之意, 不得下究, 有司之責也. 

幸無事閑暇時, 講而行之可也.」(鄭道傳, 『三峯集』卷七, 朝鮮經國典上 賦稅) 
5「辛禑十四年 ··· 七月, 大司憲趙浚等上書, 曰 ··· 太祖龍興, 卽位三十有四日, 迎見群臣, 慨然歎, 曰近世暴斂, 

一頃之租, 收至六石, 民不聊生, 予甚憫之. 自今宜用什一, 以田一負, 出租三升. ··· 祖宗之取民, 止於什一而已, 

今私家之取民, 至於十千.」(『高麗史』卷七十八, 食貨一, 祿科田) 
6 「恭讓王 ··· 三年五月, 都評議使司上書, 請定給科田法, 從之. ··· 凡公私田租, 每水田一結, 糙米三十斗, 

旱田一結, 雜穀三十斗, 此外有橫斂者, 以贓論.」(『高麗史』卷七十八, 食貨一, 祿科田) 
7「前王朝의 말년에 田制가 크게 붕괴되어서, 우리 태조가 즉위하여 먼저 經界를 바로잡고 收稅의 숫자를 

정했는데, 水田 1 結에는 糙米 30 斗요, 旱田 1 결에는 잡곡 30 두이니, 즉 옛날의 10 분의 1 이라는 

숫자이다(前朝之季, 田制大壞, 我太祖卽位, 首正經界而定收稅之數, 每水田一結糙米三十斗, 

旱田一結雜穀三十斗, 卽古什一之數).」(『世宗實錄』卷七十八, 世宗十九年七月九日丁酉) 



 

 

전세수취규정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과전법에서의 그것에 관해서는 다음과같은 

자료가 있다.  

 

「공양왕 3 년 5 월에 都評議使司가 踏驗損實法을 정하기를 청했다. 10 分으로 비율을 

삼아, 損失이 1 푼이면 1 푼의 田租를 감하며, 손실이 2 푼이면 2 푼의 전조를 감해서, 이 

비율에 準하여 차례로 감하되, 손실이 8푼에 이르면 그 田租를 모두 면제한다.」8 

 

    이 답험손실에 관한 자료는 같은 해에 제정된 과전법에서의 田租의 收取에 관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과전법에 규정되어있는 1 結糙米 30 斗의 전조를 上上年의 수조액으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年分九等의 수조액을 計算하면, 다음의 표와같이 된다. 9 

 

科田法에서의 年分九等의 收租額 

年分  損災率(分)   減租額(斗)   收租額(斗)    年分  損災率(分) 減租額(斗)   收租額(斗) 

 1       0           0           30          6       5         15          15 

 2       1           3           27          7       6         18          12 

 3       2           6           24          8       7         21           9 

 4       3           9           21          9       8         24           0 

 5       4          12           18 

資料 : 『高麗史』卷七十八 食貨一 踏驗損實에서 作成 

 

    이 자료는 전세수취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 자료로부터 바로 麗末鮮初의 

전세수취실태를 읽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종조에 

제정된 貢法에서는 전세의 수조율을 20 분의 1 로 낮춤으로써 1 결의 전세가 上上年의 

米 20 斗로부터 下下年의 미 4 두로까지 낮아지고 또 年分은 下等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  전세수입은 오히려 과전법에서보다 증가되었다고 말하고 

있기때문이다. 이 전세수입의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田等의 上向調整에 의한 結數의 증가와 

농업생산력의 향상 등이 그 설명요인으로 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전세증가요인이 

전세수취율의 하향조정에 의한 전세수입의 감소를 충분히 相殺할만 한 것은 못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세종조의 貢法에서는 수조율이 20분의 1 이고 연분이 下中이나 下下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전법하의 10 분의 1 의 수조율에 의한 것보다 그 

전세수입이 많았다고 한다면, 과전법하에서의 전세징수실태에 대해서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踏驗損實에서나 貢法에서나 年分等第가 대개 하등으로 설정되는 

것이 역사적 추세였던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1 結의 전세는 과전법에서는 미 9~12 두, 

공법에서는 미 4~8 두가 각각 징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숫자들은 1 결당 미 30 두라는 

數値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11 

                                           
8「恭讓王三年五月, 都評議使司, 請定損實. 十分爲率, 損一分減一分租, 損二分減二分租, 以此準減, 損至八分, 

全除其租.」(『高麗史』卷七十八, 食貨一, 踏驗損實) 
9 金玉根, 『高麗財政史硏究』一潮閣, 1996, 135페이지에서도 이와같이 계산했다. 10분의 1稅로서의 1結糙米

30斗를 上上年의 수조액으로 잡은 근거는 세종조의 공법에서 20분의 1세로서의 1결20두를 상상년의 수조

액으로 잡은데 두었다. 고려말 踏驗損實法에서의 1등전1결의 면적은 25畝4分이고, 세종조 貢法에서의 1등

전1결의 면적은 38畝이므로, 踏驗損實과 貢法에서의 土地生産力은 같은 것으로 파악되어있다. 
10 「戶曹啓, 今年農事稍稔, 諸道年分, 觀察使皆第以下之下, 此必要民稱譽, 不無不中之弊. 前此傳旨, 

今後觀察使年分等第, 務要得中, 勿使議政府六曺, 更議高下, 緣此本曹, 不得擅度加等, 請遣朝官, 

更審啓聞後收稅. 命依觀察使等第施行.」(『朝鮮王朝實錄』成宗十年九月二十一日甲戌條) 성종 10 년은 

1479 년으로서 1444 년에 공법이 제정된이후 35 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다. 이 시기를 전후로 전세가 

하하나 하중으로 設定된다는 記事가 많은 것으로 보아 貢法制定의 당시부터 年分은 下中이나 下下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11 여기에서는 공법에서 전세의 수조율을 20분의 1로 낮추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世宗實錄』七十八卷, 世宗十九年七月九日丁酉에 의하면, 그 이유로서는 「또 우리나라는 토지

가 메말라서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역시 조금 무겁지 않은가(且我國土地磽塉, 什一之數, 亦疑稍重)」하는 

점과 전세가 너무 무거워 「과거에 소요하는 폐단(向者騷擾之弊)」이 있었다는 점이 들어지고 있는데, 이 두



 

 

    이와같이 과전법에서 전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는 

그렇게 낮은 수조율의 전세수입만으로써는 국가재정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었기때문에 

太祖元年에 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고, 고려시대의 부세수취관행을 참작하면서, 

貢賦受取規定을 제정하여 국가경영을 위한 재정수입의 체계를 갖추었다. 그런데, 기존연구에 

의하면, 이 貢賦라는 용어는 多義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貢賦라고 할 

때, 거기에는 田稅, 貢物 및 身役의 賦稅全般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공부상정도감의 

「上書」에서는 貢賦를 常貢과 別貢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부중에는 

상공과 별공 즉 貢物(貢物과 徭役이다)만이 포함되고 田稅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세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과전법에서 田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었기때문일 것이다. 

 

     「삼가 殿下께서, 하늘의 뜻과 民心에 順應하여 국가를 세우시고, 登極하는 초기에 

臣등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여, 前朝貢案의 세출과 세입의 損益을 짐작해서 積弊를 제거하고 

常法을 세우시니, 이는 실로 生民의 洪福입니다. 신등은 그윽이 들으니, 나라를 보존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愛民을 먼저하고, 애민에 있어서는 반드시 節用을 먼저해야한다고 하는데, 

儉素를 숭상하고 奢侈를 제거하는 것이 절용중에서 으뜸되는 일이요, 賦斂을 가볍게하고 

폐법을 更張하는 것이 애민중에서 으뜸되는 일입니다. 옛날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그 

땅의 산물을 살펴서 貢物을 정하고 세입을 헤아려서 절용하는데, 이것이 항상되고 떳떳한 

법입니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먼저 여기에 삼가해야 할 것이니, 하물며 

창업하는 초기이겠습니까. ··· 신등이 삼가 舊籍을 詳考하고 토지의 물산을 헤아려서 貢賦의 

等第를 제정하되 以前의 액수를 줄여서 常法으로 정했는데, 이 때에 물산중에서 常貢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상공밖의 것으로 나열하여 別貢이라 이름했으니, 橘柚같은 따위입니다. 비록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取하는 것을 賦라고 하고 밑에서 바치는 것을 貢이라고 하는데, 

수취하는 것과 바치는 것이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인이 貢法을 제정하는 

뜻입니다. ··· 엎드려 생각컨대, 전하께서는, 검약하고 소박하여 始終 변하지 않으시고, 

절용하고 애민하여 이를 만세의 家法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정한 貢額을 갖추어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서 사실대로 보고드리오니, 빌건대 中外에 頒布하여 영원히 법제로 

삼으소서.」12 

 

    위의 인용문에서 나오는 「貢額을 갖추어 기록한 책」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李朝貢納制의 硏究』를 행한 田川孝三에 의하면, 13  조선전기의 공납제에 관한 기록은 

『朝鮮王朝實錄』의 여기 저기에서 散見된다고 한다. 그는 조선전기의 부세제도를 

貢納制라고까지 말했는데, 여기에서 田川孝三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조선전기의 공물에 

관한 여러 연구와 자료를 참고하면서, 조선전기 공납제의 특징을 필자 나름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의 공물은 綾·絹·絁·綿·麻 등과같은 貨幣의 代用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데 대하여, 조선의 공물은 穀物을 포함하는 다양한 鄕土의 土産物로 구성되어있었다.14 

                                                                                                                                   
가지 점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공법에서 전세의 수조율을 20분의 1로 낮춘 것은 전세수취의 현실에 맞추어 

전세수조율을 조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백성들의 부세부담이 20분의 1로 경감되

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백성은 기존의 貢物負擔에 더하여 보다 많은 전세를 부담하도록 

강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2「恭惟殿下, 應天順人, 奄有國家, 踐祚之初, 首命臣等, 考前朝貢案, 歲入多寡, 歲支經費, 斟酌損益, 以袪積弊, 

以立常法, 實生民之福也. 臣等竊聞, 保國必先愛民, 愛民必先節用, 崇儉素去奢侈, 節用之大者也, 輕賦斂更弊法, 

愛民之大者也. 古之善治其國者, 量地之産, 而定其貢, 量物之入, 而節其用, 此常經之法也. 凡爲國者, 

必先謹乎此, 況創業之初乎. ··· 臣等謹稽舊籍, 弁土地之物産, 立貢賦之等第, 量減前額, 定爲常法, 

其時物之不可爲常貢者, 則列於常貢之外, 名之曰別貢, 如橘柚之類是已. 雖然, 上之所取謂之賦, 下之所供謂之貢, 

取之不過其制, 供之不過其度, 聖人作貢之意也. ··· 伏惟殿下, 儉約朴素, 終始不渝, 節用愛民, 而爲萬世家法. 

今將所定貢額, 具錄成冊, 隨狀投進, 乞許頒布中外, 永爲成法.」(『太祖實錄』卷之二, 元年十月庚申條) 
13 田川孝三, 『李朝貢納制の硏究』東洋文庫, 1964. 
14 공물은 邑單位로 分定되었는데, 『세종실록』의 地理誌에는 道別 貢物의 物目이, 그리고 약간의 邑誌에서

는 공물을 수취하는 中央各司別 物目이 明記되어있다.(前揭書, 42~47페이지) 



 

 

많은 공물은 金銀銅鐵, 魚類 및 野禽類와같은 採集物로서 요역을 동원하여 수집하지 않으면 

안되었기때문에 공물과 요역은 表裏關係에 있었다고 한다. 15  둘째 공물은, 田結과 戶數를 

참작하여 감사와 수령이 중앙의 各司에 16  진상하거나 상납하도록 郡縣別로 배정되고, 

貢案(收納簿)과 橫看(支出簿)을 두고 그 수취와 지출을 통제하였으나, 民戶에 대한 구체적 

受取規定이 없었기때문에 자의적 수탈이 불가피했다. 셋째 공물의 上納은, 군현의 貢吏가 

陳省(貢物上納明細書)를 가지고 공물을 상납할때, 中央各司의 吏奴들이 留納(고의로 공물의 

수납을 미루는 행위)하거나 点退(퇴자를 놓는 일)하거나 准納帖(수납완료증명서)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일찍부터 防納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넷째 防納人으로서는 各司의 吏奴, 官吏, 

僧侶(津寬寺의) 및 商人 등이 있었으나, 공물수납의 실무를 담당하는 吏奴가 방납인의 

主體였다. 17  吏奴들은 貢吏를 유인하기 위한 상인들과의 경쟁이나 혹은 공물의 대납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私主人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이러한 防納行爲때문에 

수취한 공물중에서 중앙관청에 상납되는 것은 10 중에서 1~2 에 불과하고 5~6 은 吏奴들이 

먹고, 3~4 는 私主人이 먹었다. 그리고 吏奴들도 그 이익을 獨食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는 관리들에게 饋遺로 바치고(이를 進奉이라했다), 일부는 各司의 경비에 보태었다.  

여섯째 각읍에서 공물을 거둘때, 本色이 米 1 斗이면, 미 3 두, 黃豆 3 두 및 綿布 1 疋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課外의 징수는 作紙價 및 船給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邑의 

經費에 충당되기도 했다. 

    조선전기에서의 전세와 공물의 比重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가 가볍고 

공물이 무거운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先儒들의 定說이 있다」 18 고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세종 26 년(1444)의 공법개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田稅制度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梁誠之는 

그로부터 20 년후가 되는 세조 10 년(1464)의 「請破防納疏」에서 부세수입중에는 

「전세소출이 10 분의 4 이고 雜稅가 10 분의 6 을 차지하는데, 이른 바의 잡세라는 것은 

諸邑의 공물을 代納하는 것입니다」 19 라고 했다. 양성지는 그래도 부세수입중에서 

전세수입이 국가재정수입에서 10 분의 4 나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으나, 공법이 제정된지 

불과 반세기후인 15 세기말에는, 이미 공물이 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전세가 1 결당 미 4~6 두로 고정되었기때문이다. 20  16 세기 말에 

李珥는 전세와 공물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말했다. 
 

「병조판서 李珥가 狀啓를 올려서 아뢰었다. ··· 貊道로 수세를 한다고 한 것은, 

옛날에는 10 분의 1 로 수세했으나 公用은 부족하지 않았고 백성도 역시 원망이 없었는데, 

朝宗朝에서 年分 9 等으로 수세하도록 법을 정한 것이 자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건마는, 이 

법을 오래토록 시행하다보니 관리들은 懶怠해지고 백성들은 頑强해져서 매양 災結을 

                                           
15 이성임, 「16세기 양반사족의 公納制참여방식」(『사학연구』105, 2012) 및「16~17세기 貢役戶와 戶首」

(『역사연구』24호, 2013) 
16 위의 읍지에서도 中央各司의 名稱이 기록되어있지만, 金堉의 「湖西大同節目」에서도 中央各司를 28 司로 

잡았다. 「一. 二十八司元貢物及田稅條貢物, 戶曹作紙役價, 其人歲幣上次木, 各官京主人房子雇價, 

禮曹觀象監各樣紙地, 工曹漆田全漆, 造紙署楮田所出, 掌苑署果園結實, 典牲署黃牛, 備邊司襦紙衣, 

宗廟薦新大小麥生兎, 各殿朔膳月令, 誕日冬至正朝臘肉進上, 內醫院牛黃藥材, 三名日進上馬, 工曹筆柄竹, 

內弓房魚膠正筋, 迎接都監京婢房子價, 皆以米磨鍊, 自本廳上下一年應下之數, 

通計四萬六千二百六十六石零.」(『全書』五 - 經世遺表十一 – 三十一 後面, 邦賦考) 
17 大同法의 실시이후에도 貢納請負業者인 貢人들은 대부분이 中人層이었다고 한다. 이 중인들은 공물수납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중인층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德成外志子, 『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1. 
18「我國稅輕貢重, 先儒已有其說.」(『鶴洲先生全集』卷七, 因災異陳時弊箚) 
19「田稅所出十分之四, 而雜稅居十之六, 所謂雜稅者, 卽諸邑貢物代納者也.」(『世祖實錄』十年五月二十八日庚

辰條」 
20「또 벌써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년분9등은 다만 법전 상의 문구에 그치고 실지로는 전국 각지의 년분이

언제나 일률적으로 하하년, 세액은 1결 4두로 영구히 고정되는 일견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기까지 되었다」

(박시형, 『조선토지제도사』하, 1961, 94페이지)고 했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보다 반세기전에 전세

는 1결당 4~6두로 고정되었다고 하며, 年分九等은 仁祖甲戌年(1634)의 量田 때에 폐지되었다. 



 

 

지급하는 것으로써 백성들의 歡心을 사는 수단으로 삼게 되어, 오늘날은 下下年이 

上上年으로 되어 나라의 전지는 재결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 거의 없게 되었으니, 나라가 

어찌 궁핍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형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현명한 수령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재결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민생은 나날이 고단해지고 

徭役은 繁重해져서, 만약 백성들이 거꾸로 매달린듯한 형세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재결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써 국가를 등지지 않는 일로 삼는다면 백성들이 더욱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어진 군자가 이러한 일을 참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計策은 貢案을 

개정하여 田結의 부담이 10 분의 7~8 은 가벼워지게 한 이후 量田을 행하고 전세를 올려서 

국가의 쓰임새를 넉넉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公私가 다함께 넉넉해질 때가 없을 것입니다.」21 

 

    위의 李珥의 狀啓는 기본적으로 전세와 공물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세의 부담은 가벼워져온데 대하여 공물의 부담은 나날이 

무거워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給災는 흉년이 들었을 때 災結을 나누어주는 

俵災가 아니고 年分等第의 하향조정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읽어야 「매양 災結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백성들의 歡心을 사는 수단으로 삼게 되어, 오늘날은 下下年이 

上上年으로 되었다」는 구절의 뜻이 정확하게 읽혀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세나 

공물이나 다같은 국가세입인데, 왜 공물의 비중을 낮추고 전세의 비중을 높이려고 했을까. 

거기에는 크게 두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전세는 어느 정도 수세규정이 

갖추어져 있어서 정확한 수세가 가능했으나, 공물은 수령이 거두어야 할 수세총액만 

규정되어있을뿐 民戶에 대한 구체적인 수세규정이 없고 또 공물의 수납은 防納人에 의하여 

이루어졌기때문에 공물수납의 단계마다 뇌물을 바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인민들로부터 

수탈한 공물의 10 분의 1~2 도 국가에 납입되지 않는 실정이었다.22 앞서 정약용이 土貢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자료에서 「‘공물은 꼬치로 바치고, 뇌물은 바리로 바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토공을 上納할 때 가마꾼들이 부르는 노래이다(諺, 曰貢以串輸, 賂用馱驅. 

此蓋土貢上納之時, 輿人之誦也)」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는 공물은 주로 王室의 

세입이고, 23  전세는 戶曹의 세입이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왜 왕실이 전세를 

희생해가면서도 부정부패의 소굴인 공물을 끝까지 유지하려하고 또 大同法으로 공물을 

개혁하면서도 호조를 두고서도 굳이 宣惠廳을 설치하여 大同米를 전세와는 별도로 관리하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위와같은 전세와 공물간의 관계와 貢案改革의 절박성에 대한 

                                           
21 「兵曹判書李珥啓, 曰 ··· 貊道收稅云者, 古者什一而稅, 公用不乏而民亦無怨, 祖宗朝以九等收稅, 

設法非不詳密, 而行之旣久, 吏怠民頑, 每以給災爲要譽之資, 今則以下之下爲上之上, 而一國之田, 不給災者無幾, 

國用安得以不匱哉. 勢至於此, 雖守令之賢者, 不敢不給災者. 以民生日困, 徭役多端, 若不解倒懸, 

而只以不給災爲不負國, 則赤子尤不能支, 仁人君子, 豈能忍之乎. 爲今之計, 莫如改定貢案, 

使田役減其十分之七八, 然後可量宜加稅, 以裕國用也. 不然, 則公私終無足用之時矣.」(『宣祖實錄』卷十七, 

十六年二月十五日戊戌) 
22 「卽今民事, 誠可哀痛, 而其中貢物, 最爲病民之膏肓. 當初分定, 旣不均平, 或有大邑物種, 減少於小邑者, 

小邑物種, 數倍於大邑者. 已非畫一之法, 而痼弊流傳, 防納成習, 雖其本土至賤之產·至精之物, 不敢直納于諸司, 

必給百倍之價, 防納於私主人. 又有中間牟利之輩, 或納賂請囑於各官, 圖受其價, 而減給取贏焉. 大約一尾之魚, 

價米或至一石, 木則數疋, 而人情作紙, 不在此數, 故繁重之邑, 則一結所出米, 至十數斗. 木則視市直焉, 

陸載水運, 輸給于京中, 則私主人輩預給一分之價, 備其物種, 納于諸司, 而安享其利焉. 出於民者, 一石之米, 

納於官者, 一尾之魚, 中間安坐而食者, 獨何人哉. 曺植所謂我國以胥吏而亡, 誠非虛語也. 若不革此弊, 

則雖使聖君賢相, 晝夜憂勤, 仁政不可行, 而實惠不究於民矣.」(『鶴洲先生全集』卷七, 因災異陳時弊箚) 
23「중국의 제도는, 御供에는 전임의 관청이 있고, 供上하는 물품은 모두 常稅의 수입으로 사서 쓰기 때문에, 

外方에 進上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御需에 常稅를 쓰는 일이 없고, 御供도 전담하는 관청

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는 각 관청이 매일 進排하고지금 각 관청의 공물중 御供으로 지출하는 것이 3분의 2가 넘

는다, 밖으로는 각 道에 명령하여 달마다 진상하게 하기 때문에, 인부가 저나르고 驛馬가 실어나르느라, 사

방이 凋殘하고 疲弊하게 되었다.(中國之制, 御供有專任之司, 而供上之物, 皆以常稅之入, 貿備以用, 未聞有外方

進上也. 我國則御需未有常稅之用, 御供亦無專任之司, 內則各司逐日進排今各司貢物爲御供者, 過三之二, 而外令各

道, 逐月進上, 夫輸驛傳, 四方凋弊)」 (柳馨遠著·韓長庚譯,『磻溪隨錄(田制後錄上)』 (一)忠南大學校, 1962, 

284~5페이지) 



 

 

인식은 임진왜란과 병지호란을 겪고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병자호란직후 이미 

唐津縣監과 중앙관료를 거쳐서 실무경험이있었던 金弘郁도 공물의 폐단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전세제도를 개선할 수 없음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공물의 폐단을 變通하여 民力이 펴진 이후에라야 바야흐로 전세법을 다시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물의 폐단을 변통하지 않고 단지 경비의 부족을 염려하여 먼저 

부세를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백성의 기름이 다 빠져서 더 빨아내기가 어려운 형편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이미 脫盡했는데 조그마한 무게를 추가하더라도 반드시 엎어질 염려가 있는 

것과같아서, 그때문에 전세법을 更張하고 싶으면, 반드시 먼저 공물의 폐단을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전세법의 변통같은 것은, 공물의 폐단이 꼬일대로 꼬여서 풀기어려운 

것과는 달라서, 다만 이미 이루어져있는 법제에 따라 짐작해서 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田에는 6 등이 있고 稅에는 9 등이 있는데, 전의 6 등이 일정불변한 것은 

織物의 날줄과 같고, 세의 9 등이 해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은 직물의 씨줄과같습니다. 땅의 

肥瘠은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일정불변한데, 곡식의 풍흉은 해마다 같지 않아서, 

비록 땅이 비옥하다고 하더라도 혹 흉년이 들 때가 있고, 비록 토지가 척박하다고 하더라도 

혹 풍년을 맞이하는 때가 있기때문에, 9 등의 법으로써 그 높고 낮음에 따라 매년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반드시 이 법을 썼을 것인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田稅法도 역시 일정불변하여 풍흉을 물론하고 모두 下下年를 쓰니, 심히 

기괴합니다.」 24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조선후기 즉 兩亂이후에는 전세가 下下年으로 고정되어 국가의 

재정수입은 극도로 궁핍한데 대하여 무질서한 공물의 수탈에 의하여 인민들은 도탄에 

빠져있었기때문에, 공물제도를 개혁하고 세종조의 공법을 회복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25  이러한 

부세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질만한 여건도 이미 성숙되고 있었다. 그 與件이란, 첫째는 洑라는 

새로운 水利施設의 보급과 移秧法이라는 種稻技術의 발달로 토지생산성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요, 둘째는 場市의 발달과 客主의 출현 등으로 상품경제가 어느정도 

발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토지생산성의 향상은 종래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안정적인 

전세수취를 가능하게하고, 상품경제의 발달은 공물을 구태여 현지의 土産物로 수취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私主人들 즉 防納人들이 郡縣으로부터 米로서 貢價를 받고 서울에서 공물을 매입하여 

中央各司에 수납하는 관행이 형성되었기때문에 대동법으로의 개혁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위와같은 대동법의 개혁으로 조선후기에는 대부분의 부세가 田結의 부담으로 

전환되어갔는데, 柳馨遠은 대동법의 의의를 다음과같이 높이 평가했다. 

 

「그 지방의 토산물로써 貢納하는 것이 비록 古法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법제

는 폐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大同法이 균평해서 폐단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공물이 

一律的으로 土宜로써 정해진다고는 하지만, 京司가 각읍에 分定하고, 각읍이 각면의 民戶에 

分徵함에 있어서, 名色이 한결같지 않고 품질이 서로 같지 않다. 이에 서울의 아전이 各邑의 

아전을 협박하고, 각읍의 아전이 各面에서 파견되는 자를 협박하고, 각면에서 파견되는 자가 

여러 백성들을 협박하여, 段階마다 그 숫자를 늘리고, 단계마다 뇌물을 요구하고, 단계마다 

                                           
24 「變通貢物之弊, 民力旣寬, 然後稅法方可更議. 若不變貢物之弊, 只念經費之不足, 先爲加賦, 則民膏旣浚, 

難以更加, 如負重之人, 筋力已盡, 雖加銖兩, 必有顚仆之患, 故欲更稅法, 必先舒貢物之弊可也. 若稅法之變通, 

非如貢物之弊膠固而難解也, 只當因其成法, 斟酌行之而已. 我國之法, 田有六等, 稅有九等, 田之六等, 一定不變, 

如織之經也, 稅之九等, 逐年低昂, 如織之緯也. 地之肥瘠, 非隨歲而移易, 故一定不變, 而穀之豐凶, 則每年不同, 

雖肥土, 而或有失稔之時, 雖瘠土, 而或有逢年之時, 故以九等之法, 隨其高下, 而每年輕重焉. 我國之初, 

亦必用此法, 而至於今日, 則稅法亦有一定不變, 而勿論豐凶皆用下下, 甚可怪也.」(『鶴洲先生全集』卷十, 

論田制六條) 
25 이 방면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金容燮을 비롯한 조선후기의 자본주의맹아론에 관한 연구자들의 공헌이 

매우 크다. 



 

 

폐해가 증가하니, 그간에 백성들이 분주하여 일을 못하는 것이 얼마이며, 독촉을 받고 매질

을 당하는 것이 얼마이며, 왕래하는데 들어가는 양식과 路資 및 인부와 말을 사는데 들어가

는 비용은 또 얼마일 것인가. 이때문에 국가는 조그마한 물품을 하나 거두어들이는데, 민간

이 허비하는 것이 그 萬倍나 되니, 億兆蒼生이 그 해를 입지 않는 자가 없다. 하물며 土産은 

옛날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어지기도 하고 혹은 해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遠方

에서 사오지 않으면 안되는 폐단을 면하기 어려움에 있어서랴. 더욱이 오늘날에는 토산인지 

아닌지와 田丁의 多小도 묻지 않는데, 연산군의 무절제한 수요를 고치지도 않고 그냥 따라서 

할 것인가. 더구나 오늘날 政事가 아전에게 맡겨져서 모든 일이 뇌물로서 이루어짐에 있어서

랴. 무릇 이와 같기때문에, 구렁텅이 같은 욕심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은 胥吏들이고, 심하게 

그 폐해를 당하는 것은 나라와 백성이다. 만약 대동법과 같으면, 바치는 쌀에는 定數가 있고 

백성들은 한번 고르게 낼뿐이니,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가령 各司가 수용하는 모든 물품이 

貢納하는 수보다 증가하여 그 代價를 10배나 더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당하는 침해

와 고통은 열에 아홉은 덜어질 것이다. 옛적에 封建을 할 때에 諸侯國은 土宜에 따라 공물을 

바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規定만은 위와같지 않았다. 설령 공납하는 물건이 깨끗하고 아

름답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의 過失을 묻는데 불과할뿐이요, 반드시 点退하는 일은 

없었기때문에, 그 폐단이 민간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오늘날은 이것과는 달라서 서울에

서 수용하는 백물을 모두 外方에 差定하니, 공물을 바치는 자는 민간이요 点退하는 자는 京

司이니, 그 해가 무궁한 것이다. 무릇 점퇴하는 권한으로써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는 백성들

에게 君臨하니, 어찌 단계마다 억누르는 폐단이 없을 것인가. 이것이 대동법이 균평해서 폐

단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자가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

은 10분의 1세이외에 다르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없고, 옛날에 邦國이 바치는 공물은 역시 

10분의 1세의 수입으로써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그에 대한 설명은 呂東萊의 禹貢과 禹賦에 관한 

말에 상세하다. 오늘날에는 稅外에 공물이 있어서 본래 舊法이 아니니, 반드시 경상적인 세입

으로써 오늘날의 대동법의 규례에 따라 貿納하게 한 이후에야 이에 盡善盡美하게 될 것이다. 
그 지방의 토산물로써 공납하는 것이 古法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 말하는 바와 같지 않음이있다. 옛날 畿內

에서는 米粟을 바치는 일은 있으나 공납을 하는 일은 없었고, 京外의 諸侯들이라야 비로소 공납하는 일이 

있었으나, 공납하는 물품은 역시 그 나라의 10분의 1세수입으로써 貿納한 것이며, 민간이 내는 것은 단지 

田稅뿐이었다. 오늘날은 이미 전세가 있는데, 또 공물이 있고, 그 이른 바의 공물이란 것도 郡縣에 따라서 

백물을 바치게 하여 별도로 徵收하여 收納한 것이다. 그 법이 이와같으니, 어찌 폐단이 없겠는가. 이것은 이

름은 같으나 그 내용이 다르기때문이다.」26 

 

    조선후기에 공물중심의 부세체계가 전세중심의 부세체계로 전환해가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같다. 27  우선 임진왜란 직후인 1602 년에 訓鍊都監에서 砲手·殺手·射手의 三手兵을 

                                           
26「任土作貢雖稱古法, 今之爲制, 則未免生弊, 莫如大同之均平無弊. 盖貢物縱使定之一以土宜, 京司分定於各邑, 

各邑分徵於各面民戶, 名色不一, 物品難齊. 於是京吏刀蹬於邑吏, 邑吏刀蹬於面差, 面差刀蹬於齊民, 節節衍數, 

節節索賂, 節節增弊, 其間奔走廢事者幾人, 督迫捶撻者幾人, 往來糧賚, 夫馬價費, 又幾許耶. 是以國家所捧一物

之微, 民間所費萬倍其數, 而億兆無不受其害矣. 況土産昔有今無, 或歲有得失, 而未免有貿諸遠方之弊乎. 況今不

問土産與否, 田丁多少, 而燕山荒淫之需, 因循不改者乎. 況今政委胥吏, 而百事賄成者乎. 夫如是故, 恣其溪壑之

欲者吏胥, 而深受其害者國與民也. 若如大同之法, 則米數有定, 民知一番均出而已, 有何弊乎. 假使各司凡物, 有

加於所貢之數, 而過給十倍之價, 民之侵苦, 則可減十之九矣. 盖古者封建, 則諸侯之國不得不供其土宜, 非唯禮當

如此. 設令所貢之物, 有欠精美, 不過責其主者之過而已, 必不有點退之擧也, 故能無弊及於民. 今則異於是, 京中

所用百物, 皆定於外方, 而辦出者民間, 點退者京司也, 一番點退, 其害無窮. 夫執點退之權, 以臨有口無言之民, 

安能無次次刀蹬之弊乎. 此所以莫如大同之均平無弊也. 雖然, 王者之取民, 十一稅外更無他斂, 古者邦國所貢之物, 

亦是以十一稅入市貿者也說詳呂東萊禹貢禹賦語. 今之稅外有貢, 本非舊法, 必以經稅之入, 依今大同例定貿然後, 乃

爲盡善也. 
任土作貢雖曰古法, 詳考古制, 則有不如今之所謂者. 盖古者畿內, 則有米粟之輸而無貢, 京外諸侯乃有貢, 而所貢之物, 亦自其

國以什一稅入貿備以貢, 民之所出, 則只是田稅而已. 今則旣有田稅, 又有貢物, 而其所謂貢者, 令逐郡逐縣皆供百物, 而別徵以

納. 爲法如此, 則安得不弊. 此所以名同而實則異也.」 (柳馨遠著·韓長庚譯,『磻溪隨錄(田制後錄上)』 (一)忠南大學校, 

1962, 273페이지) 
27「我朝田稅本輕, 中世以來, 用田而賦, 遂爲故常. 大同田賦也, 均役田賦也結米收三斗, 今爲結錢, 三手米田賦也, 

毛糧米田賦也黃海道別收米三斗, 本毛文龍軍糧, 雉鷄米田賦也守令所用雜役, 此朝廷之所知也. 京邸之米, 用田賦, 

營邸之米, 用田賦, 朔膳貢價之米, 用田賦本以還米會減, 今以稅米取用, 公移脚價之米, 用田賦傳關米, 新官刷馬之錢, 



 

 

훈련하기 위하여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에서 1결에서 三手米 2두 2승을 거두었는데, 

仁祖甲戌年(1634)이후로는 이것을 1 승 2 두로 감했다. 28  앞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이 

시기에는 전세수입의 부족과 공물수취의 문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기때문에 

1608 년의 경기도를 비롯하여 1708 년의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100 년에 걸쳐서 關西·關北을 

제외한 6 도에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시기와 지방에 따라 大同米의 수취량은 1 결당 

미 10두로부터 16두까지로 한결같지가 않았으나, 『속대전』에서는 水田과 旱田을 막론하고 

1 결에 미 12 두를 거두도록 규정하였다. 29  海西에서는 1 결에 15 두를 거두었는데, 

거기에서는 임란직후부터 거두어왔던 毛糧米 3 두가 폐지되지 않고 別收米라는 이름으로 

대동미와 함께 징수되었기때문이다. 대동미는 전세미 4 두의 3 배이다. 또 1751 년의 

均役法의 실시로 軍丁 1 人으로부터 거두던 軍布 2 疋을 1 필로 감하고, 그 給代財源으로 

1 결에서 結米 3 두(혹은 結錢 5 錢), 魚鹽船稅와 選武軍官布를 거두게 되었다. 결미 3 두는 

전세 4 두에 육박하는 것이었다. 또 같은 해에 雉鷄柴炭價米 4 두가 전결의 부담으로 

돌려졌다. 대동법의 실시로 郡縣의 經費條로 거두어들여지던 官需米의 수취가 폐지되었는데, 

대동미에서 이 관수미를 지급하기가 어려웠기때문에 均役法의 실시와 더불어 뒤늦게 

치계시탄가미가 법제화된 것이다. 30  위와같이 조선후기에는 대부분의 부세가 전결의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전세는 『續大典』에서 1 결에 미 4 두로 고정하도록 

규정되고,31 加升米 3升 및 斛上米 3승 따위의 課外之物도 덩달아 大典에서 규정되는 부세가 

되기에 이르렀다. 32  이리하여 1808 년에 편찬된 『萬機要覽』에서 위와같은 전결의 부담을 

「今每一負, 出租一斗」로 규정하였는데, 벼 100 두는 쌀로 환산하면 白米 40 斗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1 結當 租 100 斗의 전결부담은 1 결 20 두락의 호남의 中中畓의 경우 

이미 9 분의 1 세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33  그런데, 18 세기말~19 세기초에는 여기에 

民庫租 30~40 두와 還穀租 2~3 석이 추가되었다. 34  民庫租와 還穀租를 합하면, 

벼 60~80 두인데, 여기에 민고조와 환곡조이외의 계판에 게재되지 않은 전결의 부담을 

합하면, 현실적으로 1 결의 부세부담은 『萬機要覽』에서 규정되어있는 1 결의 부담의 2 배가 

되는 셈이다. 이것은 전지생산물의 25%에 이르는 것이었다. 

2) 田政紊亂의 樣相 

三政紊亂이 조선후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의 국정과제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貢物뿐만이 아니라 軍役과 還穀까지도 모두 田結

의 부담으로 돌려지고 있었으므로, 삼정문란은 사실상 田政紊亂으로 집약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정문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하기가 어렵

다. 거기에는 국가적 토지소유가 약화되고 지주적 토지소유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王

                                                                                                                                   
用田賦, 舊官刷馬之錢, 用田賦. 官旣不淸, 吏亦隨動, 書員考給之租, 用田賦, 邸卒勤受之租, 用田賦. 還上之弊, 

旣窮旣極, 民不見穀, 歲納數苫, 數苫之穀, 用田賦, 漂船到泊, 收錢累萬, 累萬之錢, 用田賦. 田者日困, 顚連溝壑. 

斯皆賦也, 非田也, 旣用田賦, 斯在田政中論見前篇.」(『全書』五 - 牧民心書六 – 十四 前面, 平賦上) 
28「故事紀要, 曰宣廟朝, 設訓練都監, 三南海西關東, 始收三手米. 三手者, 砲手殺手射手也, 每結二斗二升. 仁廟

甲戌, 命三南量田, 減三手米每結一斗.」(『全書』五 - 經世遺表七 – 六 後面, 田制七) 
29「續大典, 曰通水田･旱田, 每一結收米十二斗江原道嶺東加二斗, 未量田十邑加四斗, 山郡作柨卽棉布. 米則可食米, 

柨則正五升. 準三十五尺, 廣七寸麻布同.」(『全書』五 - 經世遺表十一 – 三十五 前面, 邦賦考) 
30「案 四斗米者, 國家於田稅·大同之外, 許令縣官, 每田一結收米四斗, 以資其雉雞柴炭. 畿湖兩南, 其率皆同, 

毋論豐凶, 一結四斗, 無加無減英宗辛未(1751), 定均役法, 乃令道臣酌定如此.」(『全書』五 - 牧民心書五 – 四 

前面, 稅法下) 
31전세의 경우, 世宗朝에서 공법을 제정할 때, 함경도와 평안도는 3 분의 1 을, 제주도는 절반을 減收하게 

규정되어있었다고 한다.(「永安平安道, 減三分之一, 濟州三邑減半」,『全書』五 - 經世遺表七 – 一 後面, 

田制七) 
32「大典所載加升米三升, 斛上米三升, 旣是科外之物.」(『全書』五 - 牧民心書五 – 三 後面, 稅法下) 
33 졸고, 전계론문, 309페이지. 
34「又案 大同之初, 國與民約, 曰諸司求索, 一幷停止, 一納此米, 終歲安臥. 近年以來, 諸司求索, 日增月盛. 

其中有以留米會減者, 有直行求乞者, 郡縣以此憑籍, 設爲民庫, 田稅大同之外, 又以田結, 橫斂錢穀, 厥數倍蓰. 

其有會減者, 歸之官橐, 其無會減者, 據爲吏窟. 朝廷熟視而不救, 守令任意而增出, 民墜塗炭, 莫之枝梧.」 

(『全書』五 - 經世遺表十一 – 三十四 後面, 邦賦考) 



 

 

權의 弱化, 結負制에 의한 量田의 困難性에 기인하는 課稅資料의 未備 및 공물과 신역이 전

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田稅收取體系上의 混亂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왕권의 약화와 양전의 곤란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의 

글에서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정전법의 실시와 부세체계의 개혁을 논의의 주제로 하고있는 

이 글에서는 『경세유표』와 『목민심서』가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

세수취체계의 혼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전정문란의 實相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밝혀볼까 한다. 

전정문란에 관한 자료는『경세유표』의 「田制」7~8과 『목민심서』의 「田政」, 「稅

法」 및 「平賦」등에 흩어져있다. 전정문란의 실상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郡縣의 부세

수취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본자료가 年分大槪狀(田稅를 기준으

로 작성되는데, 大同米와 結米 등은 이 연분대개장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다)과 收稅計版이다. 

연분대개장이 과세대상인 군현의 전결의 대강을 나타내는 巨視資料라고 한다면, 수세계판은 

田地1結에 대한 부세부담을 稅種別로 나타내는 微視資料이다. 그런데, 『경세유표』에서 제

시되어있는 대개장자료는 康津縣의 「己巳年秋大槪狀」을 정리한 것이다. 이 대개장은 본래 

강진현의 부세수취를 위한 행정실무자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에서 제시되어있는 계판자료는, 강진현의 계판이 제공하는 情報를 기초로하면서

도, 그 계판에 揭載되어있지 않은 전결부담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해넣음으로써 조

선후기의 標準的인 收稅計版이 될 수 있도록 가공된 자료가 아닌가 추측된다. 이렇게 推測하

는 근거는 두가지이다. 첫째는 이 계판에는 강진현의 부세부담이 아닌 稅種까지도 들어있다

는 것이요, 둘째는 이 계판에는 합법적인 稅種뿐만이 아니라 不法的인 稅種까지도 들어있다

는 것이다.35 다시 말하면,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에 제시되어있는 계판은 강진현의 계

판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하면서도 그 계판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전결부담까지도 추가적

으로 조사하여 기록해넣음으로써 조선후기 三南地方의 標準的인 計版이 되도록 가공된 것이 

아닌가 한다. 

田政은 본래 量田으로부터 시작해야하지만, 양전이 불가능한 조선후기의 전세징수과정은 

전정의 末務인 執災와 俵災로부터 시작했다.36 즉 災結을 조사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보고하

고, 중앙정부로부터 획득한 재결을 농민에게 분배하는 일로부터 田政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표재가 끝나면, 전세수취를 위하여 出稅結을 8결씩으로 묶어서 그 징세책임자로서 戶首를 두

는데, 이것을 8結作夫라 한다. 作夫가 끝나면, 作夫之簿와 徵米之簿(징미지부는 일명 米都錄

이라고도 한다)가 작성되고, 量案 등의 자료와 이 자료들을 기초로 年分大槪狀이 작성된다. 

연분대개장에는, 元帳付田, 流來陳雜頉田, 時起田, 各項免稅田, 實結, 災結 및 出稅結이 차례

로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37 현재 강진현의 己巳年大槪狀에는 전답의 출세상황과 이

                                           
35「臣又按, 法所不言, 民則納之者亦多. 臣謹將康津縣田結雜役, 法與不法, 竝皆開列在左.」(『全書』五 - 經世

遺表七 - 七 前面, 田制七) 
36「守令以軍田糴三事, 謂之三政. 所謂田政者, 俵災而已.」(『全書』五 - 牧民心書四 – 五十三 前面, 田政) 
37현재 규장각에는 「忠州府管下各郡乙未條年分大槪狀」(도서번호17072), 「忠淸北道管下各郡戊戌條年分大

槪狀」(도서번호20694) 및 「忠淸北道管下各郡庚子條年分大槪狀」(도서번호17637)이 있다. 여기에 제시되

어있는 「忠州郡乙未條年分大槪狀」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같다. 여기에서는 田畓의 합계만를 제시했으

나, 原文에서는 전답이 각각 벌도로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結數는 큰 것만 제시했다. 

忠州郡乙未條年分大槪狀 

1. 元田畓幷21,368結43負2束 

2. 各衙門屯陳田畓 

3. 雜位田畓 

4. 舊陳雜頉田畓5,742結88負3束 

5. 癸巳勸耕起減稅田 

6. 甲午勸耕起減稅田 

7. 乙未勸耕起減稅田 

8. 元續及各年降續陳田872結35負 

9. 癸巳査起元續陳丙申還陳田 

10. 淑寧翁主房癸未出稅陳田 

11. 陰竹劃送各項田畓825結19負9續 



 

 

에 대한 해설뿐이다. 『경세유표』에서 제시되어있는 자료를 가지고 田畓의 合計(時起田일 

것으로 보인다), 各項免稅結, 實結, 災結, 出稅結 및 稅額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己巳年(1809)

康津縣의 大槪狀과같다.38 

                                                                                                                                   
12. 仍成川浦落覆沙田畓1,157結31負6束 

13. 癸巳査起仍成川丙申還陳田 

14. 癸巳査起舊災丙申還陳畓 

15. 由來舊災乙丑蒙頉田畓804結14負8束 

16. 今覆沙田畓 

17. 晩移秧未發穗全災畓 

18. 收租正田畓9,878結38負2束 

帳外 

19. 諸宮家折受陳田 

20. 各衙門陳田 

21. 堤堰陳畓 

22. 宗親府出稅火粟陳田 

23. 宣禧宮出稅火粟陳田 

24. 辛丑自首加耕田 

25. 廢堤堰庚午起耕田畓 

26. 耆老所甲午火粟出稅田 

27. 軍器寺屯今年査得田畓 

總計 

28. 下之下田畓8,385結52負9束 

29. 下之中畓431結45負7束 

30. 下之上畓44結41負 

31. 續起下之下田畓1,160結52負6束 

各樣免稅 

32. 校位實田畓2結29負 
38己巳年康津縣의 大槪狀은 다음의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했다. 

「臣流落南土, 十有七年, 試論康津一縣之稅法, 有可驚可愕, 罔有紀極, 非復意慮之所能度. 

今將本縣嘉慶己巳年分大槪狀, 條列在後. 推此一縣, 他邑可知. 

己巳秋大㮣狀 

下之下田, 一千三百六結八十八負三束 

  黃豆, 平三百四十八石七斗五升三合二勺 

下之中田, 六百二十一結五十二負一束 

  黃豆, 平二百四十八石九斗一升二合六勺 

下之下畓, 三百四十三結二負八束 

  糙米, 平九十一石七斗一升一合二勺 

下之中畓, 一千三百九十二結七十一負一束 

  糙米, 平五百五十七石一斗二升六合六勺 

臣謹案 己巳者, 大歉之年也. 本年旱損蟲損風損及未移秧等災減之數, 共二千四百六十結零亦見大槪狀, 

皆以下下畓除減此備局之本例, 故下下之畓, 其數如右. 若據常年災減, 不過四百餘結, 下下之畓, 

本當爲二千三百四十餘結. 又凡諸邑免稅之畓, 亦皆以下下畓除之, 故其數止此. 若竝通計, 則下下之畓, 

當爲三千餘結矣各項免稅, 共五百二十四結. 〇總之, 所謂下中･下下者, 年分之名, 非田等之名也。 年分之法, 

行之不得, 故雖大登之年, 不出於下三等, 雖大歉之年, 無改於下三等, 行之旣久, 遂爲故常. 於是本縣胥史之等, 

遂以年分認爲田等, 每曰康津本有下中･下下兩等之田, 不知下中二字, 本是九等之目, 六等無此名也. 

又此康津之田, 本有優入於高等者, 故一斗之落, 其稅額或至於八負九負, 少不下四負五負. 限之於下下下中, 

有是理乎. 臣所謂可驚可愕者, 凡本縣之田一結, 皆納六斗, 無有一稜之田, 或納四斗者, 然則其下下田之加徵二斗, 

明矣. 又凡旱田之稅, 皆徵白米六斗, 無有一稜之田, 或納黃豆四斗者. 我邦準折之法, 黃豆二斗當白米一斗, 

然則其白米之加徵二倍, 明矣. 通計所剩, 則下下田加徵之米, 每年二千六百一十九斗零也. 其以黃豆之故, 

而加徵者, 又二千六百一十九斗零也. 下下畓加徵之米, 六百八十六斗零也. 通共五千九百二十四斗之米, 國所不知, 

民則出之. 縣令不以爲廩, 監司不以爲俸, 太倉不知, 戶曹不知, 惟一二鄕吏, 以之爲天賜之祿. 古今天下, 

其有是乎. 臣所見者, 適此一年, 若在平年, 災減不多, 則下下田二千餘結, 又得米四千斗矣. 通計其數, 將踰萬斗. 

臣所見者, 適此一縣, 湖南五十三邑, 必邑邑皆然, 通計其數, 將踰萬石, 豈不嗟哉餘七道, 亦未可知. 苟究其源, 

正由田等之上, 冒之以年分也. 戶曹監司, 但知下下之田, 應收下下之額, 不意其如是也. 御史雖潛行閭里, 

一結六斗, 民以爲常, 安其天分, 絶無怨聲, 御史何以知矣. 朝廷所知者, 惟隱結漏結, 隱結漏結, 其視此事, 



 

 

 

己巳年康津縣의 年分大槪狀 

田畓의 合計(A)  各項免稅結(B)  實結(C)   給災結(D)  出稅結(E)       稅額(石) 

                               C=A-B                E=C-D 

下下畓 3,327.028      524      2,803.028    2,460      343.028   糙米91.7112 

下中畓 1,391.711                1,391.711             1,391.711   糙米557.1266 

下下田 1,306.833                1,306.883             1,306.883   黃豆348.7532 

下中田 621.521                    621.521               621.521   黃豆248.9126 

合計(結) 6,647.143    524       6,123.143    2,460    3,663.143    米947 

備考 : 대개장은, 정부에 바쳐야 할 田稅의 規模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제로 징수하는 

전세와는 달리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할 전세를 기록하는 것이기때문에, 下下之田에서는 

4 두를, 水田에서는 糙米를, 그리고 旱田에서는 黃豆를 거두는 것으로 표기했다. 전세미 

947석은 黃豆를 米로 환산해서 계산한 것이다. 

 

    연분대개장은 과세대상의 큰 테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대부분의 부

세는 田結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었으므로, 이 전결의 實況을 나타내는 연분대개장은 郡縣

의 부세부담의 槪況을 나타내는 기본자료이다. 己巳年康津縣의 연분대개장에는 전답의 합계, 

각항면세결, 실결, 재결, 출세결 및 세액이 기록되어있다. 위의 항목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

면, 전답의 합계에서 각항면세결을 빼면 과세대상이 되는 實結이 산출되고, 실결에서 재결을 

빼면 전세의 출세결이 산출된다. 그런데, 災結은 水田의 田稅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三手米, 

大同米 및 結米 등은 實結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단 대동미는 흉년에 徵收의 停退가 있었

을 뿐이다. 대동미가 급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본래 貢物이 원칙적으로 급재의 대상

이 아니었기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세징수의 대상으로서 이 實結이 가지는 

조세제도상의 의미는 여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豫備的 知識을 가지고 기사년강진현의 연분대개장을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같다. 

전답의 합계는 6,647 結로서 水田이 4,719 결이요 旱田이 1,928 결인데, 수전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다른 지방에 비하여 호남에서는 수전의 비중이 높게 파악되는 경향이 있었다. 

各項免稅田이 524 결이므로, 실제의 과세대상이 되는 實結은 6,123 결인데, 己巳年에는 

유례가 없는 큰 흉년이들어서 재결로서 2,460 결이나 지급되었기때문에(평년에는 재결이 

400 여결에 불과했다고 한다), 出稅結은 3,663 결이다. 田等에 관한 기록은 없고 年分等第만 

기록되어있는데, 田畓을 통틀어 下下之田이 4,110 결이요 下中之田이 2,013 결이라는 것으로 

보아, 정약용이 말하는 바와같이 年分이 이미 土分으로 되어있었다.(위의 충청북도의 

대개장에 있어서도 年分等第에 관한 표기가 이와같다)39 法典에서는 전세로서는 水田에서는 

糙米를 거두고 旱田에서는 黃豆를 거두어야했으므로, 下下之畓에서는 조미 4 두를 거두고, 

下中之畓에서는 조미 6 두를 거두니, 조미가 649 석요 황두가 598 석이다.  황두를 모두 

조미로 환산하면(황두 2 두가 조미 1 두로 환산된다), 중앙정부에 바쳐야 할 기사년강진현의 

전세미는 모두 조미 947 석이다. 만약 평년처럼 재결이 400 여결에 불과했다면, 평년에는 

강진현의 糙米로 환산된 전세미는 1,496석이었을 것이다.40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대개장에는 각종의 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田結數가 파악되어있

다. 이러한 전결에 대하여 어떠한 부세가 부과되는가를 알려주는 자료가 計版이다. 寡聞의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이외에는 아직 郡縣의 (課稅)計版의 事例

                                                                                                                                   
眞緦小功之察耳. 所竊旣濫, 驕奢以作, 締交權貴, 肆行威福. 一任而不之禁, 則民殘國亡, 必由吏胥之手, 

臣竊爲之痛恨也. 」(『全書』五 - 經世遺表七 – 三 前面, 田制七) 
39 仁祖甲戌年(1634)의 量田때에 年分九等을 폐지했으나, 三南에서는 전지의 등급을 年分으로 고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수세했다고 한다.(「仁祖甲戌量田後, 罷年分九等之規, 而三南租案仍有等高, 田一定不易, 依前收

稅嶺南有上之下, 兩湖有中之中」『六典條例』戶曹租稅條) 
40 『賦役實總』全羅道康津縣의 京司上納秩에는 「戶曹田稅米一千二百二十三石八升·雜費米四百七十三石十四

斗·太四百二十八石十斗五升·雜費太三十六石六斗·米百五石九斗」로 되어있다. 



 

 

가 발견되지 않는다.41 그러므로 여기에 제시되어있는 계판자료는 조선후기의 전정문란을 파

악하는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약용은, 위의 저서에서 강진현의 계판을 기

초로 추가적인 조사를 행하여 전결의 부세부담을 모두 나타내는 계판을 작성하기 이전에, 강

진과 그 일대의 계판자료의 실태에 대하여 널리 조사하고 있었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계판

에서의 전지1결의 부담은 羅州는 미45두, 康津은 미30두, 海南은 미25두, 靈岩은 미24두 그

리고 長興은 미28두였다고 한다. 『萬機要覽』에서는 이미 1결의 전세부담을 「今每一負, 出

租一斗」 즉 白米40두 혹은 糙米50두로 규정했으므로, 나주와 강진의 경우에는 전결의 부세

부담이 대체로 계판에 파악되어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해남, 영암 및 장흥의 경우에는 전세

와 대동 등의 國納만이 계판에 실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계판에 나타나있는 

전세부담이 위와같이 군현에 따라 다른 것은 그것이 계판에 실리지 않은「徭役의 다소로써 

그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이기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같다. 

 

「여러 邑의 (計版에 실려있는 ··· 필자) 稅米의 숫자는 읍마다 다르다. 羅州는 田1結마다 

米45斗, 康津은 전1결마다 미30두防納의 경우는 35두, 海南은 전1결마다 미25두방납의 경우는 

30두, 靈岩은 전1결마다 미24두, 長興은 전1결마다 미28두를 바친다. 대개 徭役의 다소로써 

그 숫자가 오르내리는데, 京司에 상납하는 숫자는 모든 邑이 다같아서 20여두뿐이다전세6두, 

대동12두와 船價 및 雜費가 또 2~3두이다. 그러므로 1萬結이 되는 읍이라하더라도 반듯이 1만결

의 쌀이 모두 王稅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중에서 부호의 기름진 전지 몇 千結

을 잡아서 왕세에 충당하며, 또 그 다음 몇 백결을 官需에 충당하며즉 현령의 月廩이다, 또 그 

다음 몇 백결로써 營主人의 進上價米에 충당하며, 또 그 다음 몇 백결로써 京主人과 營主人

의 役價米로 충당하며, 또 그 다음 몇 백결은 隱結 및 餘結과 下下田의 加徵米위에 그 설명이 

있다 및 旱田의 黃豆條加徵米위에 그 설명이 있다로 돌려서 邸吏, 首吏, 田吏 와 大同吏 등이 훔

쳐먹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역시 좋지 않겠는가.」42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에서는 거기에서가 아니면 다른 어

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지1결의 부담을 상세히 나타내는 전세계판이 제시되어있는데, 두 

자료는 모두 강진현의 계판을 기초로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행하여 전결1결이 부담하는 모든 

부세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자료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세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전자는 부세부담을 結斂(1결당의 징수), 石斂(1석당의 징

수) 및 碎斂(특정의 부세총액을 結總에서 攤徵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계판을 정리한데 대하

여, 후자는 우선 國納之計, 船給之計 및 邑納之計 등의 計定을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부세부

담을 結斂, 石斂 및 碎斂으로 분류한 점이요, 둘째는 계판에 실릴 수 있는 자료와 거기에 실

릴 수 없는 자료를 구분하여 계판과 계판에 실릴 수 없는 전결부담을 별도로 정리했다는 점

이요, 셋째는 『경세유표』 「田制」七의 계판과 『목민심서』 「稅法」下의 그것의 정리시

점이 1년의 時差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전자보다 전결의 부세부담에 대한 보다 상

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후자의 자료를 정리하여 계판과 계

판에 실릴 수 없는 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두 자료는 강진현의 계판이 제

공하는 정보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주로 담당했던 삼남지

방의 전지1결의 부세부담을 나타내는 標準計版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

                                           
41모든 군현에 계판이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으나, 아직도 그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3  - 해남윤씨편 영인본 - 』, 1983에는 計板3件이 있으나, 이것은 농가의 

納稅計板으로서 郡縣의 課稅計版과는 그 양식이 다르다. 計版 혹은 計板은 會計帳이라는 뜻이다. 
42 「諸邑稅米之數, 邑各不同. 試論南徼數邑, 羅州每田一結, 納米四十五斗, 康津每田一結, 

納米三十斗防納則三十五斗, 海南每田一結, 納米二十五斗防納則三十斗, 靈巖每田一結, 納米二十四斗, 

長興每田一結, 納米二十八斗. 蓋以徭役多少, 上下其數, 而京司上納之數, 諸邑皆同, 二十餘斗而已田稅六斗, 

大同十二斗, 船價雜費, 又爲二三斗. 故雖萬結之邑, 不必萬結之米, 盡歸王稅也. 故就其中, 擇富戶腴田幾千結, 

以充王稅之額, 又其次幾百結, 以充官需卽縣令月廩, 又其次幾百結, 以充營主人進上價米, 又其次幾百結, 

以充京主人營主人役價米, 又其次幾百結, 歸之於餘結隱結及下下田加徵米說見上·旱田黃豆條加徵米說見上, 

使邸吏首吏田吏大同吏之等, 任其偸竊, 不亦可乎.」 (『全書』五 - 牧民心書四 – 六十二 後面, 稅法上) 

여기에서의 結數는 稅額으로 읽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아래에서는 계판을 제시하고 거기에 해설을 붙이기로한다. 
 

計版 43 

1. 國納의 計定 

1)結斂(22두2승) 

田稅米6斗 

大同米12두 

三手米1斗2升44 

結米3두(돈으로 징수할 때에는 結錢5錢과 耳錢1文이다) 

別收米3두(황해도에서만 징수) 

2)石斂(1두2승5홉5작) 

加升米3승 

斛上米3승 

京倉役價米6승 

下船入倉價米7合5勺 

3)碎斂(12석)  

倉作紙米2석 

戶曹作紙米5석 

貢人役價米5석 

 

2. 船給의 계정 

1)石斂(5두5승) 

船價米3두5승 

浮價米1두 

加給米8승 

人情米2승 

 

3. 邑徵의 계정 

1)結斂(4두1승6홉+幾升) 

雉鷄柴炭價米4두 

雉鷄柴炭價米不足米幾升 

雉鷄色落米1승6홉 

2)石斂(6승) 

看色米1승 

落庭米4승 

打石米1승 

3)碎斂(624석) 

田稅騎船監吏糧米20석 

大同騎船監吏糧米20석 

京主人役價米60석 

營主人役價米90석 

進上添加米90석 

進上又添加米200석 

兵營主人役價米14석 

戶房廳傳關米130석  

                                           
43 『全書』五 - 牧民心書五 – 一 前面, 稅法下에서 작성 
44 본래는 2 두 2 승이 었으나, 인조갑술년에 1 두를 감했다. (「仁廟甲戌, 命三南量田, 減三手米每結一斗.」, 

『全書』五 - 經世遺表七 - 六 後面, 田制七)    

 



 

 

 

거듭 말하지만, 위에서 제시된 계판은 강진현의 계판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三南地方의 표준계판이라 할만한 것이다. 국납, 선급 및 읍징의 計定別로 결렴, 석렴 및 쇄렴

이 제시되어있다. 우선 國納計定을 보면, 결렴은 전세미6두, 대동미12두, 삼수미1두2승 그리

고 결미3두로서 합계 22두2승이며, 석렴은 加升米3승, 斛上米3승, 京倉役價米6승 그리고 下

船入倉價米7合5勺으로서 합계 1두2승5홉5작이며, 쇄렴은 倉作紙米2석, 戶曹作紙米5석 그리

고 貢人役價米5석으로서 합계 12석이다. 이 국납계정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같다. 첫

째, 전세는 下下田畓에서 쌀이나 콩을 4두씩 거두게 되어있었으나, 전답을 불문하고 米6斗를 

거두었다. 둘째, 법전에서 전세는 水田에서는 糙米를, 旱田에서는 黃豆를 거두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수전과 한전을 막론하고 조미를 거두었다. 셋째, 대동미, 삼수미 및 결미는 수전과 

한전을 막론하고 모두 조미를 거두었다. 이것은 법전의 규정대로이다. 넷째, 加升米3승, 斛上

米3승, 京倉役價米6승 및 下船入倉價米7合5勺은 전세미, 대동미, 삼수미 및 결미를 막론하고 

모든 전결의 부담을 대상으로 攤徵되었다. 이것들은 부세를 수납하는 胥吏와 皁隷들의 수입

으로 되었다. 계판이 알려주는 이러한 정보는 수전과 한전에서 거두는 전세곡물의 종류와 가

승미 및 곡상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稅種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했다. 종래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다소간 애매하였으나, 이 계판의 정보에 의하여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은 선급의 계정이다. 선급은, 모두 石斂인데, 船價米3두5승, 浮價米1두, 加給米8승 

그리고 人情米2승으로서 합계 5두5승이다. 법전에서는 전세의 경우는 선급이 없고 대동미의 

경우라야 선급이 있으나, 조선후기에는 漕船이 운행되지 않았기때문에 전세미, 대동미, 삼수

미 및 결미를 물을 것 없이 모두 선급을 징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船給이 國納의 4분의 

1이나 되었는데, 선급은 傭船料와 사공의 수입으로 구성되어있었다. 그 다음은 읍징의 계정

이다. 결렴은, 雉鷄柴炭價米4두, 雉鷄柴炭價米不足米幾升 그리고 雉鷄色落米1승6홉으로서 합

계 4두1승6홉과 幾升이며, 석렴은 看色米1승, 落庭米4승 그리고 打石米1승으로서 합계 6승

이며, 쇄렴은 田稅騎船監吏糧米20석, 大同騎船監吏糧米20석, 京主人役價米60석, 營主人役價

米90석, 進上添加米90석, 進上又添加米200석, 兵營主人役價米14석 그리고 戶房廳傳關米 

130석으로서 합계 미624석이다. 읍징의 계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치계시탄가미, 진상첨가미 

및 호방청전관미 등인데, 이들은 대동법과 균역법의 給代財源의 부족과 감사 및 수령의 부정

축재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고 한다. 위의 계판에 실린 국납, 선급 및 읍징의 계정의 부세부

담을 通計하면, 結斂이 26斗3升6合, 石斂이 7斗3升5合5勺 그리고 碎斂이 636石으로서, 정약

용이 조사한 강진의 계판에 제시되어있는 전결1결에 대한 부세부담인 미30두를 훨씬 초과하

고 있었다. 

田地1結의 부세부담을 위와같이 계판의 稅目別로 분류해놓는 것만으로써도, 조선후기의 

부세수취가 얼마나 混亂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전제부담이 

거기에 추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종래 공물수입이 부세수입의 

大宗이었기때문에 중앙 및 지방의 各官廳의 經費와 官吏들의 생계가 공물의 수납과정에서 

생기는 賂物에 의존하는 바가 컸는데, 이제 대동법과 균역법의 실시로 공물의 징수가 중지되

었기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결부담이 불가피한데 기인했다. 대동

법과 균역법의 개혁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결부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판에 실리지 않

은 전결부담으로까지 연결되었다. 그 중요한 항목이 1結當 民庫租30~40두였다. 그리고 계판

에 실리지 않은 전결부담의 碎斂1,000餘兩의 징수도 대동법과 균역법의 실시와 관련되는 바

가 컸다. 여기에다 19세기초가 되면, 1결당 還上租2~3石도 전결부담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면, 계판에 실린 전결부담과 계판에 실리지 않은 전결부담을 합하면, 전지1결의 부세부담

은 米68斗, 벼로 환산하여 136두가 된다. 벼136두는 벼 9石에 해당하는데, 정약용이 序官의 

平賦司에서 제시하고 있는 水田10斗落(2분의 1結)을 경작하는 농민의 부세부담5石과 기본적

으로 같은 것이다.45 그는, 防納을 하지 않는 경우, 농민들은 계판에 실린 부세米34斗와 이에 

                                           
45 「我國本無賦法, 所謂田稅, 亦近貊法, 國用官用, 自然不足. 於是, 無名之賦, 日增月衍, 皆以田結徵之, 

古之貊法, 今桀法也. 試論南方之情, 水田種十斗, 槩得穀二十苞. 其十苞輸于田主, 二苞入于種稅, 二苞入于還上, 



 

 

상당하는 계판에 실리지 않은 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는데,46 그것은 위의 계판과 계판

에 실리지 않은 전세부담과 같은 것이다. 

 

「신근안. 1結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法典에 실려있는 것은 대략 미21두海西에서는 3

두를 더한다와 돈5錢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간에서 1년에 바치는 것을 通計하면, 쌀은 40두를 

내리지 않으며, 곡식은 10두를 내리지 않으며, 돈은 3~4兩雇馬租가 혹 20여두에 이르기도 한다을 

내리지 않는다. 유독 胥吏와 짜고 納期前에 防納을 하여 隱結에 충당하는 경우, 미34두每斗에 

12되가 들어간다로써 1년이 무사할 수 있다. 邑마다 각각 같지않아서 바치는 쌀의 양의 多少가 

다르기는 하지만, 명목을 교묘하게 설정하는 일이 朝三暮四하나 그 實狀은 모두 같다. 10년

이전에는 대략 1結에 벼100두를 내면 대개 충당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100두로써는 오히려 

부족하다. 魯나라의 3家가 국가와 더불어 나라를 4분했다고 하더라도 그 먹는 바는 많지 않

았으나 『春秋』에 큰 변란으로 기록했다. 오늘날 이 下吏들은 나라를 3분하여 公은 하나를 

먹고 吏는 둘을 먹으니 그 지나침이 3家와 비교도 안된다. 반드시 큰 變通과 更張이 있어서 

먼저 이 일을 바룬 이후라야 나라가 가히 나라꼴을 할 수 있을 것이다.」47 

 

計版에 실리지 않은 田結負擔 

(1) 結斂 

奎章閣冊紙價錢3分(營納) 

書員考給租4두(吏徵) 

坊主人勤收租2두(吏徵) 

民庫租30~40두 

民庫錢1兩 2~3錢  

漂船雜費錢30·40錢~50·60錢 

還上租2~3石 

(2) 碎斂(1,000餘兩~1,100餘兩) 

新官刷馬價300~400餘兩 

舊官刷馬價600餘兩 

新官衙修理雜費錢100餘兩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조선후기의 전세제도는 여러가지로 혼란에 빠져있었다. 전제제도

가 제대로 整備되지 못했기때문에 거기에 寄生하는 부정부패가 日常的인 慣行으로 되어있었

다. 그러므로 조선후기의 田稅制度에 기생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일일이 지적하기가 어려

우나, 그중에서 큰 것만을 들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는 下下之賸과 黃豆之賸이라는 것이다. 

전국의 전지는 대부분이 下下田인데, 법전에서는 거기서 전세4두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있으

나 6두를 거두고, 旱田에서는 黃豆를 거두도록 규정되어있으나 米를 거두어서, 법전규정이상

의 부세를 거두어서 착복하였다. 康津縣의 己巳年康津縣의 大槪狀에 의하면, 下下畓加徵米가 

糙米686斗, 下下田加徵米가 白米5,228斗, 그리고 下中田加徵米가 白米1,866斗로서, 이하하

지싱과 황두지싱을 모두 합하면 米7,780斗로서 519石이 된다. 이 519석은 전세미947석의 

54.8%에 이르는 것이었다.  

                                                                                                                                   
二苞入于雜賦瑣瑣名色, 今不可殫述, 佃夫之所自食, 極不過三四苞. 先王什一, 今什七八, 民何以聊生乎.」 

(『全書』五 - 經世遺表一 – 十四 前面, 平賦司) 
46 「然不防而納者, 所謂計版所出三十四斗, 其餘錢米, 又近此數雇馬租等已見前, 破家蕩產, 不可聊生. 若旣防納, 

一年無事.」(『全書』五 - 經世遺表七 – 十九 後面, 田制八) 
47 「臣謹案 法典所載一結所收, 大約不過米二十一斗海西加三斗·錢五錢. 然民間所納一年通計, 米不下四十斗, 

粟不下十餘斗, 錢不下三四兩雇馬租或至二十餘斗. 唯與吏作奸, 先期防納, 以充隱結者, 

乃得以三十四斗每斗容十二升, 一年無事. 邑各不同, 雖其輸米之數, 多少不等, 巧設名目, 朝三暮四, 其實皆相近也. 

十年以前, 大約一結出租百斗, 可以相當, 今百斗猶不足矣. 魯之三家, 與國四分, 其所自食無多, 而書之春秋, 

以爲大變. 今此下吏, 三分其國, 公輸其一, 吏食其二, 其浮於三家遠矣. 必有大變通大更張, 先正此事, 

然後國可以爲國.」(『全書』五 - 經世遺表七 – 十九 前面, 田制八) 

 



 

 

 
 

下下之賸과 黃豆之賸에 의한 田稅加徵米 

田結                                 加徵米 

                 下下畓加徵米343結                    糙米686斗 

                 下下田加徵米1,307結                  白米5,228斗  

                 下中田加徵米622結                    白米1,866斗 

                 合計                                  米7,780斗(519石) 

 

 둘째는 흉년에는 전세에 대해서는 재결이 지급되고 대동미와 환곡에 대해서는 停退나 蕩減

이 이루어졌으나, 이들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그 대부분을 관리들이 착복했다.48 己

巳年康津縣의 災結은 2,460결인데, 그 전세미는 9,840두로서 656석이다.  대동미와 환곡의 

정퇴나 탕감의 이익은 풍흉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했겠지만, 그것이 數百石~數千石에 이

르렀다고 한다. 셋째는 隱餘之結과 防納之結의 존재이다. 이들은 적을 경우에는 1千餘結, 많

을 경우에는 數千餘結에 이르렀는데, 49 대개 출세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

다.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조선후기의 전정은 대동법과 균역법의 개혁으로, 한편으로는 난잡

한 수탈의 수단인 貢物徵收는 크게 개혁되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제도가 혼란에 

빠지고 이에 기인하는 부정행위가 크게 성행했다. 이러한 조선후기 田政紊亂은 制度不備에서 

야기되었던 조선전기의 貢物과 軍役 徵收上의 혼란을 계승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

기에 이르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租稅制度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정약용은 정전법의 실시로써 이러한 무질서한 조세제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부세제

도를 확립하려고했던 것이다. 
 

2. 井田法과 賦貢制 

1)井田法 

조선후기의 전정문란의 원인으로서는, 국가적 토지소유의 약화 및 양전의 곤란성 등 여

러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田稅制度의 混亂이라는 점도 있었다. 전세제도혼란의 樣相을 보면, 

다음과같다. 첫째는 租稅名目의 혼란이다. 전세, 대동 및 결미 등 稅種이 번잡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에 대한 부가세인 船價米 및 斛上米 등까지도 별도의 세종으로 설정되었다. 

둘째는 結斂, 石斂 및 碎斂 등 조세징수방법의 불합리성이다. 결렴은 전세수취의 기준이니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석렴과 쇄렴과같은 조세징수방법의 불합리성때문에 課外의 징수가 

행해졌다. 셋째는 民庫租와같이 郡縣의 필요에 따라 수령과 아전들이 恣意的으로 징수하는 

조세가 존재했다. 50 민고조는 명확한 징수규정이 없었기때문에 수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던 

貢物의 징수방법을 계승한 것으로서, 조선후기까지도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자의적 徵稅가 

많았던 것이다. 이 이외에도 조선후기의 전세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많았으나, 公田의 생산

물을 井耡로 수취하는 정전법의 실시는 이러한 전정문란을 일거에 극복할 수 있게 했다. 첫

째 井耡의 징수는 복잡한 전세명목을 제거하고 9분의 1의 單一稅를 실현하게 했다. 더나아

가 모든 경비를 井耡의 수입에서 지출하게 함으로써 斛上米 및 看色米와같은 부가세를 징수

할 필요가 없게 했음은 물론 石斂이나 碎斂과같은 불합리한 조세징수방법도 존재할 필요가 

없게 했다. 둘째 井耡의 징수는 助法에 의한 것이므로 貢法에 必須的인 年分의 査定을 불필

요하게 했다. 이러한 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서 踏驗損實과 年分等第의 곤란성때

                                           
48다산은 舊還의 탕감, 대동의 정퇴 및 전세의 재결은, 관리들이 도둑질해먹기때문에 國庫만 축낼뿐 백성들

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니,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즉, 舊還은 蕩減되는 경우가 있고 

대동은 정퇴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이들은 災減의 대상이 아니었다.「臣故曰舊還之蕩減也, 大同之停退

也, 災傷之免徵也, 此三者, 國之所失, 而民之所不得. 民旣不得, 國寧無失, 此三者, 雖廢之可也.」(『全書』五 - 

經世遺表七 – 十五 後面, 田制八) 
49 「大槪狀應頉之外, 隱餘之結, 防納之結, 多者數千結, 少者千餘結, 此皆無故超脫於碎斂之中, 斯何理也.」 

(『全書』五 - 牧民心書五 – 二 前面, 稅法下) 
50「今民庫之法, 郡縣小吏, 與其胥史, 私立法制, 守令蒙昧, 署尾惟謹行之, 沛然莫之能遏, 是小吏竊人主之柄也. 

由此言之, 雖謂之無法之國, 不可辭也.」(『全書』五 - 經世遺表十一 – 二十一 前面, 賦貢制六) 



 

 

문에 전세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전법에 의한 井耡의 수취가 조

세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얼마나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위와같은 획기적인 전세제도의 개혁이 시행되려면, 公田의 국유화, 정전으로의 전지구획 

및 어린도에 의한 양전에 더하여, 이러한 양전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하는 행정구

역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과 같은 봉건국가에 있어서는 촌락공동체인 村(무라)이 

부세징수의 최하위단위였기 때문에 양전자료가 村別로 정리되었으나, 조선과 같은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郡縣이 부세징수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전자료가 군현별로 정리되었다. 그

렇기때문에 정약용은 양전을 통하여 획득된 자료를 가지고 大川이나 山脈 등 뚜렷한 境界를 

기준으로 군현의 관할구역을 재편하려고도 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전근대에 있어서는 행

정기구와 징세기구가 통일되어 있었으므로, 이 행정구역의 재편이 곧 徵稅機構의 재편이었다. 

그래서 정약용은 「井田議」1~2에서, 公田의 국유화, 井田으로의 전지구획과 魚鱗圖에 의한 

양전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바로 양전에서 획득한 자료를 기초로 하는 행정구역의 재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갔다. 4井이 1村, 4촌이 1里, 4리가 1坊, 4방이 1部가 되게하고, 촌에는 1

監을, 이에는 1尹을, 방에는 1老를, 부에는 1正을 두어서 공전의 경작과 추수를 감독하고 전

세수입을 관리하도록 했다. 51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공전에 대한 경작과 추수를 私田에 于先

하여 행하도록 했다.52 이것은 「先公後私」로서, 공전의 수확물이 전세로서 국가에 수납된다

는 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공전이 전근대의 身分的 位階秩序를 상징하는 王田이었기때문

이었다. 공전을 관리하는 말단 조직은 村監으로서, 이들에게는 皮穀24斛을 1년의 祿俸으로 

지급하도록 했는데, 남방에서는 벼로 지급하고, 북방에서는 조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53 

전세의 수취기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井耡의 수취를 위한 전

지의 分等과 井耡와 結負에 의한 田稅收入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1) 田地의 分等과 井耡의 收取 

정전제로의 전제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전세의 관리기구가 정비되면, 이제 經田御使는 3

년간의 耕作實績을 가지고 里尹 및 村監 등과 상의하여 井耡收取를 위한 田地分等을 행한

다.54 본래 정전법에서는 井耡가 공전의 생산물이므로 그 本義에 따르면 구태여 전지를 분등

할 필요가 없지만, 국가경영에 있어서는 명확한 법제가 있어야했기때문에, 고대왕정의 이상

적인 법제라 생각되었던 『尙書』의 「우공」과 『주례』에 따라 田等을 九等으로 나누었다. 

전지의 분등은, 본래 전국의 모든 전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하지만, 우선 거기로부터 井耡를 

收取하는 公田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했다. 그 이유는 아직도 私田의 국유화가 이루어지지 못

했기때문이다. 또 분등은 水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는데, 旱田은 재배작물이 복잡

해서 분등하기가 어려워 수전에서 먼저 분등을 행하고, 한전도 수전에 비추어 분등하려고 했

기때문이다. 그리고, 분등에 있어서는 上等田의 等間은 넓게 잡고, 下等田의 등간은 좁게 잡

았는데, 그것은 상등전은 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기때문에 等間이 다소 넓게 잡힌다

고 하더라도 稅收에 큰 영향이 없는데 대하여, 하등전은 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많은 농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었기때문에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를 다음과같이 설명했다.  

                                           
51「制其村里, 以田束之. 凡四井爲村, 四村爲里, 四里爲坊, 四坊爲部. 村置一監, 里置一尹, 坊置一老, 部置一正, 

導之以仁義, 以治公田, 申之以孝悌, 以治私田. 監其耕播, 董其秧耘, 察其刈穫, 謹其舂簸, 斂之於野, 以輸公倉.」 

(『全書』五 - 經世遺表八 – 六 後面, 井田議二) 
52「公田不糞, 不敢糞其私. 公田不耕, 不敢耕其私. 公田不耰, 不敢耰其私以槌破塊也. 公田不灌, 不敢灌其私. 

公田不播, 不敢播其私. 公田不秧, 不敢秧其私. 公田 不耘, 不敢耘其私. 公田不穫, 不敢穫其私.」(『全書』五 - 經

世遺表八 – 八 前面, 井田議二) 
53「其村監一員, 卽古田畯之職也, 勞勩終年, 不可無祿. 一年粟二十四斛二百四十斗, 受而爲餼, 雖有閏月無加焉. 

南方以稻, 北方以稷.」(『全書』五 - 經世遺表八 – 八 前面, 井田議二) 조선의 村監과 일본의 촌락공동체의 

首長인 庄屋(쇼오야)의 정치적 지위의 차이가 양국의 조세제도상의 차이에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컸다. 

庄屋은 촌락공동체의 首長인데 대하여 村監은 단순한 末端官吏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그들이 조세징수상에서 

가지는 地位는 判異했다.  
54旣三年, 經田御史持三年之簿, 巡視公田, 會里尹村監, 議分田等, 視其肥瘠, 分之爲九等 (『全書』五 - 經世遺

表八 – 十 前面, 井田議二) 



 

 

 

「나는 생각컨대, 助法이란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과 고통을 같이하는 것이다. 풍년이 들

면, 公私가 모두 수확이 풍성해지고, 흉년이 들면, 公私가 더불어 가난해지는 것이니, 토지의 

肥瘠은 본래 반드시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王者의 법은 모두 일정한 규정이 있어서 그

것을 넘을 수가 없으니, 천지의 자연에 맡겨서 막연히 절제가 없게 할 수 없기때문에, 禹임

금과 稷은 정전을 구획하고, 禹貢은 田分을 9등으로 나누었다이미 州別로 分等한 것이 명백하지만, 

1丘와 1甸도 모두 9등으로 나뉘어졌다. “周禮”에 상중하의 세 가지 전지에 대하여 鄭玄의 注는 ‘3

等에 또 3等이다’ 했으니, 周나라 역시 9등이었던 것이다. 다만, “주례”의 分等은 본래 모든 

전지에 대하여 행해졌으나, 지금 내가 이 책에서 私田에 대하여 감히 분등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옛날에는 농부가 王田 중에서 비옥한 전지를 가지고 척박한 전지를 가지지 않으려고 

다투었으므로 그 분등이 지극히 쉬웠으나, 지금은 관리들이 私田 중에서 비옥한 전지를 택하

여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다가 瘠薄한 전지로 査定하고 가벼운 세를 부과하니, 

분등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인민들이 비옥한 전지를 척박한 전지로 사정을 받으려고 도모한다. 지금

은 우선 私田은 그만두고 다만 公田을 가지고 3년의 수확을 조사한 후에 그 등급을 사정하

되, 이미 등급이 정해지면 耡粟이 몇 斗인가는 마땅히 정액이 있어야 한다. 위의 세 등급은 

간격이 넓어서 손실이 없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은 드물기 때문에 넉넉

한 데로 쫓았고, 밑의 세 등급은 간격이 좁아서 비례에 합치하지 않는 것 같으나, 이러한 전

지는 지극히 많아서 자세히 살피고자 한 것이니, 뜻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55 

 

전지의 분등은 결국 정부에 전세로 수납할 公田一畉의 수확량을 査定하는 것이다. 전지

의 분등은 3년간의 수확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행하는데, 벼1알을 심어서, 15알을 거두는 것

을 下下, 20알을 거두는 것을 하중, 25알을 거두는 것을 하상, 30알을 거두는 것을 中下, 40

알을 거두는 것을 중중, 50알을 거두는 것을 중상, 60알을 거두는 것을 上下, 80알을 거두는 

것을 상중, 100알을 거두는 것을 상상으로 잡았다.56 이것을 기준으로 井耡를 계산하면, 1斗

落의 耡粟은, 하하는 15두, 하중은 20두, 하상은 25두, 중하는 30두, 중중은 40두, 중상은 

50두, 상하는 60두, 상중은 80두, 상상은 100두로 되고, 1畉40斗落의 耡粟은, 하하는 600두, 

하중은 800두, 하상은 1,000두, 중하는 1,200두, 중중은 1,600두, 중상은 2,000두, 상하는 

2,400두, 상중은 3,200두, 상상은 4,000두이다. 57 이를 白米로 환산하면, 하하는 240두, 하

중은 320두, 하상은 400두, 중하는 480두, 중중은 640두, 중상은 800두, 상하는 960두, 상

중은 1,280두, 상상은 1,600두이다.58 이러한 田等의 査定은 『경세유표』의 「전제별고」1

                                           
55「臣伏惟, 助法者, 所以與百姓同甘苦也. 年豊則公私俱穰, 歲儉則公私並衰, 土地肥瘠元不必問. 然王者之法, 

皆有一定之界, 不可踰之限, 不可因天地之自然, 漫無節制, 故禹稷成井地之功, 而禹貢田分九等旣以州分等則明, 亦

一丘一甸皆分九等. 周禮上中下三地, 鄭註謂三等又各三等, 則周亦九等也. 但周禮分等本係其田, 而今臣此編, 私田

未敢言分等者, 古者農夫於王田之中爭其肥壤辭其瘠土, 其分等至易也. 今也王人就私田之中, 擇肥壤而冒重稅, 辨

瘠土而配輕稅, 其分等至難也民謀肥爲瘠. 今姑捨之, 但執公田, 驗其三年所穫, 審定厥等, 旣定厥等, 其耡粟幾斗, 

宜有定額. 其上三等, 相距疎闊, 不無所失, 然旣是稀有, 故從寬裕, 其下三等, 相距短促, 不合比例, 然此地極多, 

斯欲細察, 非無義也.」(『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 後面, 井田議二)   
56「臣伏惟, 大凡水田, 種一得十者謂之最薄, 種一得百者謂之最膏亦或有過百者不必論, 然不遇災傷, 種一得十者亦

不可見. 其得十五者當爲下下, 其得二十者當爲下中, 其得二十五者當爲下上, 得三十者爲中下, 得四十者爲中中俗

謂之二石羅其, 得五十者爲中上, 得六十者爲上下, 得八十者爲上中, 得百者爲上上, 則民論其平矣. 下等差之以五者, 

其田旣薄, 察其細使無寃也, 上等差之以二十者, 其田旣肥, 略其利以厚民也, 中等差之以十者, 權於二者之中, 使

得其平也.」(『全書』五 - 經世遺表八 – 九 後面, 井田議二) 
57「於是, 定其耡粟之額, 每田二畝有半卽一斗之落, 一等百斗, 二等八十斗, 三等六十斗, 四等五十斗, 五等四十斗, 

六等三十斗, 七等二十五斗, 八等二十斗, 九等十五斗. 

若然, 一等一畉其粟四千斗四百斛, 二等一畉其粟三千二百斗, 三等一畉其粟二千四百斗, 四等一畉其粟二千斗, 五

等一畉其粟一千六百斗, 六等一畉其粟一千二百斗, 七等一畉其粟一千斗, 八等一畉其粟八百斗, 九等一畉其粟六
百斗.」(『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 後面, 井田議二) 
58 結負制에서의 전세는 糙米로 징수하는데, 왜 井田制에서의 井耡米는 白米로 징수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

는 아직 그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糙米와 白米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문제는 없을 수 없으나, 당분

간 다산의 논의에 따라 兩者를 같은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의 전등사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같은 것인데,59 「전제별고」1의 등급사정

은 康津縣과 그 주변군현의 水田생산력에 대한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리고, 이 등급사정에 있어서는 정약용본가의 農耕事情도 참고되었다. 위의 등급사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같다. 

 

田分 9等과 耡粟 

田等                                   1 畉의 耡粟      1 畉의 田稅米 

1等畓(上上)1斗의 씨를 뿌려 100斗(6石 10斗)를 거둔다      4,000斗           1,600斗 

2등답(상중)1두의 씨를 뿌려 80두(5석 5두)를 거둔다         3,200두           1,280두 

3등답(상하)1두의 씨를 뿌려 60두(4석)를 거둔다             2,400두             960두 

4등답(中上)1두의 씨를 뿌려 50두(3석 5두)를 거둔다         2,000두             800두 

5등답(중중)1두의 씨를 뿌려 40두(2석 10두)를 거둔다        1,600두             640두 

6등답(중하)1두의 씨를 뿌려 30두(2석)를 거둔다             1,200두             480두 

7등답(下上)1두의 씨를 뿌려 25두(1석 10두)를 거둔다        1,000두             400두 

8등답(하중)1두의 씨를 뿌려 20두(1석 5두)를 거둔다           800두             320두 

9등답(하하)1두의 씨를 뿌려 15두(1석)를 거둔다               600두             240두 

 

傳統的으로는 전세수취에 있어서 貢法을 사용하여왔기때문에, 田稅의 査定에 있어서 기

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田等과 年分의 사정이었다. 그러나, 助法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전등과 연분의 사정이 필요없게 된다. 그러므로 부세의 수취방법으로서는 조법이 공법보

다 탁월하다고 인식되어왔다. 즉, 조법은 천지자연과 더불어 백성들과 同苦同樂하는 것이기

때문에 豊凶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조법은 天地에 따르는 것이므로, 작년에 4

石을 거두어도, 나라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40석을 거두어도, 백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公田의 소출은 오직 자연에 말미암는 것이므로, 斗量의 차이가 비록 1백등에 이른

다고 하더라도, 위에서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아래서도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이다. 공법은 

人意에 따르는 것이므로, 전년에 4석을 거두면, 나라는 너무 적지 않은가 의심하고, 금년에 

40석을 거두면, 백성들은 너무 많지 않은가 의심한다. 비록 年事의 풍흉이 10배의 차이가 난

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장차 長上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疾視할 것이다.」60 다시말하면, 만

약 공전의 소출을 그냥 그대로 井耡로 거두어들인다면, 전등과 연분은 전혀 사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영에 있어서는 정해진 法規가 없을 수 없기때문에 공전의 田等에 따라 정

해진 耡耡를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다면, 豊凶에 대한 고려 또한 불가피한 것이다. 더구나 조

선후기와같이 아직도 수리시설의 보급이 불충분하여 한 해에 풍년이들면 이태는 흉년이 든

다고 말해지는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정약용도, 비록 정전법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풍흉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전의 평균수

확물을 井耡로 거두어들이는 것이기때문에, 中年에는 오직 田等에 따라 耡耡를 거두어들이도

록 하고, 큰 풍년이 들거나 큰 흉년이 든 해에 한하여 耡耡의 조정을 행하도록 했다. 큰 풍

년이 든 경우, 1두락에 대하여, 上中等田과 上下等田은 10두씩을, 中等田은 5두씩을 增徵하

도록 하고, 上上等田과 下等田은 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 이유는, 상상등전은 이미 극한

에까지 징세했으므로 세율을 더 높일 수가 없고, 하등전은 이미 잘게 분등했으므로 더 고려

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라고 했다. 흉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세율을 정하지 않고 災傷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게 했다. 61 그 이유는 조선후기에는 토지생산성의 안정성이 낮아서 흉년

                                           
59『全書』5-經世遺表9-19 後面, 田制別考二 魚鱗圖說 
60「助法因於天地, 前年收四石, 國不以爲少, 今年收四十石, 民不以爲多. 惟是公田之出, 由於自然, 故升斗之差, 

雖至百等, 上無愧焉, 下無怨焉. 貢法因於人意, 前年收四石, 國疑其已少, 今年收四十石, 民疑其已多. 

雖其歲事之豐儉, 差以什倍, 民將盻盻然疾視其長上矣.」(『全書』五 - 經世遺表七 – 五 前面, 田制七) 
61「今此井耡之法, 先定土品之九等, 各定恒率, 以爲中年之率. 乃於上面只存大豊之一率, 又於下面只存大凶之一

率, 使視年穀, 上下其率, 此其法無罣礙不通之理, 與結負年分之爲行不得之法者, 大不同矣. 

豊年下三等免增者, 下三等本旣細分, 無以增高也. 居間五等, 本旣闊分, 視年以增高也. 上一等物之所極, 不可以

增高, 故亦免增也. 豊年穀出或相倍蓰, 不可定數, 其必立率而取之者, 先王之法, 取民有制, 寧失於民, 不可以無



 

 

의 정도는 예측하기 어려웠기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그리고 정약용은 결부제하에서라

고 하더라도 양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田地1筆地의 사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전등과 연분의 사정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62  

수전에 대한 分等이 끝나면, 이제 旱田의 분등에 착수한다. 우리나라의 전지 중에서는 

수전보다 한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표적인 양전인 肅宗朝의 庚子量案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수전과 한전의 비율이 비등한 곳은 영남과 호남뿐이었다. 경기와 호서에서는 한

전이 수전의 2배이상이 었고, 海西와 關西는 전결총수가 적을 뿐만이 아니라 水田의 비율이 

더욱 작고, 關東과 關北은 전결 자체가 아주 적은데다 관북에는 수전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

다. 이렇게 보면, 한전에 대한 田政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으나, 그러나 당시에 전정

은 역시 수전을 중심으로 행해졌다.63 결부제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전제하에서도 한전의 분

등은 수전에 비추어서 행해졌다. 「旱田도 역시 9등으로 나눈다. 밭에는 여러가지 곡식을 심

는데, 오직 그 土宜에 따른다. 밭 2畝半마다 봄과 가을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 租100斗에 匹

敵할만 한 것은 제1등, 조80두에 필적할만 한 것은 제2등, 조60두에 필적할만 한 것은 제3

등, 조50두에 필적할만 한 것은 제4등, 조40두에 필적할만 한 것은 제5등, 조30두에 필적할

만 한 것은 제6등, 조25두에 필적할만 한 것은 제7등, 조20두에 필적할만 한 것은 제8등, 

조15두에 필적할만 한 것은 제9등으로 삼는다.」64  

한전의 분등은 매우 어려웠다. 수전은 본래 인공적으로 조성된 전지이기 때문에 토질이 

비슷하고 작물이 벼로 통일되어 있으나, 한전은 그 토질이 자연에 크게 의존할 뿐만 아니라 

필지에 따라서는 土宜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재배하는 작물이 다양하여 토지생산력은 千差

萬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의 분등은 그만큼 더 어려웠던 것이다. 한전의 분등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經濟作物의 등장이었다. 경제작물은 물론 大城과 名都의 近郊라야 商品作

物로 재배할 수 있었지만, 棉花와 같이 전국적으로 널리 재배될 수 있는 것도 있었다.65 그러

므로 한전은 비록 그 토지생산력이 수전에 비해서는 낮다고 하더라도 소홀히 취급할 수 있

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을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나는 생각컨대, 旱田의 등급은 공평하게 분등하기가 가장 어렵다. 만약 정밀하게 분등

하려고 한다면, 비록 9등의 3배인 27등으로 분등하더라도 불가할 것은 없다. 그것은, 그 土

品에 이렇게 많은 등급이 있어서가 아니고, 대개 그 심는 것이 9穀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

시, 삼, 참외 및 오이 따위와 여러 가지 소채와 약초들은 잘 가꾸기만 하면 한 고랑의 밭에

서 얻는 이익이 헤아릴 수가 없다. 서울안팎이나 번화한 도시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및 참

외밭은 10畝의 땅에서 數萬錢을 헤아린다10畝란 수전 4두락이다. 萬錢은 百兩이다. 西道의 연초밭, 

북도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및 황주의 지황밭은 모두 수전 

상상등에 비하여 그 이익이 10배이다. 또 근년이래로 人蔘을 모두 밭에다 심는데, 그 이익을 

논하면 혹 千萬에 상당하는데, 이것은 田等으로 말할 수 없다. 항상 심는 것으로써 말하더라

도 紅花와 大靑은 그 이익이 아주 많은데남방에서는 川芎과 紫草도 역시 밭에 심기도 한다, 목화밭

이 아니라도 그 이익이 五穀의 배나 된다. 무릇 이와 같은 것들을 만약 해마다 심어서 休耕

                                                                                                                                   
率也, 故增高者有率, 減下者無率.」(『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五 前面, 井田議三) 
62 「今制, 六等之田, 通用一尺. 一等一結, 二等八五, 三等七十, 四等五五, 五等四十, 六等二五, 

以爲差率自孝宗四年癸巳, 頒行遵守冊如此. 若使國中之田, 正正方方, 皆作一結之形, 則執一田而定其等, 

執其等而差其率, 固不難矣.」(『全書』五 - 經世遺表九 – 十二 後面, 魚鱗圖說) 
63 旱田의 田等을 水田과 동일한 기준으로 分等하는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같다. 당시에 한전과 수

전은 土地生産力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있기때문에, 兩者를 동일한 기분으로 분등하게 되면, 한전의 등급

이 주로 下下로 책정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9등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많지 않았을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도 일단 접어두기로한다. 
64 「其旱田, 亦分九等. 

田種百穀, 惟其所宜. 每田二畝半, 其春秋所食, 可敵稻百斗者爲第一等, 可敵稻八十斗者爲第二等, 可敵稻六十斗

者爲第三等, 可敵稻五十斗者爲第四等, 可敵稻四十斗者爲第五等, 可敵稻三十斗者爲第六等, 可敵稻二十五斗者

爲第七等, 可敵稻二十斗者爲第八等, 可敵稻十五斗者爲第九等.」(『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六 後面, 井田

議三) 旱田의 分等을 水田의 그것에 준하여 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나, 지금의 筆

者로서는 그것을 검토할 능력이 없다. 
65 拙稿, 「茶山의 農業經營論」(『茶山의 政治經濟思想』, 창작과비평사, 1990) 



 

 

하지 않는 경우는 그 토질의 肥瘠을 묻지 않고 모두 마땅히 상상등으로 잡아서 耡粟을 거둘 

뿐만이 아니라 역시 공부도 논해볼만하다貢賦考에도 보인다.」66  

 

한전의 분등이 끝나면, 公田에 어떠한 작물을 심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한

다. 공전에서 거두어들이는 耡粟은 결부제와는 달리 벼, 조, 콩 및 밀도 허용하지만 재배하는 

작물은 이것들에 한정해서는 안되고 土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밭에서 재배하는 곡식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좋은 곡식 중에서 밭에 심는 것은, 첫째 山稻(밭

벼), 둘째 黃粱(수수), 셋째 여러가지 기장그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다, 넷째가 여러가지 稷(조)方

言으로 䆆라 한다, 다섯째 옥수수민간에서 강냉이쌀이라 한다, 여섯째 大豆(콩)吏文으로 太라 한다, 일

곱째 小豆(팥)그 종류가 역시 많다, 여덟째 녹두, 아홉째 大麥(보리), 열째 小麥(밀), 열한째 蕎麥

(메밀)민간에서 이를 木麥이라 한다, 열두째 鈴鐺麥(귀보리)吏文으로 耳麥이라 한다, 열셋째 旱稗稗에
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稊稗는 벼를 해치고 먹을 수도 없다. 또 旱稗가 있어 밭에 심는데, 그 쌀은 기장

과 같고, 우리 나라 사람은 稷이라고 잘못 말한다. 방언에는 秛라고 하는데, 역시 좋은 곡식이다, 열넷째 

胡麻(참깨)즉 方莖巨勝인데, 민간에서는 眞荏이라 한다, 열다섯째 靑蘇(들깨)민간에서는 水荏이라 하고, 

그 기름을 法油라 한다, 열여섯째 玉蜀黍, 열일곱째 薏苡(율무)인데, 水稻와 아우르면 18종이 된

다. 청소이상 15종류는, 모두 먹으면 일상의 식량으로 되고, 판매하면 돈벌이도 된다. 公田이 

비록 존귀하다 하더라도 심기는 마땅히 土宜에 따른다. 15종을 私田과 한 가지로 섞어서 심

는 것을 마땅히 허락할 것이요, 기장, 피, 콩 및 맥에 한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都邑에 가까

운 경우는 파, 마늘, 과수 및 소채를 심는데, 오직 그 土宜에 따른다. 모시, 삼, 목화, 담배, 

생강 및 地黃도 오직 그 토의에 따른다. 단 耡粟은, 여러 곡식을 잡되게 거두어서는 안되고, 

벼, 조, 콩 및 밀의 네 가지 종류이외는 수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모두 水田에서 벼를 거

두어들이는 액수를 가지고 恒率을 삼고, 모두 大典의 準折하는 방법을 가지고 斗數를 정한다. 

남방의 벼가 많은 고을은 모두 벼쌀을 가지고 代納하고, 山郡의 벼가 귀한 땅에서는 조, 콩 

및 밀중에서 오직 백성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67 그리고 공전에서 耡粟으로 바치는 곡물의 

종류는 벼, 조, 콩 및 밀로 하고, 벼쌀로써 代納하는 경우의 準折은 다음과 같다. 「耡粟의 

납부는 오직 벼, 조, 콩 및 밀이라야 바치는 것을 허락하되, 모두 稻米와 準折해서 방아질하

여 바친다. 稻米1斛은, 小米이면 1곡 2두를 바치고小米는 곧 조쌀(稷米)이다, 大豆이면 2곡을 바

치고小豆이면 15두이나, 소두는 비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小麥이면 2곡을 바치되, 대맥은 바치기

를 허가해서는 안된다.」68 

    마지막으로 公田耕作을 위한 노동력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정전

제는 본래 助法이므로, 공전의 경작은 村監의 지휘하에 私田八畉의 농부들이 공동으로 경작

하여 公田의 田等에 따라 公家에 조속을 바치게 되어있다. 이 경우 사전8부는 마땅히 노동력

                                           
66 「臣伏惟, 旱田等級, 最難平分. 苟欲精分, 雖三九二十七等, 靡不可也. 非其土品有此多等, 蓋其所種, 

不惟九穀而已. 枲麻瓜蓏, 百菜百藥, 苟善治之, 一릉(田+夌)之田, 獲利無算. 京城內外, 通邑大都, 蔥田蒜田, 

菘田瓜田, 十畝之地, 算錢數萬十畝者水田四斗落也. 萬錢爲百兩. 西路煙田, 北路麻田, 韓山之苧麻田, 全州之生薑田, 

康津之甘藷田, 黃州之地黃田, 皆視水田上上之等, 其利十倍. 近年以來, 人蔘又皆田種, 論其嬴羨, 或相千萬, 

此不可以田等言也. 雖以其恒種者言之, 紅花大靑, 其利甚饒南方川芎紫草, 亦或有田種, 不唯木棉之田, 

利倍於五穀也. 凡如此類, 若其世世業種, 無所休息者, 不問其土性之肥瘠, 並當執之爲上上等, 不唯耡粟是徵, 

抑亦貢賦可議又見貢賦考.」 (『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六 後面, 井田議三) 
67「嘉穀之類種於旱田者, 一曰山稻, 二曰黃粱, 三曰諸黍其種類不一, 四曰諸稷方言謂之䆆, 五曰薥黍俗謂之䅯米, 六

曰大豆吏文謂之太, 七曰小豆其種類亦多, 八曰菉豆, 九曰大麥, 十曰小麥, 十一曰蕎麥俗謂之木麥, 十二曰鈴鐺麥吏文

云耳麥, 十三曰旱稗稗有二種, 稊稗害禾之草不可食. 又有旱稗田種, 其米如黍, 東人誤謂之稷, 方言謂之稗, 亦嘉穀也, 十四

曰胡麻卽方莖巨勝, 俗謂之眞荏, 十五曰靑蘇俗謂之水荏, 其油曰法油, 十六曰玉蜀黍, 十七曰薏苡, 若並水稻, 十有八

種也. 靑蘇以上十有五種, 皆食之爲恒糧, 販之爲財利. 公田雖尊, 其種當隨土宜, 十有五種, 宜許雜種, 一如私田, 

不可限之以黍稷菽麥. 其近於都邑者, 蔥蒜果菜, 惟其宜也. 枲麻苧麻木棉南草生薑地黃, 惟其宜也. 

但其耡粟不可雜收諸物, 惟稻稷菽麥四種之外, 勿許收斂. 皆以水田斂稻之額, 立爲恒率, 皆以大典準折之法, 定其

斗數. 南方多稻之鄕, 並以稻米代納, 山郡稀稻之地, 稷與菽麥惟其願也.」(『全書』五 - 經世遺表八 -十七 前面, 

井田議三)  
68 「耡粟之斂, 惟稻稷菽麥, 乃許輸公, 皆以稻米準折, 舂而納之. 

稻米一斛, 以小米則納一斛二斗小米卽稷米, 以大豆則納二斛小豆則十五斗, 然小豆不可聽許, 以小麥則納二斛, 大

麥不可許也.」(『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八 前面, 井田議三) 



 

 

을 평균적으로 부담해야겠으나, 특히 척박한 토지를 경작하는 농부에게는 촌내에서 상의하여 

노동력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經濟作物을 재배하여 보다 많

은 수익을 올리는 농부에게 보다 많은 노동력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칫 잘못하면 게으름을 장려할 우려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노동력분담의 원칙을 어

지럽혀서 분쟁의 씨앗을 만들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公田의 경작을 위한 노동력제

공에 관하여 논할 것 같으면, 저 파와 생강을 심는 100畝를 경작하는 자도 노동력제공이 한 

몫이고, 이 척박한 100무를 경작하는 자 역시 노동력제공이 한 몫이라면, 혹시 말이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경우, 척박한 전지는 마땅히 本井에서 公論에 부쳐 減率하는데, 혹 하루로써 이

틀을 당하게 하고, 혹 이틀로써 사흘을 당하게 하되, 아울러 村監에게 裁定하기를 청한다. 이

것은 가장 척박한 전지라야 노동력제공을 조금 덜어줄 수 있고, 만약 황폐의 염려가 없는 경

우는 결단코 늘이거나 줄여서는 안 될 것이다. 늘이거나 줄이는 것은, 분쟁의 근본이요, 혼란

의 시작이다. 이것은 먹는 것이 많고 적은 것이 본인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달려있는데, 스

스로가 농사를 게을리하여 벼를 적게 먹고서는 도리여 公田에 내는 노동력제공을 줄이고자 

하니 옳겠는가. 아울러 마땅히 엄단하여 간사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私田

으로서, 파, 생강, 연초 및 고구마를 심어서 돈 數10錢이나 수백전을 헤아리는 경우도 역시 

공전에의 노동력제공을 증가시켜서는 안되며, 척박한 전지와 평등하게 해서, 능력 있는 자를 

권면해야 할 것이다.」69        

(2) 結負와 耡粟의 比較 

 정약용은 정전제하에서는 결부제하에서보다 농민들의 전세부담은 대폭 줄어들지만 정

부의 조세수입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조세수입의 증가는 增稅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전제의 실시에 의한 중간수탈의 혁파와 漏結의 파악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9

等田의 1畉는 그 耡粟이 租600두에 불과하나, 지금의 결부법에 비하여 公家의 세입은 크게 

증가되고, 인민들은 公田을 助耕할 뿐 다시는 稅米를 바치지도 않으니, 나라와 인민들이 다

함께 그 형편이 펴이는 것이다. 오직 중간에 숨어서 속이는 것들은 그 巢窟이 모두 깨어졌으

니 도망가 숨을데가 없게 되었다.」 70 稅收增加는 세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

다. 첫째는 정확한 양전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隱結과 餘結을 색출해내는 것이다. 은

결과 여결이 出稅結의 折半이나되리라 예상되었다. 둘째는 결부제하에서 지역적 사정을 고려

하느라 과소사정되었던 田結을 頃畝制로써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71 결부제하에서는 경

기도, 강원도, 평안도 및 함경도는 그 결부가 낮게 사정되거나 부세수입이 중앙으로 上納되

는 않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井耡라는 單一稅로의 개혁은 종래의 복잡한 전세명목과 전세징

수방법에 깃들어있던 부정부패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게 했다. 종래에는 이러한 부정부패로 

인민들로부터 수취된 부세가 중간에서 漏出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井耡

라는 單一稅로의 징수방법의 개혁이 가지는 세입의 증수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

약용은, 이러한 稅收增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田地1井 및 羅州 한 지역을 대상으

로 결부제와 정전제에서의 稅入을 比較하고 있다. 전자는 田地1井을 대상으로 결부제와 정전

제에서의 세입변동을 비교·검토하는 것이요, 후자는 羅州라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결부제와 

정전제에서의 세입변동을 비교·검토하는 것이다. 

                                           
69「若論助治之功, 彼耕蔥薑百畝者助公一分, 此耕磽确百畝者亦助公一分, 似或有言. 若是者, 其薄田宜自本井公

議減率, 或以一日當二日, 或以二日當三日, 並請村監裁定. 此惟最薄之田, 乃可少感, 若無荒廢之慮者, 斷不可闊

狹. 

闊狹者, 爭之本也, 亂之始也. 此其所食多寡, 係於本人勤惰, 渠自惰農寡食其禾, 反欲減功於公田,可乎. 並宜嚴斷, 

毋俾生心. 其私田之種蔥薑烟藷算錢什百者, 亦於助治公田之功不可增率, 與薄田者平等以勸能者.」 (『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八 前面, 井田議三) 
70「九等一畉, 粟不過六百斗. 然視今結負之法, 公家歲入, 多所增益, 民惟助耕, 不復納米, 是國與民俱紓. 惟中間

欺隱之物, 窩藪都破, 無所遁匿耳.」(『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一 前面, 井田議二) 
71 「總之, 畿田, 國之所增, 每多於南田, 民之所減, 每少於南田者, 南方作結之初, 本自從重, 畿田作結之初, 

本自從輕. 而今此井耡之法, 一畝所函, 肥瘠皆同, 但視肥瘠, 定其等級, 南方北方, 法例皆同, 故畿田增減之數, 

不類南田也. 今欲惠恤畿民, 異於南方, 則王城八十里之內, 勿以九畉爲一井, 每以十畉爲一統, 使九夫治公田一畉, 

則什一之稅也. 周禮, 六遂用什一, 野外用九一, 先王之法本然也. 不然, 徵其耡粟, 不徵屋粟, 

亦可以別於諸道也」(『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二 後面, 井田議二) 



 

 

이제 田地1井에 대한 결부제와 정전제에서의 세입을 비교·검토해보기로하자. 아래의 표 

「1井의 結負와 耡粟의 比較」는 『경세유표』의 「정전의」2에서 제시되어있는 사례를 정

리한 것이다.72 비교의 대상은 田等別, 畿內·湖南別 및 國納·防納別 1井의 결부와 1畉의 耡粟

이다. 여기서의 田地의 田等은 정전제에서의 전등이다. 표에 나타나있는 대부분의 숫자는 결

부제와 정전제에 따라 설정되고 계산될 수 있는 것이나, 公田一畉의 賭租만은 民田耕作의 관

행에 따라 별도로 調査된 것이다. 비교의 개략적 결과를 보면, 畿內의 경우는 田等이나 국납 

및 방납을 불문하고 1畉의 耡粟이 결부보다 많은데, 그것은 기내에서는 모든 전등에서 國納

은 물론 防納까지도 9분의 1세인 耡粟의 세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

으며, 湖南에서는 모든 전지에서 1畉의 耡粟이 국납의 경우는 결부보다 많으나 방납의 경우

는 결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호남에서는 방납의 경우 이미 擔稅率이 耡粟의 9분

의 1세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의 결과는 耡

粟이 반드시 결부보다 무거운 조세부담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 重複說

明이라는 험이 없지 않으나, 아래에서는 「1井의 結負와 耡粟의 比較」라는 表를 제시하고 

이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기로 한다. 

 

1井의 結負와 耡粟의 比較 
 

1. 下下田 

畿內:下下田40斗落이 半結일 때 

國納의 境遇 

1) 1井의 結負          4結50負  米108斗(1結의 田稅米24斗×4.5) 

2) 1畉의 耡粟          40斗落   米240斗(下下田1畉의 耡粟600斗×0.4) 

3) 1井의 稅收增加                米132斗 

防納의 境遇 

1) 1井의 結負          4結50負  租450斗(1負에 租1斗이므로) 

2) 1畉의 耡粟          40斗落   租600斗(下下田1畉의 耡粟600斗) 

3) 1井의 稅收增加                租150斗 

4) 公田1畉의 賭租                租400斗(下下民田1畉의 所出租800斗×0.5) 

5) 農民의 利益                   租250斗(結負租450斗+賭租400斗-耡粟600斗)) 

湖南:下下田40斗落이 1結일 때 
國納의 境遇 

1) 1井의 結負           9結       米216斗(1結의 田稅米24斗×9) 
2) 1畉의 耡粟           40斗落    米240斗(下下田1畉의 耡粟600斗×0.4) 
3) 1井의 稅收增加                  米24斗 

防納의 境遇 

1) 1井의 結負           9結      租900斗(1負에 租1斗이므로) 

2) 1畉의 耡粟           40斗落   租600斗(下下田1畉의 耡粟600斗) 

3) 1井의 稅收減少                 租300斗 

4) 公田1畉의 賭租                 租400斗(下下民田1畉의 所出租800斗×0.5) 

5) 農民의 利益                    租700斗(結負租900斗+賭租400斗-耡粟600斗) 

 

2. 中等田(畿內의 下中田과 湖南의 中中田) 
畿內:下中田65斗落이 1結일 때 

        國納의 境遇 

1) 1井의 結負     5結53負8束 米133斗(1結當稅米24斗×5.538)  

2) 1畉의 耡粟     40斗落     米320斗(下中田1畉의 所出租800斗×0.4) 

                                           
72『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一 後面, 井田議二를 참조할 것. 



 

 

3) 1井의 稅收增額             米187斗 
(1井의 結負 5結53負8束은 360斗落÷65斗落×1結로 計算된다) 
防納의 境遇 

1) 1井의 結負      5結53負8束 租553斗8升(1負에 租1斗이므로) 

2) 1畉의 耡粟      40斗落     租800斗(下中田1畉의 耡粟800斗) 

3) 1井의 稅收增加               租247斗 

4) 公田1畉의 賭租              租600斗(下中民田1畉의 所出租1200斗×0.5) 

5) 農民의 利益                 租353斗(結負租553斗+賭租600斗-耡粟租800斗) 

湖南:中中田20斗落이 1結일 때 
國納의 境遇 

1) 1井의 結負      18結        米432斗(1結稅米24斗×18) 

2) 1畉의 耡粟      40斗落      米640斗(中中田1畉의 耡粟1600斗×0.4) 

3) 1井의 稅收增加               米208斗 
(1井의 結負18結은 360斗落÷20斗落×1結로 計算된다) 
防納의 境遇 

1) 1井의 結負      18結         租1800斗(1負에 租1斗이므로) 

2) 1畉의 耡粟      40斗落       租1600斗(中中田1畉의 耡粟1600斗) 

3) 1井의 收稅減少               租200斗 

4) 公田1畉의 賭租                租800斗(中中民田1畉의 所出租1600斗×0.5) 

5) 農民의 利益                   租1000斗(結負租1800斗+賭租800斗-耡粟租1600斗) 
 

우선 井田制下의 下下田의 경우를 비교해본다. 畿內의 하하전40두락의 1畉가 半結일 경

우이다. 國納의 경우, 1井의 결부는 4결50부로서 그 稅米는 米108斗이며, 1畉의 耡粟은 미

240두이다. 서속이 결부보다 미132두가 많으므로, 1정의 세수증가는 미132두이다. 防納의 

경우, 1井의 결부는 4결50부로서 그 稅租는 租450斗이며, 1부의 서속은 조600두이다(하하전

40두락의 생산량이다). 耡粟이 결부보다 조150두가 많으므로, 1정의 세수증가는 조150두이

다. 국납의 경우이든, 방납의 경우이든, 전세수입은 증가한다. 농민들은, 결부제의 경우 1정

의 결부租450斗와 公田1畉의 賭租400두를 납부해야 하나, 정전제의 경우 서속600두밖에 납

부하지 않으므로, 그 부담이 조250두나 가벼워진다. 호남의 하하전40두락이 1결일 경우이다. 

國納의 경우, 1정의 結負는 9結로서 稅米는 米216두이며, 1부의 서속은 미240두로서 1정의 

세수증가는 겨우 미24두에 불과하다. 防納의 경우, 1정의 결부는 9결로서 稅租는 조900두이

며, 1부의 서속은 租600두로서, 세수감소는 조300두나 된다. 국납의 경우는 수세증가가 미미

하나, 방납의 경우는 수세감소가 크다. 농민들은, 결부제의 경우 결부조900두와 공전1부의 

賭租400두를 납부해야 하나, 耡粟租600두밖에 납부하지 않으므로, 조700두나 그 부담이 가

벼워진다. 그러면 왜 하하전의 방납의 경우, 조세수입이 畿內는 크게 증가하는데 대하여 호

남은 크게 감소하는가. 그것은 이미 결부제하에서 기내와 호남의 조세부담율이 크게 달라져

있었기때문이다. 기내의 조세부담률은 8.3%에 불과한데 대하여 호남은 그것이 16.7%나 되

었다. 호남의 조세부담률16.7%는, 기내의 조세부담률8.3%의 두 배가 될뿐만이 아니라, 정전

제하의 조세부담률9분의 1 즉 11.1%를 크게 웃돌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中等田의 경우를 비교해본다. 畿內의 下中田65두락이 1結일 경우이다. 國納

의 경우, 1井의 結負는 5결53부8속으로서 그 稅米는 미133두이며, 1畉의 井耡는 미320두이

다. 井耡가 결부보다 미187두가 많으므로, 1정의 稅收增加는 미187두이다. 防納의 경우, 1井

의 結負는 5결53부8속으로서 稅租는 租553두8승이며, 1畉의 조속은 조800두이므로, 세수증

가는 租247두이다. 국납의 경우이든 방납의 경우이든 조세수입은 증가했다. 농민은, 결부제

의 경우 결부租553두와 公田1畉의 賭租600두를 납부해야 하나, 耡粟租800두밖에 납부하지 

않으므로, 그 부담이 租353두나 가벼워진다. 호남의 中中田20斗落이 1結일 경우이다. 국납의 

경우, 1井의 結負는 18결로서 그 稅米는 미432두이며, 1畉의 耡粟은 米640두이다. 耡粟이 



 

 

稅米보다 米208두가 많으므로, 세수증가는 米208두이다. 防納의 경우, 1井의 結負는 18결로

서 그 稅租는 조1,800두이며, 1畉의 耡粟은 조1,600두(중중전40두락의 생산량이다)이므로, 

수세감소는 租200두이다. 국납의 경우에는 조세수입이 증가하나, 방납의 경우에는 조세수입

이 감소한다. 농민들은, 결부제의 경우 結負租1,800두와 공전1부의 賭租800두를 납부해야 

하나, 耡粟租1,600두밖에 납부하지 않으므로, 그 부담이 租1,000두나 가벼워진다. 방납의 경

우, 조세수입이 畿內는 증가하고 호남은 감소하는 이유는 결부제하에서 기내의 조세부담률

7.7%는 9분의 1(11.1%)보다 낮은데 대하여 호남의 그것은 9분의 1보다 높은 12.5%이기 때

문이다. 

「羅州의 結負와 耡粟의 比較」에는, 「1井의 結負와 耡粟의 比較」에서 보는 바와같은 出

稅結에 대한 결부제와 정전제에서의 전세수입에 관한 정보는 물론, 거기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정전제에서의 羅州郡의 田稅收入과 總田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출세결에 대한 결부제와 

정전제에서의 전세수입비교는 앞에서 이미 그 설명방법을 소개한 바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설

명은 표로 대신하고, 여기서는 정전제에서의 나주군의 전세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함으로써 정전

제로의 개혁이 全國次元의 전세수입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음미해보도록한다. 나주군의 전결

총수는 3만결인데, 出稅結이 2만결이요 隱結이 1만결이다. 출세결2만결이 中中田으로서 1결이 

20두락이라면, 그 전지는 모두 40만두락으로서 公田은 44,444두락이요 그 耡粟은 米71,111斛

(10斗가 1斛이다)이다. 결부제하에서는 1결의 국납이 미24두이므로 2만결의 국납은 미4만8천곡

이나, 정전제하에서는 미6만곡을 중앙정부에 상납하고, 국납에 소요되는 船價등의 잡비로 미

1,111곡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미1만곡이 留置되게 된다. 정약용은 이 留置米1만곡으

로써 牧使의 月廩, 鄕官, 吏校, 皁隸 및 노비 등의 月料, 京主人 및 營主人의 役價米와 朔膳

進上價米를 지출하더라도 넉넉할 것으로 보았다. 만약 정전법이 시행되어 나주의 재정사정이 

위와같이 넉넉해진다고한다면, 결부제하에서 전세의 부담율이 나주보다 낮은 다른 지방의 재

정개선효과는 훨씬 크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정전법이 시행되어 은결이 출세결로 파

악된다면, 출세결2만결의 耡粟미71,111곡과 은결1만결의 耡粟미35,555곡을 합하면, 3만결의 

耡粟은 미106,666곡이 될 것이다. 만약 은결의 耡粟米35,555斛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중

앙재정뿐만이 아니라 지방재정도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재정이 넉넉해지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넉넉해진 재정수입으로써 지금

까지 재정수입의 부족으로 구차하게 운용되어오던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으리

라는 것이다. 재정제도의 개혁이란, 종래에는 재정수입의 부족으로 중앙관료와 일부의 중앙

서리에게만 녹봉을 지급하고 지방의 관리와 서리에게는 일체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했는데,73 

정전법의 실시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가를 가지고 모든 관리와 서리들에게 응당의 녹봉을 지

급하는 것이다. 

 
羅州의 結負와 耡粟의 比較 

 

        國納의 境遇 

1) 結負      2萬結              米48,000斛(1結稅米24斗×20,000結÷10) 
2) 耡粟      公田44,444斗落    미71,111곡(中中田1斗落所出租40斗×44,444斗落×0.4÷10) 

                                           
73「서울에서는 百官으로부터 胥吏와 僕隸에 이르기까지 모두 常祿을 지급한다지금 백관의 봉록이 지극히 박해

서, 1품관은 1년에 60石이요, 9품관에 이르면 12석이니, 자급할 수 없어서 의례히 外方으로부터 饋遺를 받는데, 이름하여 

進奉이라 한다. 오직 淸要職에 있는 자라야 이것을 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받지 못한다. 또 各司는 該當用度에 쓰고 

남은 것을 모두 여러 관원에게 사사로이 분급하는데, 이름하여 分兒라 한다. 서리의 녹봉은 혹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데, 各司가 같지 않아서, 녹봉이 있는 경우는 價布나 혹은 달마다 米6斗로써 지급하며, 奴隸는 모두 廩祿이 없기 때문에, 

서리와 노예는 모두 백성을 침탈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미치는 바를 다 말할 수 없다. 

마땅히 옛 뜻을 참작하여 大官이하 吏胥와 僕隸에 이르기까지 모두 常祿을 정해서 지급하는데, 漕稅로써 반급한다. 그 수

자는 祿制의 常綠條에 있다. 이미 모두 족히 그것으로써 살아갈 수 있으면, 무릇 오늘날의 進奉과 分兒 같은 따위는 모두 

마땅히 금지하고, 아전배들이 백성을 침탈하고 뇌물을 받는 습속은 일체 통렬히 革罷해야 할 것이다.」 

「京中百官, 以至吏胥僕隸, 皆給常祿今百官俸祿至薄, 一品歲俸六十石, 至九品則十二石, 不能自給, 例受外方餽遺, 名曰

進奉. 唯居淸要者得之, 其餘則不得焉. 又各司該用餘物, 皆私分諸官, 名曰分兒. 吏胥祿則或有或無, 諸司不同, 其有者或以價布

或米月六斗, 奴隸則擧無其廩, 故吏隸皆待漁奪以爲生. 事其如此, 其弊害所至, 有不可勝言者. 當參酌古意, 自大官以下, 以至吏

胥僕隸, 皆定給常祿, 以漕稅頒給. 其數見祿制常祿, 旣皆足以爲資, 則凡今進奉分兒之類, 皆當禁斷, 吏輩漁奪納賂之習, 一切痛

革.」 (柳馨遠著·韓長庚譯,『磻溪隨錄(田制後錄上)』(一)忠南大學校, 1962, 287~8페이지) 



 

 

3) 稅收增加                     미23,111곡 
(44,444斗落＝20,000結×1結20斗落÷9로 계산된다) 

防納의 境遇                      

1) 結負      2萬結               租200,000곡(1負租1斗×2,000,000負÷10) 

2) 耡粟      公田44,444斗落      조177,776곡(1斗落所出40斗×44,444斗落÷10) 

3) 收稅의 減少                   조22,224곡 

4) 44,444斗落의 賭租             조88,888곡(1斗落賭租20斗×44,444斗落÷10) 

5) 農民의 利益            조111,112곡(結負租200,000斛+賭租88,888斛-耡粟租177,776斛)                                                                                                                                                                                                                                                                                                                                                                                                                                                                                                                                                                                                                                                                                                                                                                                                                                                                                                                                                                                                                                                                                                                                                                                                   
 

羅州의 總結負數              3萬結(中中等으로 計算하면, 60萬斗落이다) 

出稅結數                   2만결(중중등으로 계산하면, 40만두락이다) 

隱結結數                   1만결(중중등으로 계산하면, 20만두락이다) 

 

耡粟米71,111斛의 用途 

1) 上納                        米60,000斛(中央政府에 上納한다) 

2) 船價 등의 雜費              미1,111곡 

3) 地方財政                 미10,000곡(牧使의 月廩, 鄕官·吏校·皁隸·奴婢의 月料,   

京主人·營主人의 役價·朔膳進上價, 巡營移文의 脚値, 使客支應米, 新舊官刷馬價 및 一

般雜用 등이 포함되어있다) 
 

羅州의 總耡粟 

1) 出稅結2萬結의 耡粟            米71,111斛 

2) 隱結1萬結의 耡粟              米35,555斛 

3) 合計                          米106,666斛 
 

「羅州 한 고을을 가지고 시론해보면, 본전답이 3만결인데 雜下를 제외하더라도 평년에 

실제로 전세를 내는 것이 2만결이다. 매결에서 稅米24두를 징수하면, 그 쌀이 3만2천石이니

1석은 15두이다, 즉 4만8천斛이다1곡은 10두이다. 이제 井耡法을 쓰면, 原田의 9분의 1로서 公

田1,111畉11畝餘를 얻는다原田2만결은 약40만두락이요, 공전1畉는 약40두락이니, 그 숫자가 이와같다. 

모두 中中田으로 그 耡粟을 거두면1두락에 租40두를 거둔다, 그 租는 1,777,776두로서, 쌀로 만

들면, 그 쌀은 47, 407石餘, 즉 71,111斛餘이다. 옛날과 비교하면, 23,111곡이 증가되었는데

石으로서는 15,407석여가 증가되었다, 6만곡은 京師에 상납하고, 1,111곡은 쪼개어서 잡비로 삼는

다. 1만곡은 本州에 유치하고, 몇 곡으로써 牧使의 月廩으로 삼으며, 몇 곡으로써 鄕官, 校吏, 

皁隸 및 奴婢 등의 月料로 삼으며, 몇 곡으로써 京主人役價, 營主人役價 및 朔膳進上價로 삼

으며, 몇 곡으로써 巡營移文脚價로 삼으며, 몇 곡으로써 使客支應米로 삼으며, 몇 곡으로써 

新舊官刷馬價로 삼아서, 무릇 一應의 잡역을 모두 그 중에서 지출하도록 법식으로 제정하면, 

어찌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 규모가 정연하며, 체면이 광대하며, 명목이 바르고 말이 순하며, 

이치가 통하고 의리가 바른 것이 모두 타당해서 만세토록 폐단이 없을 것이다. 三代의 떳떳

한 규범을 계승하고, 百王의 令典을 드리워서 장차 그 풍성하고 위대한 공덕이 史冊에서 빛

나게 하고자 하니, 엎드려 빌건대 靈明한 聖上께서는 留意해야 할 것이다.」74 

                                           
74 「試論羅州一處, 本田畓三萬結, 除其雜下, 平年實應稅者二萬結. 每結徵稅米二十四斗, 

則其米三萬二千石每石十五斗, 卽四萬八千斛也每斛爲十斗. 今用井耡之法, 則原田九分之一, 

得公田一千一百十一畉十一畝零原田二萬結, 約爲四十萬斗落, 而公田一畉, 約爲四十斗落, 則其數如此. 竝以中中之率, 

收其耡粟每一斗落, 收粟四十斗, 則其租爲一百七十七萬七千七百七十六斗, 以之作米, 則其米爲四萬七千四百七石零, 

卽七萬一千一百十一斛零. 視舊所增二萬三千一百十一斛以石則增一萬五千四百七石零, 六萬斛, 上之于京師, 

一千一百十一斛, 破之爲雜費. 以一萬斛, 留之本州, 以幾斛爲牧使月廩, 幾斛爲鄕官吏校皁隷奴婢之月餼, 

幾斛爲京主人役價營主人役價朔饍進上價, 幾斛爲巡營移文脚價, 幾斛爲使客支應米, 幾斛爲新舊官刷馬價. 

凡一應雜用, 皆於此中, 制爲法式, 夫豈有不足者乎. 規模森整, 體面光大, 名正而言順, 理通而義立, 四亭八當, 



 

 

(3) 椶의 徵收 

公田耡粟의 附加稅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서 종이 있다. 椶은 총(禾+悤)이라고도 쓰는데, 

벼포기를 벤 것이다. 守令이 조속 1 두에 대하여 椶 1 束을 거두어들이는데, 논에서는 

벼포기를 벤 것을 거두어들이고, 밭에서는 조포기를 벤 것을 거두어들인다. 그리고 邑城의 

5 리안쪽에서는 椶을 거두어들이나, 5 리바깥쪽에서는 종 대신에 돈으로 징수하는데, 

벼포기는 3 束에 2 錢이요, 조포기는 2 속에 1 전이다. 또 벼포기는 6 할을 公田의 種子로 

돌리고, 조포기는 8 할을 종자로 돌린다. 종자로 돌려진 몫의 관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으나, 수령에게 납입된 몫의 관리에 대해서는 아래와같은 설명이있다. 「水田의 

벼포기는 租 1 斗마다 1 束으로 기록하고, 旱田의 여러 곡식의 포기는 역시 벼에 비추어 그 

율을 정한다. 무릇 租 1 斗에 맞먹는 것은 조(䆆)포기 1 束으로 기록한다곡식을 대납하는 경우는 

準折에 따라 더함이 있으나, 포기의 경우는 더함이 없고, 모두 조포기로 기록한다. 무릇 포기는 열 

몫으로 나누어 여섯으로써 수전의 종자로 삼고 넷으로써 縣官에게 바친다. 조포기는 열 

몫으로 나누어 여덟으로써 本田의 종자로 삼고 둘로써 현관에게 바친다. 현관은 이를 받아서 

그 반은 상납하고 그 반은 유치하였다가 말먹이로 삼는다. 무릇 縣城의 5 리 이내에서는 그 

포기를 바치고, 이것을 넘는 곳에서는 돈으로 거둔다. 벼포기는 3 束마다 2 錢이요, 조포기는 

2束마다 1錢이다.」75    

本邑에 남겨진 椶의 배분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公田1畉의 중중등에서 해마다 

租1,600斗를 거두니, 그 줄기 역시 1,600束인데, 10분의 4를 本縣에 바치면, 640束이다. 3束

마다 2錢을 거두면, 4량2전6푼이다. 공전이 100畉이면, 그 돈이 426량인데, 그 반은 본현에 

留置하고, 그 반은 서울에 상납한다. 각각 213량이다元數중에서 駄價를 제감한다. 한전1畉의 중

중등은 조포기가 1,600속인데, 10분의 2를 본현에 바치면 320속이다. 2속마다 1錢이면 1량 

60전이다. 공전이 100畉이면 그 돈이 160량인데, 그 반을 본현에 유치하고 그 반을 서울에 

상납하면 80량이다元數中에서 또 駄價를 제감한다.」76 아래의 표는 위의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총(禾+悤)의 收入과 配分 

 

水田의 境遇 

1) 水田一畉의 收入          稻稈1,600束(租1,600斗를 徵收하므로)   

2) 10分의 4를 縣에 配分     4兩2錢6分(3束이 2分일 境遇 640束의 代錢) 

3) 水田100畉의 收入         1,066兩(稻稈160,000束의 代錢) 

4) 10分의 4를 縣에 配分     426兩(64,000束의 代錢) 

5) 426兩의 配分             213兩은 縣에 두고 213兩은 서울에 바친다 

 

旱田의 境遇 

1) 旱田一畉의 收入          稷稈1,600束 

2) 10分의 2를 縣에 配分      1兩6錢(2束이 1分일 境遇 320束의 代錢) 

3) 旱田100畉의 收入         800兩(160,000束의 代錢) 

                                                                                                                                   
萬世無弊. 承三代之懿範, 垂百王之令典, 將使豐功偉德, 照映於史冊, 伏願聖明留意焉.」(『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三 前面, 井田議二) 
75「 水田稻稈, 每稻一斗, 錄之爲一束. 旱田諸穀之稈, 亦視稻爲率, 凡敵稻一斗者, 錄稷稈一束穀之代納有加焉, 

稈則無加, 皆以稷稈錄之. 〇凡稻稈十分其率, 以其六爲本田之種子, 以其四輸于縣官. 稷稈十分其率, 

以其八爲本田之種子, 以其二輸于縣官。 〇縣官受之, 以其半輸于公, 以其半留之爲馬餼. 〇凡縣城五里之內, 

輸其稈, 踰此以往, 斂之以錢. 〇稻稈每三束二錢, 稷稈每二束一錢. 」 (『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八 後面, 

井田議三) 
76「公田一畉中中等, 歲收稻千六百斗, 其稈亦一千六百束, 以十之四輸於縣, 則六百四十束也. 每三束收錢二葉, 

則四兩二錢六分. 〇公田百畉, 則其錢四百二十六兩, 以其半留縣, 以其半輸於京, 二百十三兩也元數中又除駄價. 〇

旱田一畉中中等, 稷稈一千六百束, 以十之二輸於縣, 則三百二十束也. 每二束收錢一葉, 則一兩六錢. 公田百畉, 

則其錢一百六十兩, 以其半留縣, 以其半輸於京, 則八十兩也元數中又除駄價.」 (『全書』五 -經世遺表八 -十九 

後面, 井田議三)  



 

 

4) 10분의 2를 현에 배분      160兩(32,000束의 代錢) 

5) 160량의 배분             80兩은 縣에 두고 80兩은 서울에 바친다 

 
2) 賦貢制 

(1)田賦論 

지금까지는 井耡論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왔으나, 정약용의 賦稅理論은 전부론이다. 

정약용의 전부론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전제」3에서 정전법의 井耡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賦貢에 관한 이론적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서는 

「又見貢賦考」, 「詳見貢賦條」 및 「竝詳貢賦條」와 같은 典據의 제시가 등장하는데, 과연 

그는 「田制考」(「전제」의 본래의 명칭이다)에 관한 집필을 끝내고 「부공제」7편을 저술

하여 전부론에 관한 이론의 정립을 시도했다. 그 결과 그의 전부론에 관한 이론은, 1811년의 

『尙書知遠錄』에서는 「총괄하건대, 田이라는 것은 田에서 내는 것이요, 賦라는 것은 口錢

이다. “주례”의 9부를 鄭玄은 ‘口率에 따라 돈을 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周나라나 夏나라는 

그 賦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77  고 했다가, 1834년의 『尙書古訓』의 「우공」에서는 

「총괄하건대, 田이란 것은 田에서 내는 것이요, 賦라는 것은 財賦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주례”의 9부를 鄭玄은 口率에 따라 돈을 내는 것이라고 했으나, 口에는 구율이 있고, 戶에

는 호율이 있고, 物에는 물율이 있다貨物의 多少를 보아 率을 낸다」78고 함으로써, 부공이 단순

히 口錢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田稅이외의 財賦를 널리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수정되

었다. 다시 말하면 「전제」3에서의 井耡개념의 정립은 그것과의 一對가 되는 「부공제」7

편에서의 賦貢개념의 정립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田賦論이 성

립됨으로써 정약용이 우리나라의 歷代賦稅理論이었던 租庸調體系를 재검토할 수 있는 이론

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정약용은 「전제」3에서 經傳의 부세이론에 입각하여 전부론과 조용조체계를 비교·검토

한다. 「신근안 周나라의 제도에는, 六遂에서의 10분의 1세와 野外에서의 9분의 1세이외에, 

부세로서 큰 것이 세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里布인데, 이것은 후세의 소위 戶役이요, 둘째는 

屋粟인데, 이것은 후세의 소위 田稅요, 셋째는 夫家之征인데, 이것은 후세의 소위 身貢이다. 

漢나라와 唐나라의 租庸調가 곧 이 遺法인데, 租란 田稅요, 庸이란 身貢이요, 調란 戶役이다. 

10분의 1세는 遂人이 관장하는 바이요, 9분의 1세는 小司徒가 관장하는 바이다. 이에 載師가 

관장하는 바와같은 것은 첫째는 토지를 맡겨서 地職을 주는 것이요, 둘째는 征稅즉3者이다를 

맡겨서 雜賦를 징수하는 것이니, 10분의 1세와 9분의 1세는 載師가 관장하는 바가 아니

다.」 79 그는 종래의 부세체계인 租庸調體制가, 경전에서 載師가 관장하는 雜賦에 불과한 屋

粟, 里布 및 夫布를 전세, 공물 및 요역으로 잘못 해석할뿐만이 아니라 遂人과 小司徒가 관

장하는 10분의 1과 9분이 1의 전세를 망각함으로써, 田稅는 너무 가볍게 된데 대하여 貢物

과 徭役은 너무 무겁게 되어버렸다고 비판하였다. 80 여기서 우리는 정약용의 부세이론이 經

傳的 典據에 입각하여 遂人과 小司徒가 관장하는 10분의 1과 9분의 1의 田稅와 載師가 관장

하는 雜賦로서 구성되는 전부론으로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부공제」7편에서 전

개되는 그의 田賦論은 다음과 같다. 

 

                                           
77 「總之, 田也者田出也, 賦也者口錢也. 周禮九賦, 鄭玄謂之口率出泉, 周賦夏賦, 其法無以大殊也.」(茶山學會

編, 『與猶堂全書補遺五』, 景仁文化社, 1975, 107페이지) 
78 總之, 田也者田出也, 賦也者財斂也. 周禮九賦, 鄭玄謂之口率出泉, 然口有口率, 戶有戶率, 物有物率觀貨物多

少出率.」(『全書』二 - 尙書古訓三 - 四 後面, 禹貢) 
79 「臣謹案 周制, 六遂什一·野外九一之外, 其賦稅之大者有三. 一曰里布, 此後世之所謂戶役也, 二曰屋粟, 

此後世之所謂田租也, 三曰夫家之征, 此後世之所謂身貢也. 漢唐之租庸調, 卽此遺法, 租者, 田稅也, 庸者, 

身貢也, 調者, 戶役也. 什一, 遂人之所掌, 九一, 小司徒之所掌. 乃若載師之所掌者, 一曰任土, 以授地職, 

二曰征稅卽三者, 以徵雜賦, 什一九一, 非載師之所掌也.」(『全書』五 - 經世遺表五 – 三十五 後面, 田制三) 
80「臣謹案 百畝之稅, 只粟二石二十斗 太輕也, 一戶之賦, 銀十四兩, 太重也, 用民之力, 歲至二旬, 太濫也. 唐制, 

戶分九等, 而租庸調無九等之文, 何以謂之良法. 今不可知也.」(『全書』五 - 經世遺表十 – 二十一 前面, 

賦貢制二) 



 

 

「‘禹貢’에서는 田稅와 賦貢을 명백하게 두가지 항목으로 세웠는데, 우공이란 堯舜의 법

이다. 요순은 이미 두가지 법을 썼는데, 장차 백성들을 굶어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일까. “주

례”는 隱書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단지 “맹자”만 읽는데, “맹자”의 뜻이 그렇다고하며, ‘王

制’만 읽는데, ‘왕제’의 뜻이 그러하다고하며, ‘우공’만 읽는데, ‘우공’의 注가 전세와 부공을 

합쳐서 하나의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드디어 九賦의 법을 천년동안이나 가리고 어둡게 해

버렸으니, 비록 성인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백성의 의혹을 풀 수가 없게 되었다. 賦法

이 밝지 못하면, 백성들이 편안할 것같은데, 아니 백성들이 모두 도탄에 빠져버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백성들이 九職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다. 비록 위에서 명령하지 않더

라도 백성들은 스스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백성의 직업은 9가지가 있는데, 오직 農에게만 稅

가 있고, 工·商·嬪·牧(의 稅 ··· 필자)에 대해서는 모두 말하기를 꺼린다. 그러므로 九職의 賦

를 농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니, 농이 감내할 수가 있겠는가. 농부가 憔悴해서 田野가 날마

다 황폐하게 되고, 큰 근본이 이미 비틀어져서 생리가 날마다 말라들어가는 것은 모두 賦法

이 밝지 못하기때문이다. 왕자가, 나라를 건설하고 皇極을 세워서, 위로는 天地와 宗廟를 섬

기고, 아래로는 群臣과 百工을 부양하며, 祭祀·賓客·軍旅·喪紀에 이르기까지, 그 비용이 넓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백성들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장차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미 백성

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역시 균평한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미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역시 한계와 절도가 마땅히 엄격해야 되지 않겠는가.」81 

 

위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정약용이 부세론으로서 조용조체계대신에 田賦體系를 구상하

게 되는데에는 다음과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그의 주된 전제개혁론인 井

田制의 井耡槪念의 정립이 이론적으로 그 一對가 되는 賦貢槪念의 정립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는 그 경전적 근거를 『尙書』의 「禹貢」과 『周禮』의 九職에서 찾았다.82 「禹貢」에는 

부세가 전세와 부공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기술이 있고, 『周禮』의 九職이라는 관점에서 보

더라도 三農에 대하여 전세가 있다면 그외의 八職에 대해서도 賦貢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

이다. 둘째는 田賦論은 租庸調體系와는 과세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조용조는 土地, 人口 

및 戶口의 과세물건을 중심으로 하는 부세체계인데 대하여, 전부는 職業을 중심으로 하는 부

세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는 농민에 대한 과세요, 부공은 주로 八職에 대한 과세라

는 것이다. 부공중에도 夫布 및 里布와 같은 인구와 호구에 대한 課稅도 있기는 하지만, 이

들은 어디까지나 부세중에서도 副次的인 것으로 보았다. 83 이러한 田賦論은, 비록 그 이론적 

근거를 고대의 經傳에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職業的 分化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이후에나 

구상될 수 있는 부세제도라는 점이 주목된다. 셋째는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경제가 農業中

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商業의 振興을 통한 다양

한 資源開發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에는, 상품경제가 어느 정도 발달하고 

                                           
81「厥田厥賦, 禹貢明立兩項, 禹貢者, 堯舜之法也. 堯舜旣用其二, 民將有殍乎. 周禮者, 隱書也. 今人但讀孟子, 

而孟子之義如此, 但讀王制, 而王制之義如此, 但讀禹貢, 而禹貢之註, 以厥田厥賦, 合之爲一事, 遂使九賦之法, 

千古堙晦, 雖聖人復起, 無以解民惑也. 賦法不明, 似若便民, 而民皆塗炭, 抑何故也. 民分九職, 天之理也, 上雖不

令, 民自分也. 民職有九, 而惟農有稅, 工商嬪牧, 皆所恥言. 然則九職之賦, 農者全當, 農其堪乎. 農夫憔悴, 田野

日荒, 大本旣蹶, 生理日竭, 皆賦法不明之故也. 王者建邦立極, 上事天地宗廟, 下養群臣百工, 祭祀賓客軍旅喪紀, 

其費用不得不廣, 不出於民, 將於何出. 旣出於民, 無亦均平爲愈乎. 旣出於民, 無亦限節宜嚴乎.」(『全書』五 - 

經世遺表十 – 十三 前面, 九賦論) 
82김태영, 「茶山의 井田制論」(『다산정약용연구』사람의무늬, 2012)의 211페이지에는 「5.정전제를 기초로 하

는 부공제·9직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정전제에 관한 논의가 부공제에 관한 논의의 전제로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인민들의 九職으로의 분업이 정전제와 부공제의 성

립기초이기때문이다. 전세가 三農에 대한 부세라고 한다면, 부공은 八職에 대한 부세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점은 더욱 명백하다. 
83「臣謹案 六重之賦, 卽夫布里布屋粟之斂也. 關市山澤, 於此三者, 皆無所當, 安得不別爲一項乎. 農夫旣輸三賦, 

又於井田, 納其九一之耡. 商人虞人, 獨安得以三賦之故, 遂得關市無征, 山澤無斂乎商人以貨物當屋粟, 

虞人以材物當屋粟, 皆九職之貢也. 關市者, 商賈之井地也, 山澤者, 虞衡之井地也. 井地收其九一, 則關市山澤, 

別有大稅, 以當公田之耡粟, 然後其義理均平. 馬乃以一地再稅, 一人再稅, 疑法之有誤, 豈不疎哉. 幣餘者, 

會計之餘, 馬以爲差役免役之類卽營運官物, 亦謬矣. 」(『全書』五 - 經世遺表十 – 五 前面, 九賦論) 



 

 

있기는했지만, 그 발달수준은 매우 낮았던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대부분의 부세가 농업을 대

상으로 부과됨으로써, 한편에서 농민들은 무거운 조세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

른 한편에서는 山川에 흩어져있는 자원이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있는 상황하에서도 상공

업을 賤視하고 부세부담을 回避하면서 놀고먹는 양반층이 증가하고 있었다.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遊食層의 增加가 조선후기에 당면한 큰 사회적 병폐중의 하나였다.84 여기에서 그는 商

業을 振興하여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이 놀고먹는 양반층을 生業에 종사시킬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했다. 

(2) 九賦論 

앞의 논의에서 보는 바와같이, 정약용의 부세론은 전세인 井耡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부세론은 전지의 농업 즉 田農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

회에는 分業때문에 농업이외의 기타職業이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이들 職業에 대해서도 부세

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다. 예컨대 부공의 主宗인 關市之賦 및 山澤之賦와같은 것이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든 직업은 경제활동분야의 직업이다. 그러나, 사회에는 이러한 경제

활동분야의 職業이외에도 政府, 軍隊 및 서비스업과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들에게도 소득이 있었다. 따라서 부세는 경제활동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

니라 일반인민에게 널리 부과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일반인민들의 夫家, 宅

廛 및 職業을 대상으로 夫布, 里布 및 屋粟 등의 부세가 부과되었다. 이외에도 부세는 정부

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과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중세사회에 있어서는 농

업을 대상으로하는 井耡가 부세의 大宗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외의 모든 부세를 雜稅로 총괄

하고 이를 賦貢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부공은 井耡와는 달리 單一稅가 아니라 다양한 부세의 

總稱이다. 아래에서는 정약용이 經傳을 근거로 부공의 개념을 정립해가는 과정을 추적해보기

로 한다. 

부공에 대한 기초적 개념은 『尙書』의 「禹貢」에서 주어진다고 한다. 「‘禹貢’에서는 

말했다. 冀州는, 그 賦가 上上等인데, 그 等級이 섞여있고, 그 田은 中中이다節. 雍州는 그 田

이 上上이요, 그 賦는 中下이다節. 六府를 깊이 닦되, 모든 토지에 등급을 매겨 바로잡았으니, 

財賦를 거두어들이는데 조심하라.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본받아서 中國에 賦法을 이루었다. 

                                           
84놀고 먹는 양반층에 대해서는 朴趾源과 朴齊家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燕岩의 諷刺는 여

간 날카롭지 않다. 「혹자가 말하기를, 황해도에 蝗蟲이 들었는데, 관에서 민간에게 이것을 잡으라고 독촉한

다고 했다. 翁이 묻기를, 황충은 잡아서 무엇할 것이냐고 했다. 대답하기를, 이것은 벌레인데 잠잘 시기의 

누에보다도 작고, 색깔은 얼룩달룩하고 털이 났는데, 날면 螟이되고 붙으면 蟊가 되어서 우리 농사를 害침으

로써 滅穀이라 일컬어지니, 장차 잡아서 묻어버릴려고 한다고 했다. 옹이 말하기를, 이 작은 곤충은 족히 우

려할 바가 못된다. 내가 보기로는 鐘樓의 거리를 가득 메운 것들이 모두 황충이다. 키는 7尺 남짓한데, 머리

는 검고 눈은 번들거리며 아구지는 주먹이 들락거릴만한 놈들이 조잘대며 떼지어 다니기를 발꿈치와 엉덩이

가 서로 맞 닿은듯하니,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먹어치우는 것이 이 무리들과같은 것이 없다. 나는 이 놈들을 

잡고싶기는 하지만 큰 바가지가 없는 것이 한스러울뿐이다 한다. 左右에서 모두 크게 두려워하기를, 정말 이

러한 벌례가 있는 것같이 여겼다.」「或言海西蝗, 官督民捕之. 翁問捕蝗何爲. 曰是蟲也, 小於眠蠶, 色班而毛, 

飛則爲螟, 緣則爲蟊, 害我稼穡, 號爲滅穀, 將捕而瘞之耳. 翁, 曰此小蟲不足憂. 吾見鐘樓塡道者, 皆蝗耳. 長皆七

尺餘, 頭黔目熒, 口大運拳, 咿啞偊旅, 蹠接尻連, 損稼殘穀, 無如是曹. 我欲捕之, 恨無大匏. 左右皆大恐, 若眞有

是蟲然.」(朴趾源, 『燕岩集』卷之八, 1932 閔翁傳) 楚亭은 이와 같이 놀고 먹는 양반층에 대한 國家의 對策

을 정면으로 제안했다. 「대저 놀고 먹는 자는 나라의 큰 좀입니다. 놀고 먹는 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은 

士族이 나날이 많아지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떼를 지어 거의 온 나라에 퍼져있으니, 한 가닥 科宦만으로써는 

이들을 다 얽어맬 수는 없을 것이니, 반드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 허튼 소문이 일어나지 않고 國法이 시

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臣은 바라건대, 무릇 水陸으로 장사하는 일에 士族으로 하여금 登錄하도록 허락하고, 

혹 밑천을 빌려주거나 가게를 설치하여 살게하거나 벼슬에 拔擢하여 激勵거나 함으로써, 나날이 利益을 좇

게 하여 놀고 먹는 氣運이 꺾이도록 하고 자기의 일을 즐기는 마음을 열어주어 豪强한 權勢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면, 이것이 또한 風俗을 변하게 하는데에 한가지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夫

遊食者, 國之大蠹也. 遊食之日滋, 士族之日繁也. 此其爲徒, 殆遍國中, 非一條科宦所盡羈縻也, 必有所以處之之

術然後, 浮言不作, 國法可行. 臣請, 凡水陸交通販貿之事, 悉許士族入籍, 或資裝以假之, 設廛以居之, 顯擢以勸

之, 使之日趨於利, 以漸殺其遊食之勢, 開其樂業之心, 而消其强豪之權, 此又轉移之一助也.」, 朴齊家著·李翼成

譯, 『北學議』乙酉文化史, 1971, 丙午正月二十二日朝參時, 典設暑別提朴齊家所懷 372페이지) 더 나아가 그

는 大小科에 응하는 선비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推算했으며, 그들과 그들의 父母兄弟를 합하면, 거의 인

구의 절반이 되리라 보았다.(前揭書, 應旨進北學議疏 377페이지) 



 

 

節 5百里안이 甸服인데, 1백리 안은 부를 총 (禾+悤)으로 바치며, 2백리안은 銍을 바치며, 3백

리안은 秸服을 바치며, 4백리안은 粟을 바치며, 5백리안은 米를 바친다.」 85 앞에서도 말한 

바와같이, 위의 「우공」의 규정은 부공에 관한 基本槪念이므로 이에 대하여 조금 상세하게 

해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禹貢 즉 禹임금의 부세로서는 田 즉 전세와 賦 즉 부공이 雙立

해있다는 것이다. 둘째 賦貢이라는 부세는 稅種이 많으므로, 여기서 어느 지역이 上上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부세등급의 大綱을 말한 것뿐이다. 실제로 그 지역의 부공은 稅種에 따라 그 

등급이 다양하므로, 大綱을 算出하려면, 그것들을 섞어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等級이 섞여있다(錯)’고 표현했다.86 셋째 六府는 水·火·金·木·土·穀이다. 어느 것 하나 인

간의 일용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金銀寶貨보다 더 값진 필수품이 아닌 것이 없다. 여기에서 

六府를 깊이 닦는다는 것은, 토지에 한해서만 보면, 토지의 등급을 나눈다는 뜻이다. 넷째는 

賦貢을 財賦로 일컬었는데, 재부는 財物이라는 뜻이다. 다섯째는 부공도 전세를 본받아 등급

으로 나누어 中國에 부공제도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공도 전세와같이 명확하

게 제도화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예컨대 총(禾+悤), 銍, 秸服, 粟 및 米와같은 邦畿

에서 거두어들이는 중요한 부공이 있다는 것이다. 四郊의 총(禾+悤), 邦甸의 銍 및 家稍의 

秸服은 다음과 같이 해설되어있다. 「이삭과 볏집이 연결되어있는 것을 총(禾+悤)이라고 하

며벼포기를 벤 것이다, 벼이삭을 딴 것을 銍이라 하며볏짚을 제거한 것이다, 이삭줄기를 제거한 것

을 秸服이라 하는데이삭줄기를 제거한 것이다, 이것이 鄭玄이 풀이한 뜻이다.」87 부공으로서 왜 

총, 질, 갈복, 속 및 미가 가장 먼저 소개되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고대에는 군사

적 會同과 관련하여 군량과 말먹이가 가지는 중요성이 컷기때문이 아니었을가 추측된다. 

부공은 九賦로 구성되어있다고 했다. 그래서 九賦論이다. 그러면 9부의 내용은 무엇이었

을까. 「“주례”의 ‘天官冢宰’에서, 9부로써 재물을 거두어들이는데, 첫째는 邦中之賦, 둘째는 

四郊之賦, 셋째는 邦甸之賦, 넷째는 家削之賦, 다섯째는 邦縣之賦, 여섯째는 邦都之賦, 일곱째

는 關市之賦, 여덟째는 山澤之賦, 아홉째는 弊餘之賦이다.」8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서 제시되어있는 9부는 천자의 관할구역인 王畿의 賦들이다. 앞의 여섯가지의 부는 邦中, 四

郊, 邦甸, 家削, 邦縣 및 邦都의 왕기 여섯겹에 부과되는 부요, 뒤의 두가지 부는 關市 및 山

澤에 부과되는 부이다. 幣餘之賦는 부공으로 거두어들였다가 쓰고 남은 財賦로 설명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9부란 王畿六重과 관시 및 산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부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왕기6중에 부과되는 부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나는 생각컨대, 王畿의 제도는 모두 여섯 겹인데, 王城이 가운데 있고, 다섯 겹이 바깥에 

있다. 여섯 겹의 賦는 다만 세가지인데, 첫째는 夫家之征으로 한 부부가 家를 이루면 부로 거두는 

것이 있었다. 둘째는 宅廛之征으로 1畝나 5무를 터전으로 받아서 家를 이루면 부를 거두는 것이 

있었다. 셋째는 屋粟之征으로 인민들이 9직을 받으면 각각 그 물건을 貢하였으니, 農者는 셋 셋

으로 묶어서 粟을 바쳤는데, 이것 또한 부이다. 부가지정은 夫布라 이름하는데, 六畜과 車輦으로 

그 빈부를 비교해서 나누어 9등으로 삼는다水邊에 사는 자는 그 배들로 계산한다. 택전지정은 里布

라 이름하는데, 園林과 蔬果로 빈부를 비교하여 9등으로 나눈다‘載師’의 택전지세는 園圃와 漆林을 

아울러서 그 비율을 정했다. 옥속지정은 職貢이라 이름하는데, 虞衡, 圃牧, 商工과 嬪妾으로 그 빈부

를 비교하여 9등으로 갈랐다園圃는 두 번 들어가는데, 저쪽은 地稅이고, 이쪽은 身貢이다. 이 세가지는 

만민이 같이 내는 부이다. 왕성 중에 택전지정이 없는 것은‘載師’에서는 國宅에는 거두는 것이 없다

                                           
85「禹貢曰, 冀州, 厥賦唯上上錯, 厥田唯中中節. 雍州, 厥田唯上上, 厥賦中下節. 六府孔修, 庶土交正, 底愼財賦, 

咸則三壤, 成賦中邦節. 五百里甸服, 百里賦納(禾+悤), 二百里納銍, 三百里納秸服, 四百里粟, 五百里米.」(『全

書』五 - 經世遺表十 - 二 後面, 九賦論) 
86「賦之高下, 又係乎廛里之盛衰, 市肆之繁寡, 貨物之聚散, 商旅之來往, 山澤之大小, 地勢之要僻. 其斂有輕重, 

其率有高下, 先列其細目, 次査其差率, 乃定其宏綱如田法也. 此經之例, 但擧其宏綱, 不列細目, 若云冀州之民, 

皆應上上之賦, 楊州之土, 都係下下之田, 其理也哉. 其謂之上錯三錯者, 年年比較, 以驗定率之無誤, 則楊州之賦

或入中下, 梁州之賦或入七九也. 此亦擧其宏綱, 令推知細目亦然耳. 若云一州之賦, 盡皆三錯, 則又非理也. 」

(『全書』二 - 尙書古訓三 - 八 前面, 禹貢) 
87「連稾曰(禾+悤)截禾本, 取穗曰銍去其稾, 去穎曰秸服去穗中之骨, 此鄭玄之義也.」(『全書』五 - 經世遺表十 -

三前, 九賦論) 
88「周禮天官冢宰, 以九賦斂財賄, 一曰邦中之賦, 二曰四郊之賦, 三曰邦甸之賦, 四曰家削之賦, 五曰邦縣之賦, 

六曰邦都之賦, 七曰關市之賦, 八曰山澤之賦, 九曰幣餘之賦.」(『全書』五 - 經世遺表十 - 三後, 九賦論)  



 

 

고 했다 집과 울타리가 連接하여 본래 園圃를 할만한 빈 터가 없기때문에 면제한 것인데, 원래 

왕성 중의 인민은 너그럽게 보아주기도 했다. 또 왕성 중에는 본래 농부가 없기때문에 역시 옥속

이 없다고 하더라도, 9직의 공은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포와 이포의 布는 돈이다. 이에 그 

바치는 것은 총 (禾+悤), 銍, 秸, 粟과 米의 5종이외에 섶, 꼴과 疏材도 역시 징수함이 있는데, 응

당 恒率을 정해야 한다. 원래 돈과 쌀로써 그 액수를 정하고, 이에 잡물을 가지고 비교하여 罰鍰

의 율과 같이 그 율을 정하는데, 金銀銅鐵은 모두 돈으로써 準折한다. 방중지부는 마땅히 잡물이 

없고 오직 돈으로 징수하였는데, 비록 經文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것이

다.」89  

그리고 관시지부, 산택지부 및 폐여지부는 어떠한 것인가. 이것들은, 모든 인민들에게 부과되

는 것이 아니고, 商旅, 市肆, 虞畋 및 魚鹽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그리고 폐여지부는 여러

가지의 부공중에서 쓰고 남은 것을 거두어들인 것이다. 「이른 바 關市之賦, 山澤之賦와 弊餘之

賦와 같은 이 세가지는 또 官府와 都鄙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요 만민으로부터 직접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니다. 司關이 商旅에 부하고 司市가 市肆에 부공을 부과하면, 天官의 여러 官

廳이 이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관시지부라했다. 산택이 虞畋에 부하고 虞衡이 魚鹽에 부하

면, 천관의 여러 관청이 이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산택지부라했다. 官府와 都鄙가 인민에게 

금옥과 皮帛을 부하면, 天官의 여러 관청이 그 쓰고 남은 나머지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폐

여지부라했다. 대개 여러 재물 중에서 오직 이 세가지가 精實한 貨賄이기때문에 별도로 그 

이름을 세워서 6가지와 더불어 9가지로 했다. 폐여지부가 명백히 관부와 도비에서 나오는 

것은 그 經文이 있는 것인 즉‘職幣’에 보인다, 관시와 산택이 특별히 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

다. 반드시 9부로 나열한 것은 들어온 재부를 아홉 가지로 나누어 9홉가지의 용도를 기다리

기때문에 9부라 일컬은 것이지 그 나오는 바가 아홉 곳이라는 것은 아니다.」90 

우선 확인해두어야할 것은, 9부라는 것은 거두어들이는 地域과 名目에 따라 부공수입의 

用途가 9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지 부공의 稅種이 9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면, 여기

에서 중요한 부공인 關市之賦 및 山澤之賦는 夫家之賦, 宅廛之賦 및 屋粟之賦와 어떠한 관계

에 있는가. 전자는 위의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같이 만민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

로, 만민에게 부과되는 후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관시지부, 산택지

부 및 폐여지부는 부포, 이포 및 옥속과는 달리 「精實한 貨賄」이다. 그러면 관시지부와 산

택지부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관시와 산택에만 부과되는 부공으로서, 농민에게만 부과되

는 井地의 井耡와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나는 생각컨대, 여섯 겹의 부는 즉 부포, 이포 및 

옥속이다. 관시와 산택은 이 세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니, 어찌 별도로 한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을 것인가. 농부는 이미 세가지의 부를 바치고 또 井田에서 9분의 1의 耡粟을 바친다. 상인과 

虞人은 어찌 홀로 위의 세가지 부를 바친다는 이유로 드디어 관시에 부과되는 것이 없고 산택에

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없을 것인가상인과 虞人은 화물과 재물로써 屋粟에 당하는데, 모두 9직의 공이다. 

관시란 상고의 井地요, 산택이란 우형의 井地이다. 정지에서는 9분의 1을 거두는 것인 즉, 

관시와 산택은 별도로 큰 세를 거두어서 公田의 耡粟에 당하게 한 이후에라야 그 의리가 균

평해질 것이니, 馬端臨이 한 땅과 한 사람에게 두번 세를 거두는 것을 가지고 법이 틀리지 

                                           
89「臣謹案, 王畿之制, 總有六重, 王城在中, 五重在外也. 六重之賦, 秖有三種. 一曰夫家之征, 一夫一婦, 與之成

家, 則有所賦也. 二曰宅廛之征, 一畝五畝, 受廛爲家, 則有所賦也. 三曰屋粟之征, 民受九職, 各貢厥物, 農者以粟, 

三三相束, 是亦賦也. 夫家之征, 名曰夫布, 六畜·車輦, 較其貧富, 分之爲九等水居者, 計其舟楫. 宅廛之征, 名曰里

布, 園林蔬果, 較其貧富, 分之爲九等載師宅廛之稅, 園圃漆林, 竝擧以定率. 屋粟之征, 名曰職貢, 虞衡圃牧, 工商嬪

妾, 較其貧富, 分之爲九等園圃兩入, 彼以地稅, 此爲身貢. 此三者, 萬民之所同賦也. 王城之中, 無宅廛之征者載師云, 

國宅無征. 接屋連牆, 本無隙地可治園圃, 故免之, 抑以輦轂之民, 在所饒也. 又王城之中, 本無農夫, 故亦無屋粟, 

然九職之貢, 靡不納也. 夫布里布, 布者錢也. 乃其所納, 則(禾+悤)銍秸粟米五種之外, 薪芻疏材, 亦有徵斂, 應有

恒率. 原以錢米定額, 乃以雜物比較, 立率如罰鍰之率, 金銀銅鐵, 皆折之以鍰也. 唯邦中之賦, 宜無雜物, 惟錢是

徵, 經雖無文, 可推而知也.」(『全書』五 - 經世遺表十 – 四 前面, 九賦論) 
90「若所謂關市之賦, 山澤之賦, 幣餘之賦, 此三者, 是又賦之於官府都鄙, 非直賦之於萬民也. 司關司市, 賦之於

商旅, 賦之於市肆, 則天官諸府, 收而納之曰, 關市之賦. 山澤虞衡, 賦之於虞畋, 賦之於魚鹽, 則天官諸府, 收而納

之曰, 山澤之賦. 官府都鄙, 賦民以金玉, 賦民以皮帛, 則天官諸府, 收其幣用之餘曰, 幣餘之賦. 蓋以諸物之中, 唯

此三者, 爲貨賄之精實者, 故別立其名, 與六爲九也. 幣餘之賦, 明出於官府都鄙, 經有正文見職幣, 則關市山澤, 不

應獨殊也. 其必列之爲九賦者, 以財賦所入, 分之爲九段, 以待九用, 故謂之九賦, 非必所出爲九處也.」 (『全書』

五 - 經世遺表十 – 四 後面, 九賦論)  



 

 

않았는가 의심했으니, 어찌 소흘하지 않는가. 幣餘란 회계의 나머지인데, 마단림이 差役이나 

免役따위로 생각했으니즉 官物을 운영하는 것이다, 역시 틀리지 않았는가.」91 이렇게 보면, 관시

지부와 산택지부는 상인과 우인이 내는 농민의 耡粟과 같은 것이고, 상인과 우인은 이 이외

에 부포, 이포 및 옥속도 부담하였던 것이다. 

위의 부공제의 개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같이 된다. 橫軸은 과세지역이고, 縱軸은 부

공의 종류이다. 점선은 과세지역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표에는 부공으로서 바치는 

것이 實物인지 貨幣인지도 밝혔다. 부공으로서 중요한 것은 부포, 이포, 직공, 관시지부, 산택

지부 및 폐여지부의 여섯가지가 있었고 또 ‘총 (禾+悤), 銍, 秸, 粟과 米의 5종이외에 섶, 꼴과 

疏材’와같은 소소한 부공들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賦貢制의 槪念圖 

賦貢名    邦中之賦   四郊之賦   邦甸之賦   家稍之賦   邦縣之賦   邦都之賦 

                     총(禾+悤)    銍         秸          粟         米       實物 

夫家之賦  -------------------------夫布-----------------------    貨幣 

宅廛之賦             ----------------里布-----------------------    貨幣 

屋粟之賦  -------------------------職貢-----------------------    實物 

關市之賦  -----------------------關市之賦-------------------- 貨幣와 實物 

山澤之賦             --------------山澤之賦-------------------- 貨幣와 實物 

幣餘之賦  -----------------------會計之餘---------------------貨幣와 實物 

 

위에서 정약용의 「9부론」에 제시된 부공제의 개념을 대강 정리해보았다. 거기에서 정

리된 부공제의 개념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9부론」이라고는 했지만 부공으로서 9가

지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井耡이외의 잡세를 총괄하여 賦貢이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

기에는 關市之賦나 山澤之賦와같은 직업에 대한 부공, 夫布, 里布 및 屋粟과같은 일반인민들

에게 부과되는 부공 및 총(禾+悤)·銍·秸·粟·米과같은 기타의 부공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부공에 대해서는 收稅規定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공의 종류와 세율이 다양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일일이 수세규정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었겠지만, 「均役

事目追議」의 魚鹽船稅와같은92 기존의 부세와는 달리 口錢과 宅稅와같은 새로운 부세에 대

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기존의 부세에 대한 개혁방안도 제시하지 못한채 새로운 부공의 課

稅節目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부공제」

2~6에서 중국의 다양한 부공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수세규정의 制定을 대신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그가 부공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중의 하나는 농업이외의 

분야에서 다양한 稅源을 개발하여 농민들의 부세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다양한 세원을 개발하려고했을까. 

(3) 賦貢과 資源開發 

정약용의 부공에 관한 중요한 저작이 「賦貢制」7편, 「均役事目追議」2편 및 『尙書古

訓』의 「禹貢」이라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다. 그리고, 「田制」12편 및 「序官」6편

에서도, 該當篇의 논의와 관련하여 부공제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이 있다. 그러

나, 정전제에 관한 논의에서와는 달리, 위의 저작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부공제를 실시하

기 위한 체계적인 논의의 전개는 없다. 「부공제」7편은, 부공제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는 제

1편의 「九賦論」과 大同法을 해설하는 제7편의 「邦賦論」을 제외하면, 중국의 부공제에 

관한 소개이며, 「균역사목추의」2편은 魚鹽船稅에 한해서 부공제의 정립을 시도해본 것이며, 

「우공」은 經傳에 대한 注釋이다. 그러므로, 「균역사목추의」2편이 우리나라에서의 부공제

                                           
91「臣謹案, 六重之賦, 卽夫布里布屋粟之斂也. 關市山澤, 於此三者, 皆無所當, 安得不別爲一項乎. 農夫旣輸三

賦, 又於井田, 納其九一之耡. 商人虞人, 獨安得以三賦之故, 遂得關市無征, 山澤無斂乎商人以貨物當屋粟, 虞人以材

物當屋粟, 皆九職之貢也. 關市者, 商賈之井地也, 山澤者, 虞衡之井地也. 井地收其九一, 則關市山澤, 別有大稅, 以

當公田之耡粟, 然後其義理均平, 馬乃以一地再稅, 一人再稅, 疑法之有誤, 豈不疎哉. 幣餘者, 會計之餘, 馬以爲

差役免役之類卽營運官物, 亦謬矣.」(『全書』五 - 經世遺表十 – 五 前面, 九賦論) 
92 졸고, 「茶山의 田賦改革論」(『다산정약용연구』사람의무늬, 2012)을 참고할 것. 



 

 

도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다른 저작들은 부공제도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나 부공제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아래에서는 부공제도의 도입에 대하

여 정약용이 어떠한 견해를 피력했지를 살펴보기로한다. 

우선, 夫布, 里布 및 屋粟에 관해서이다. 이 부포, 이포 및 옥속은 종래 우리나라에서 그 

도입을 논의해오던 口錢 및 戶布와같은 것이기때문에, 정약용은 이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序官」의 「平賦司」에서는 「구전과 택세에 관해서는 감히 마음도 

내지못하고 또 松田, 竹田, 漆林, 楮林, 果園 및 六畜같은 것은 감히 의논조차 하지 

못한다」 93 고 하여 구전과 호포를 부세제도로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듯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倉廩之儲」에서는 「京外의 耗條給代에 이르러서는 商量해서 劃給하지 않을 

수 없는데, 口錢과 戶布는 軍役을 폐지하지 않는 한 疊徵할 수가 없다. 돈이나 곡식을 

넉넉히 획급하여 각각 衙門屯田과 營門屯田을 설치하고 해마다 그 전세를 징수하여 그 

耗條給代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94  함으로써 군포를 폐지하지 않는 한 구전과 호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포, 이포 및 옥속은 당시의 三政紊亂의 

하나였던 軍政紊亂과 連動하였으므로 그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관시지부와 산택지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정약용이 井耡와 一對가 되는 부세로서 부공제를 구상하게 되는 것은 

상업을 진흥하고 資源을 開發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의 세입을 

늘리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부공의 高下는 또 鄕里의 성쇠, 市肆의 繁簡, 

화물의 聚散, 商旅의 왕래, 산택의 大小, 地勢의 要僻에 달려있다」고 95 하는데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상업의 진흥과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부공정책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인가. 관시지부는 상업에 대한 부세이고 산택지부는 자원에 대한 

부세이다. 그런데, 그의 부공제에 관한 구상은 山澤之賦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關市之賦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부공에 있어서는 關市와 山澤이 상인과 

虞人의 井地라고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그가 왜 관시지부에 관한 논의를 생략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그의 부공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산택지부에 관해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정약용이 산택지부를 중심으로 부공제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던 이유는 농업이외에는 

山澤에 자원이 가장 풍부하게 賦存해있었기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임야, 천택, 해양 및 

지하의 資源이 모두 이 산택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개될 수 있는 産業으로서는 林業, 

漁業, 鹽業, 鑛産業 및 加工業 등이 있는데, 그는 올바른 정책만 수립되면 여기에서 상당한 

자원이 개발되고 또 엄청난 고용이 창출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산택에 대한 국가정책이 거의 없다고 詰難하면서, 經傳에 입각하여 

올바른 산택정책이 가져올 효과를 다음과같이 암시하였다. 「신근안 野라는 것은 5 穀이 

생산되는 곳이요, 산림과 천택이라는 것은 財用이 나오는 곳이기때문에, 聖人은 중하게 

여겼다. 堯임금이 舜임금을 시험해보려고 큰 산기슭에 보냈더니, 순임금이 益을 자기의 

虞人으로 삼기를 군신관계처럼했다. 大山, 大林, 大川 및 大澤은 圖經을 만들어 물산을 두루 

알게 하고 中山과 小川은 3 등급으로 나누어서, 수천여명의 관리를 두어 禁令을 엄격히 하고 

이익을 일으켜서 貢도 바치고 賦도 거두었다. 이에 전지와 평지의 세를 가볍게 하기도 하고 

면제하기도 했으나, 천하의 財用이 항상 풍족하고 국가의 경비가 부족함이 없었다. 후세의 

人主는, 천지의 도리를 밝히지도 못하고 하늘이 내려준 재물을 이어받고 地利를 이용할줄 

몰라서 草木은 기루지도 않으며 鳥獸는 길들이지도 않으며 金·銀·銅·鐵·玉石의 보물은 

채굴하지도 않고, 오직 바닷가 한 구석의 蒼生으로서 물을 다려 소금을 굽는 자로부터 

                                           
93「口錢宅稅, 旣不敢生心, 又如松田竹田漆林楮林果園六畜, 都不敢議到.」(『全書』五 - 經世遺表一 – 十四 

後面, 平賦司) 
94「至於京外之耗條給代, 不可不商量區劃, 而口錢戶布, 則軍役不罷, 不可疊徵. 莫如優劃錢穀, 各置衙屯營屯, 

歲收其稅, 以給其代.」(『全書』五 - 經世遺表十二 – 二十一 後面, 倉廩之儲二) 
95『全書』二 - 尙書古訓三 - 八 前面, 禹貢 



 

 

거두어들일뿐이니, 백성들이 어찌 곤궁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으며, 財用이 어찌 궁핍하지 

않을 것인가.」96 

정약용은, 工曹의 屬官인 山虞寺, 林衡寺, 澤虞寺 및 川衡寺의 소관분야에서 생산되는 

목재, 어염, 鳥獸 및 광물 등에 대해서도 생산을 장려하고 부공을 과세할 것을 권하면서, 

특히 金·銀·銅鑛業의 國營을 통하여 정전제의 실시를 위한 공전매입의 자금을 확보하려했다. 

「臣은 다음과같이 말한다. 여러 道의 金·銀·銅·鐵에 대해서는 수백개소의 官冶를 설치하여 

하루 바삐 일거나 鑄造하거나 하여 대략 그 얻는 바를 가지고 이미 지출하고 흩어버린 

中外의 留庫錢의 숫자를 보충해야 한다. 모두 화폐를 주조하는데 쓰되, 金·銀·銅錢이 각각 

3 등을 구비되도록 하고, 이 아홉 가지의 貨幣가 國中에서 유통되도록하여 길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막고 서서히 公田의 대가에 충당하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된다金·銀·銅錢에 

관해서는 別篇에 자세하다.」 97  일본의 중세에서는 국가가 금·은·동광산을 직접 개발하거나 

民營을 장려하여 막대한 재정자금을 확보한 前例가 있었다.98 

정약용이 자연자원개발이외에 부공의 과세대상으로서 장려하려고 생각했던 分野는 經濟

作物의 栽培였다. 경제작물은 상품작물이므로 市場的 需要를 전제로 생산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는 도시의 주변이라야 재배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널리 재배될 수 있

는 것도 있었다. 우선 전자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서는 소채와 과일을 재배하는 園圃를 들었

다. 「농가의 이익은 園圃보다 더 후한 것은 없다. 1百畝의 밭에서 해마다 곡식 몇 가마를 

수확하여 내어다 팔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1百畝의 밭에서 매년 파 몇 束을 거두어서 

내다 팔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파의 이익이 곡식보다 반드시 10배는 될 것이다. 단 이

러한 과실과 소채는 반드시 首都에 지극히 가까운 지역이라야 팔릴 것이기때문에 郊野이외

에는 곡식농사는 있으나 원포가 없는 것이니, 이것은 자연스런 物情이다.」 99 조선후기까지 

아직도 원포가 큰 도시주변이라야 재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지방도시가 형성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도시 발달사를 보더라도 서울이외에는 인구

1만명을 초과하는 도시다운 도시가 없었다. 

후자의 예로서는 蘆田, 楮田, 漆田, 松田 및 竹田같은 것을 들었다. 「海西의 蘆田稅는 

여러 道의 蘆田, 楮田, 漆田 松田 및 竹田과 더불어 마땅히 다같이 貢賦中에 넣어야 할 것이

요 五穀을 생산하는 밭과 평균적으로 9등으로 나누어 田籍에 넣어서는 안된다」100거나 「미

나리나 세모꼴의 부들을 심는 것은 아울러 제1등의 세율에 따르고, 蓮을 심는 것은 제5등의 

세율에 따라서 그 耡粟을 거둔다. 나는 생각컨대, 세모꼴의 부들이란 자리를 짜는 것이다. 龍

鬚草를 方言으로 골이라고 하고, 세모꼴의 부들을 방언으로 왕골이라고 하는데, “爾雅”의 本

草條를 고찰해보니, 香蒲와 三脊茅와 같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모두 이것과 같지 않으니, 혹

시 中國에는 이 풀이 없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풀을 더욱 많이 심어서 중국에 판매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나리와 이 풀은 그 이익이 벼의 수배이니, 마땅히 상상등으로 논해

                                           
96「臣謹案 野者, 五穀之所生, 山林川澤者, 財用之所出, 故聖王重焉. 堯將試舜, 納于大麓, 益作朕虞, 以若上下. 

其大山大林大川大澤, 作爲圖經, 周知物產, 中山小川, 分爲三等, 乃置官數千餘人, 以嚴其禁, 以興其利, 

以納其貢, 以收其賦. 玆所以平田平地之稅, 微薄時舍, 而天下之財用恒足, 國家之經費不匱也. 後世人主, 

不明乎天地之道, 不知承天財而出地利, 草木則不養, 鳥獸則不馴, 金銀銅鐵玉石之寶則不採, 唯海隅蒼生, 

煮水爲鹽者, 從而榷之而已, 民安得不困, 財安得不詘哉.」(『全書』五 - 經世遺表十 – 四十二 後面, 賦貢制四) 
97 「臣謂諸路金銀銅鐵, 置官冶數百所, 亟行淘鑄, 略以所得, 補中外留錢出散之數. 乃以歲出, 全用鑄幣, 

金銀銅三錢, 各具三等, 以此九幣, 行於國中, 永塞走燕之路, 徐充公田之價, 未可已也金銀銅, 又詳別篇.」 

(『全書』五 - 經世遺表七 – 三十三 前面, 井田議一) 
98일본에서는, 戰國時代로부터 영주들에 의하여 金銀鑛山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금은은 軍用資金 및 恩賞物

로서 널리 이용되었으며, 政治的 統一事業의 進展에 따라 상품경제가 발전함으로써 종래의 銅錢과 더불어 

金銀貨가 널리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豊臣秀吉은 全國金山의 영업에 대한 稅金을 징수하여 이것을 대규모의 

軍事行動과 土木事業의 자금으로 활용하였으며, 江戶時代에는 국가가 광산을 直營하여 그 수입으로써 재정

적 기초를 튼튼히 했다.(『日本歷史大辭典』河出書房新社, 1974, 金條參照) 
99 「農家之利, 莫厚於園圃. 百畝之田, 歲收粟幾釜, 以之爲錢, 其錢幾何. 百畝之田, 歲收葱幾束, 以之爲錢, 

其錢幾何. 葱之利, 必十倍於粟矣. 但此等果蔬, 必國城至近之地, 乃可無滯, 故郊野以外, 有稼穡而無園圃, 

此物情自然也」(『全書』五 - 經世遺表五 – 四十 前面, 田制三) 
100「其海西蘆田之稅, 宜與諸路蘆田及楮田漆田松田竹田, 同入貢賦之中, 不可與五穀之田, 平分九等, 入於田籍.」 

(『全書』五 - 經世遺表八 – 二十七 前面, 井田議四) 



 

 

야 한다. 연을 심는 것은, 蓮實을 수확하니, 역시 벼의 이익보다 많기 때문에 중중등으로 논

한다.」 101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왕골을 재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자는 구상이다. 이러한 

정약용의 발상은 이미 인삼 특히 홍삼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한 말일 

것이다. 중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관한 견해에서도 그러하지만, 그의 상품경제에 관한 견

해에서도, 그의 視野가 이미 國際的으로 열려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약용은 부공과 관련되는 상품작물의 재배상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생각컨대, 旱田의 등급은 공평하게 분등하기가 가장 어렵다. 만약 정밀하게 

분등하려고 한다면, 비록 9 등의 3 배인 27 등으로 分等하더라도 불가할 것은 없다. 그것은, 

그 土品에 이렇게 많은 등급이 있어서가 아니고, 대개 그 심는 것이 9 곡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시, 삼, 참외 및 오이 따위와 여러 가지 소채와 약초들은 잘 가꾸기만 하면 한 

고랑의 밭에서 얻는 이익이 헤아릴 수가 없다. 서울안팎이나 번화한 도시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및 참외밭은 10 畝의 땅에서 數萬錢을 헤아린다 10畝란 수전 4두락이다. 萬錢은 百兩이다. 

西道의 연초밭, 북도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및 황주의 

지황밭은 모두 수전 상상등에 비하여 그 이익이 10 배이다. 근년이래로 人蔘을 또 모두 

밭에다 심는데, 그 이익을 논하면 혹 千萬에 상당하는데, 이것은 田等으로 말할 수 없다. 

항상 심는 것으로써 말하더라도 紅花와 大靑은 그 이익이 아주 많은데남방에서는 川芎과 紫草도 

역시 밭에 심기도 한다, 목화밭이 아니라도 그 이익이 五穀의 배나 된다. 무릇 이와 같은 

것들을 만약 해마다 심어서 休耕하지 않는 경우는 그 토질의 肥瘠을 묻지 않고 모두 마땅히 

상상등으로 잡아서 耡粟을 거둘 뿐만이 아니라 역시 貢賦도 논해볼만하다貢賦考에도 

보인다.」102 

부세로서 전세와 一對가 되는 부공을 도입하여 농민의 무거운 부세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정약용이 부공을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부포, 이포 및 옥속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기존의 부세를 개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관시지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중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추상적으로나마 그 도입을 권장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두가지 부공과는 달리 산택지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그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山禁政策과 

金銀鑛山에 대한 국영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상품작물의 보급과 수익성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느낄만큼 높이 평가하였다. 1 例로 京城의 屯田의 경우 

步兵 1 명에게 그 犧田으로 田 1 百畝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또 京城의 城壁를 등지고 

있는 전지는 모두 상상등의 미나리논과 배추밭인데, 이러한 것이라면 비록 25 畝라고 

하더라도 불가할 것은 없다」 103고까지 했다. 그러나, 경제작물의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세나 부공을 설정하려고 할 때에는 조심스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別田三等과같은 것은 한 나라를 통털어 오직 長興과 寶城 등의 數邑에 때때로 數畦가 

있으며, 京城의 동문과 남문밖에 미나리를 심는 논과 배추를 심는 밭이 때때로 數畦가 있을 

                                           
101「其種芹種三脊蒲者, 竝從第一等率, 其種芙蕖者, 從第五等率, 收其耡粟. 臣謹案 三脊蒲者, 所以織席也龍鬚草, 

方言謂之蓇。 三脊蒲, 方言謂之王蓇. 考諸爾雅本草, 有香蒲三脊茅諸種, 皆與此物不同. 或者中國無此草歟. 若然, 

益宜業種, 以販貨於中國也. 芹與此草, 其利視稻數倍, 宜以上上論. 種芙蕖者, 收其蓮實, 亦多於稻利, 

故以中中論.」 (『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四 前面, 井田議二) 
102 「臣伏惟, 旱田等級, 最難平分. 苟欲精分, 雖三九二十七等, 靡不可也. 非其土品有此多等, 蓋其所種, 

不惟九穀而已. 枲麻瓜蓏, 百菜百藥, 苟善治之, 一  之田, 獲利無算. 京城內外, 通邑大都, 葱田蒜田菘田瓜田, 

十畝之地, 算錢數萬十畝者, 水田四斗落也。 萬錢爲百兩. 西路煙田, 北路麻田, 韓山之苧麻田, 全州之生薑田, 

康津之甘藷田, 黃州之地黃田, 皆視水田上上之等, 其利什倍. 近年以來, 人蔘又皆田種。 論其贏羨, 或相千萬, 

此不可以田等言也. 雖以其恒種者言之, 紅花大靑, 其利甚饒南方, 川芎紫草, 亦或有田種. 不唯木棉之田利, 

倍於五穀也. 凡如此類, 若其歲歲業種, 無所休息者, 不問其土性之肥瘠, 竝當執之爲上上等, 不唯耡粟是徵, 

抑亦貢賦可議又見貢賦考.」 (『全書』五 - 經世遺表八 – 十六 後面, 井田議三) 
103「又京城負郭之田, 皆上上芹菘之圃, 若是者, 雖二十五畝, 無不可也.」(『全書』五 - 經世遺表八 – 三十八 

後面, 井田議四) 



 

 

뿐이다. 이 名稱은 형식적으로 설정되어있는 것일뿐 항상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外田六等이라면, 언제나 있는 것이다.」104 

위의 고찰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부공제를 도입하려는 정약용의 열망과 

현실사이에는 상당한 乖離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步軍의 犧田설정의 경우 「京城의 

城壁를 등지고 있는 전지는 모두 상상등의 미나리논과 배추밭」이라고 했다가 전세와 

부공을 설정함에 임해서는 「別田三等과같은 것은 한 나라를 통털어 오직 長興과 寶城 등의 

數邑에 때때로 數畦가 있으며, 京城의 동문과 남문밖에 미나리를 심는 논과 배추를 심는 

밭이 때때로 數畦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정약용은, 부공제를 도입하려는 열망은 강했으나, 

현실적으로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序官」의 여러 

관서에서 상업의 진흥을 위한 여러가지의 인프러스트럭처를 구축하고자했다. 典圜暑에서의 

금은동화의 주조와 보급, 量衡司에서의 도량형정비, 典軌司에서의 수레제작과 도로정비 및 

典艦司에서의 선박건조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정약용의 부공제의 설정은 

조선후기에 상업을 진흥하여 농업이외의 산업을 장려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정약용의 전부론은, 三代의 理想政治를 담고 있는 중국의 고전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후기의 역사적 동향에 대해서도 깊이 留意하면서 전개되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추구하고자했던 삼대의 이상정치는 결국 그가 살고 있는 조선

후기의 역사적 조건속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었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대의 井田

論에서 井耡論을, 그리고 『尙書』의 「禹貢」에서 부공론을 각각 이끌어내기는 하지만, 井

耡論과 賦貢論의 실현조건은 조선후기의 경제동향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후기에는 

한편에서는 貢物중심의 租庸調體系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田稅중심의 부세체계가 형성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상품경제가 胎動하기 시작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새로운 경제

동향은 거기에 相應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조선후기에는, 대부분의 

부세가 전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田政紊亂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상품경제도 그 순조로운 

발달을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약용의 정서론과 부공론

은 그러한 새로운 역사적 동향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

으로 보인다. 

    조선전기까지의 부세체계는 조용조체제였다. 한국의 歷代賦稅制度는 토지제도에 그 기반

을 두고 토지생산물의 10분의 1과 1結當糙米30두 혹은 黃豆30두를 징수하는 것을 그 이념

적 목표로 하였으나, 조선전기에는 재정수입중에서 田稅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貢物이 차

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공물은 郡縣들이 中央各司에 상납해야 할 品目과 

數量만 명시되어있을 뿐 전세와는 달리 인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었기때문에 

郡縣의 恣意的인 수탈이 불가피했다. 거기에 더하여 공물은 土産物이라 품질이 일정할 수 없

어서 그 수취과정의 단계마다 賂物의 授受가 이루어졌기때문에 중앙정부에 상납되는 공물은 

실제로 거두어들인 공물의 1~2할에 불과했다. 그리고, 朝鮮中期의 군현에는 별도의 재정이 

없고 지방의 胥吏들은 물론 중앙서리의 절반에 대해서도 俸祿이 없어서, 지방관부의 유지비

는 물론 봉록을 받지못하는 서리들의 생계도 공물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물

제도의 가혹한 수탈적 성격과 防納의 弊때문에 임진왜란이전에 공물중심의 부세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계기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조선정부는 생

존을 위하여 무엇인가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大同法과 均役法의 실

시였는데, 이를 계기로 조선의 부세제도는 공물중심으로부터 전세중심으로 전환되어갔다. 조

선후기의 1결당田稅動向을 보면, 전세는 4~6두로 고정되고, 1602년에는 三手米2두2승이, 

                                           
104「又如別田三等, 通國之中, 唯長興寶城等數邑, 時有數畦, 京城東門南門之外, 種芹之畓, 種菘之田, 時有數畦. 

斯名也虛設而已, 非可以恒用者也. 若夫外田六等, 則恒有者也.」(『全書』五 - 經世遺表九 – 二十二 前面, 

田制別考二) 



 

 

1608년~1708년에는 大同米12두가, 1751년에는 結米3두(혹은 結錢5錢)와 雉鷄柴炭價米4두

가 전결의 부담으로 돌려졌다. 그리고 加升米3升 및 斛上米3승 따위의 課外之物도 덩달아 

大典에서 규정되는 전세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1808년에 편찬된 『萬機要覽』에서는 

위와같은 전결의 부담을 「今每一負, 出租一斗」로 규정하였는데, 벼100두는 쌀로 환산하면 

白米40斗 혹은 糙米50두가 되었다. 그런데, 18세기말~19세기초에는 여기에 民庫租30~40두

와 還穀租2~3석이 전세에 추가되었다. 民庫租와 還穀租를 합하면, 벼60~80두인데, 여기에 

민고조와 환곡조이외의 計版에 게재되지 않은 전결의 부담을 합하면, 현실적으로 1결의 부담

은 『萬機要覽』에서 규정되어있는 1결부담의 거의 2배가 되는 셈이었다. 

위와 같은 貢物과 身役의 전세화는, 賦稅의 賦課基準이 불명확한 공물과 신역이 부과기

준이 명확한 전세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는 역사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대동미 및 결

미 등과같은 별도의 명목과 結斂, 石斂 및 碎斂과 같은 번잡한 징수방법을 유지함으로써 부

세의 수취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불가피하도록 했다. 그리고 또 공물에 대한 郡縣의 恣意的 收

奪慣行이 공물과 신역의 전세화과정에서도 傳承되어 民庫와같은 자의적인 수탈을 허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었다. 정약용은 위와같은 田政紊亂의 기본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

고 있다. 

 

「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이름을 바루어야 하는 것이니, 비록 그 實質이 동

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은 바루지 않으면 안된다. 田稅는 10분의 1로써 極限으로 하는 

것이니, 10분의 1을 넘으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요,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이름

이 바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세는 100분의 1도 안되는데, 비록 大同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40분의 1에 불과하니南方이면 30분의 1이다, 무엇이 德에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 감히 이름을 

짓지 못하는가. 전세를 바로 올려서 그것이 1結當 20斗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은 정해

질 것이다. 전지를 기준으로 賦貢을 거두는 것을 성인들은 비난했는데, 하필이면 그런 짓을 

하는가. 지금 “大典”을 살펴보면, ‘田1結當 전세가 4두요 대동이 12두이다’고 하는데, 전세가 

가볍고 賦貢이 무거운 것을 군자들은 병되게 여기니, 이것은 變法하는 초기에 眞善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이다. 

又案 大同法을 실시하던 당초에 나라가 백성과 약속하기를 ‘諸司의 求索을 모두 정지시

키고, 이 쌀만 한 번 바치면 한 해가 끝나도록 편안히 누어서 지낼 수가 있다’ 고 했으나, 近

年이래로 諸司의 求索이 날마다 달마다 증가했다. 그중에는 留置米에서 會減하는 것이 있고 

바로 求乞하는 것이 있어서, 郡縣들은 이것을 빙자하여 民庫를 설치하고, 전세와 대동이외에 

또 田結을 기준으로 돈과 곡식을 橫斂하는 것이 그 수량이 갑절이나되는데, 會減하는 것은 

守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회감하지 않는 것은 아전이 도둑질하는 소굴이 된다. 朝廷은 이

것을 익히 보면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령은 임의로 더 지출하니, 백성들은 도탄에 빠

져서 견딜 수가 없다. 만약 宣祖와 仁祖 때의 어진 신하와 현명한 정승들에게 눈으로 이 일

을 보게 한다면, 다친듯 상심한듯 입술이 타고 발을 동동구르는 것이 반드시 당시보다 10배

는 더 할 것이다. 아아, 土貢의 병폐는 京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수령이 이것을 원망하기 

때문에 廟堂에서 듣고 개혁하는 날이 있을 것이지만, 民庫의 병폐는 下邑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 때문에 수령은 이를 이롭게 여기고 묘당은 이를 무심하게 여겨서 장차 벗어날 기약이 없

으니, 이것이 또 生民의 깊은 슬픔이다.」105 

                                           
105「且凡善爲國者, 必也正名, 其實雖同, 其名不可以不正也. 田稅以什一爲極, 過於什一則不敢名, 不及什一, 

其名正矣. 我邦田稅, 不滿百一, 雖加大同, 不過四十稅一南方則三十稅一, 何德之慙, 而不敢名之乎. 直增田稅, 

每結二十斗, 則名斯定矣. 用田而賦, 聖人譏之, 何必蹈之. 今按大典, 曰每田一結, 田稅四斗, 大同十二斗. 

稅輕賦重, 君子病之, 斯其變法之初, 有未盡善者也. 〇又案 大同之初, 國與民約, 曰諸司求索, 一幷停止, 

一納此米, 終歲安臥, 近年以來, 諸司求索, 日增月盛. 其中有以留米會減者, 有直行求乞者, 郡縣以此憑籍, 

設爲民庫, 田稅大同之外, 又以田結, 橫斂錢穀, 厥數倍蓰. 其有會減者, 歸之官橐, 其無會減者, 據爲吏窟. 

朝廷熟視而不救, 守令任意而增出, 民墜塗炭, 莫之枝梧. 若使宣仁之際, 賢臣哲輔, 目見此事, 其焦脣頓足, 

如傷若恫, 必十倍於當時矣. 嗚呼, 土貢之弊, 起於京司, 故守令怨之, 廟堂聞之, 斯有釐革之日, 民庫之弊, 

起於下邑, 故守令利之, 廟堂恝之, 將無解脫之期, 斯又生民之所深悲也.」(『全書』五 - 經世遺表十一 – 三十四 

前面, 賦貢制七) 



 

 

     
그러면, 정전법의 실시에 의한 전세제도의 개혁은 위와 같은 전정문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까. 주지하는 바와같이 井耡로의 전세제도의 개혁은 다음과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전세를 公田의 생산물인 9분의 1稅로 單一化한다. 이것은 조선후기의 복잡한 

전세명목과 징수방법때문에 야기되던 전세제도의 혼란을 一擧에 제거할뿐만이 아니라 전지

에 대한 重複課稅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歷代朝鮮의 전세수취의 기본제도인 貢

法을 극복하고 助法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공법은 토지생산성이 불안정한 상황하에서 토지

의 肥沃度와 豊凶에 대한 査定이 필수적이기때문에 제대로 실시되기가 어려웠으나, 조법은 

公田의 생산물을 직접 부세로 수납하는 것이기때문에 기본적으로 田等이나 年分을 사정할 

필요가 없다. 역사적으로 조선에서는 年分等第때문에 田政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면, 助法이 얼마나 혁명적인 賦稅制度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助

法은, 공전의 생산물을 직접 租稅로 수취하는 것이기때문에, 徵稅費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조선전기까지의 주된 稅種인 공물의 경우, 징수된 공물중에서 왕실과 中央政府에 

進上되거나 上納되는 것은 수취된 공물의 1~2割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정전제의 실시에 

의한 전세의 井耡로의 단일화는 조선후기에까지도 일부 남아있는 공물의 가혹한 수탈과 전

정문란을 극복하고 韓國史上 최초로 제대로 실시될 수 있는 부세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위와같은 9분의 1세의 의의를 「9분의 1보다 무거우면 백성이 지탱할 수 없고, 

9분의 1보다 가벼우면 국가재정이 넉넉할 수 없다」고 했다. 즉 9분의 1세의 실현은 三政紊

亂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사적

으로 토지생산물의 2분의 1전후였던 봉건국가의 收租率이 이미 알려져있는 지금의 연구상황

에서는 9분의 1세에 대한 그의 평가가 額面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9분의 1세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軍事費에 대한 별도

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정전법에서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屯田兵이었기때문이다. 중세국가의 

재정이 주로 王室 혹은 領主의 奢侈的 浪費와 軍事費로 구성되어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9

분의 1의 井耡中에 군사비가 포함되어있지 않는 점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분의 1세의 실현만으로써 국가재정이 넉넉해지

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정약용도 三農에 대한 9분의 1세만으로서는 국가재정

이 넉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부공제의 실시를 주장했다. 그러나, 자세히 

검토해보면, 그의 부공론은 賦稅論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원개발과 상업진흥을 위한 정책론

이라는 의미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